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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마감일이월드컵결승진출여부

를 판가름하는 독일과의 결전의 날

이라 축구이야기를 뺄 수가 없다. 축구로

이야기를풀어가는데는걱정도따른다. 이

글을독자들이읽을때쯤되면월드컵의감

동은냉장고어느구석에들어가있지않을

까. 내친김에우승까지가 버리면또 어떻

게 하나. 여하튼우리축구선수들이경기하는것을보

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OECD 회원국이

되었다는생각을했다. 경제는선진국에접근해있지만

축구는아직멀었다고생각해왔었는데이번에한국축

구의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감격과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오히려경제가뒤처져있고축구는성큼앞

장서나가고있다는느낌을강하게받았다. 

사실우리 경제도 대단하다. 이른바I M F사태 때문

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더러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양으로 보

나 질로보나세계어디에 내어놓아도손색이 없는경

제가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만드는 제품의 품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산업분야의기술, 정보화의정도,

세계화된 의식 등….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4강은 고

사하고8강수준에도훨씬미치지못한다는생각이든

다. 왠지아직도 북미나 서구의 경제에 견주려고하면

주눅이 드는것 같고무언가 모자라는듯한느낌이 드

는 것은자격지심의탓일까? 그들을선진국또는선진

경제라고부르면서 우리는 스스로 선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지 않

은가.

그러나정치, 행정그리고특히교육등

에 비하면 우리의 경제, 특히민간기업부

문의수준은까마득히앞서달려나가고있

다고평가된다. 우리에게정치라는단어는

결코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부

정부패, 협잡, 음모, 말뒤집기 등 좋지않은단어들을

많이 연상시킨다. 구태의연이라는단어도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를매우적절하게묘사하고있다고 생각된다.

환골탈태라는말은정치인들이즐겨쓰는용어중 하나

이지만실제로환골탈태했다고할수 있는경우는찾기

어려운 것 같다. 보수진영은 보수 진영대로구태의연

하고 개혁정당은 개혁정당 나름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행정은관료주의, 규제, 경직성, 경색등

의 단어를 연상시킨다. 이런관점에서 보면교육은 한

수 더 위라고말할수 있다. 우리나라의교육계를깨끗

하다거나투명하다고말하는사람은정말찾아보기힘

들다. 구태의연하기로말하면이 분야를따라갈집단을

찾기가쉽지않을것 같다. 어떤분은우리나라의중등

교육을평둔화(平鈍化)라고비꼬는글을썼다. 이런지

경까지 가서도 정작 교육계는 요지부동이고 사교육기

관에 중요한 역할과 자원을 터무니없이 빼앗기면서도

태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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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와같은격차들을 설명하는가? 축구의선

진화는 어떻게이룩된 것인가? 왜정치보다경제가 앞

서 가는가? 왜우리의행정이나교육은 경제발전에걸

맞지 못하게 뒤처져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

는 키워드는‘개방’이라고 단언한다. 개방은경쟁에의

노출을 의미한다. 개방은규제와 속박으로부터풀어주

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은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선택되는 것

을 의미한다. 개방은 더 투명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

다. 히딩크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개방이다. 히딩

크 자신이 개방의 산물이다. 히딩크전략의 핵심은 개

방이었다.

정치시장을대외에개방하는것은사실어려운일이

다. 그러나 국내에서만이라도 더 과감하게 개방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히딩크에게 정치 감독을 맡겼

다면어떤 일을먼저 했을지 궁금하다. 우리정치사의

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소위삼김시대의청산이 목전

에 다가와있다. 그러나우리의정치판도는그 시대의

유물 즉 가장 민주주의를 강하게 부르짖으며 가장 봉

건적 행태를 보여온 그 인습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

고 있다. 우리의 정치를 묶고 있는 얽히고 설킨 온갖

연줄들과굴레들을과감히끊어버리는 노력이있어야

한다. 히딩크가과연이 일을해내고그 특유의제스쳐

를 해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은긴 시간 동안

의 싸움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장래

를 생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수십년 뒤를바

라보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정치가경제에 뒤떨어지는것은자연스러운것인지

도 모른다. 그래서경제가 정치를 끌고나가며 발전을

이룩해가는것일수도있다. 그러나이제는정치의후

진성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치의개방

과 발전이 없으면 경제의 발전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

에 없다.

우리는 종종 개방을 이미 완료한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있다. 식상할정도로많이떠들어왔던과제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엄청난 개방이이루어졌기때문

이다. 그러나가장잘 열려있다고생각되는민간기업

부문에도 아직더 개방해야 할 부문들이많이남아있

다. 기업 스스로의 폐쇄와 속박그리고 억압들이 풀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어떤 분야에서 개방의 여

지가더 많이남아있다는것을알 수 있는하나의방법

은 그 분야에서일어나는일들이최근의한국축구처럼

싱싱하고 역동적인지의여부를 보는것이다. 개방하면

다 망할 것이라고하던국내기업들은 개방때문에 건

강하게 살아 있다. 아직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한 분야들은 오히려 개방이 덜 된 분야라는것이얼마

나 아이러니컬한가? 

결국 행정이나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는 개

방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 얼마전 전경련은 국내 3 0 0

여 기업의 C E 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

리나라의공공부문과인적자원부문의경쟁력이다른

부문에비해서훨씬더 심각하게뒤떨어져있다는집계

결과를얻었다고발표하였다. 물론민간기업의C E O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편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가장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바로경영

일선에있는사람들이라고할 수있다. 

이 문제는교육예산을대폭증가시키고공무원처우

를 획기적으로개선하는것으로해결될수 있는종류의

문제가아니라고본다. 이제는자신감을가지고과감하

게 열자. 이것은우리정치발전에도보약이될 것이며

무엇보다도우리경제를8강수준으로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전제조건이될것이다.

개방을다시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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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금은수행하는사업이일반회계나특별회계의사업과많이중복된다는점, 예산외로운

영되어국회의감시를받지않는다는점, 방만하고자의적인지출의가능성, 지출에대한통

제장치가결여되어있다는점, 무원칙하게설립되고있는문제, 지출내역의불투명성, 재정

적자의주요한원인등기금의문제점은매우다양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 0 0 0년부터 기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2001년

말에는기금관리기본법을대폭개정하였는데그 핵심적내용은기금에대한관리및 통제의

강화이다. 개정된법률에따라기금운영계획및 결산의절차도예산과거의유사한과정을

거치게되었다. 또한개정된법에는기금의통폐합에대한규정이추가되었다. 그외에도기

획예산처에기금관리국을신설하여법률에 규정된기금의 관리를담당하도록하고있고기

금의여유자금은투자풀( p o o l )로 일원화하여운용하려하고 있다. 그리고부담금관리기본

법이제정되어기금의주요세입인부담금에대한관리도강화되고있다. 이에따라앞에서

언급한기금의문제점이다수사라지게되었지만기금의효율적관리와운용을위해서추가

적인보완노력이요구되는분야도아직남아있다. 

따라서여기서는기금의현황과주요쟁점을다루고이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기금

현황에서는기금의 특성, 규모, 분류, 통폐합추이등을살펴본다. 주요쟁점에서는기금에

기금 현황과 쟁점

朴 寄 白 연구위원( k b p a r k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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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현황과쟁점▶▶

대한통제의논리, 재정적자의심각성, 여유자금의용도제한등에대해살펴본다.  

Ⅱ. 기금 현황

1. 기금의차별성

예산회계법제7조에서는기금의설치는법률에의해야하고, 사업운영상필요한경우에한

하여할수 있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기금의관리는기금관리기본법을따르게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설치·관리되는기금은 <표1 >에서볼 수 있는것처럼 일반회계와는

여러가지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예를들어일반회계와는달리기금은 특정한 지출

용도와세입을가지고있다. 또한일반회계가정부회계를따르는것과달리기금은기업회계

를 적용하고있다. 이밖에도 기금은거의모든측면에서일반회계와는뚜렷한차이를보이

고있다. 

반면특별회계와기금은그 경계가분명하지않다. 현행제도에따르면특별회계와기금의

가장큰 차이점은여유자금의존재유무이다. 기금의경우특별회계와는달리여유자금이존

재하고해당수익이기금의재원으로사용된다. 또한기금은특별회계와는달리민간으로부

터의차입이가능하고채권을발행할수 있다. 그리고기금과특별회계의또 다른차이는집

행의자율성이다. 현재기금은주요항목기준으로30% 범위내에서지출을탄력적으로운

용할수 있고, 주요항목의금액이변동되지않는범위 내에서는세항간전용이허용된다. 금

융성기금의경우에는집행의탄력성이전적으로보장되고있다. 특별회계는목적세가세원

이되지만기금은그렇지않다는점도차이점이다.

특별회계와기금의가장큰 차이점은여유자금의존재유무이다. 또한기금은특별회계와는달리

민간으로부터의차입이가능하고채권을발행할수 있다. 그리고기금과특별회계의또다른차이

는집행의자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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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예산과기금의 차이

예 산

통합세입

세 출

분야별배분

집 행

결 산

기 금

개별세입

개별세출

집 행 여유자금→

결 산

<표1> 예산과기금의비교

설치사유 - 일반적재정활동 - 특정사업·자금운영 - 특정사업의안정적지원
- 특정세입으로특정세출충당 - 탄력적집행

회계 - 예산회계법(정부회계) - 기업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기업회계)
- 개별특별회계법
(기업회계, 정부회계) 

재원 - 조세수입 - 목적세 - 다양한재원
- 세외수입 - 출연금및부담금 - 주로출연금, 부담금,
- 적자국채 - 판매대가등 채권발행및차입

여유자금운용수익
운용형태 - 무상급부 - 기업적사업 - 융자, 보증, 보험등

- 융자 금융적성격이다수
- 일반회계성사업 - 일반회계성사업

집행자율성 - 거의없음 - 거의없음 - 항기준30% 범위자율성
여유자금 - 없음 - 없음 - 여유자금운용
수입과지출연계 - 없음 - 연계 - 연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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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예산은 연방자금(federal funds)과신탁자금(trust funds)으로구분된다. 연

방자금은 다시 일반자금(general funds), 특별자금(special funds), 회전자금( r e v o l v i n g

f u n d s )으로구분된다. 일반자금은우리나라의일반회계, 특별자금은우리나라의기타특별회

계, 회전자금은우리나라의기업특별회계로해석하면무리가없다. 반면에신탁자금은법에

의하여 신탁자금으로규정된 것이며 우리나라의기금으로 해석하면된다. 그러나신탁자금

중에회전자금성격의자금이있는등 신탁자금과연방자금의경계는불분명하다. 미국관리

예산국( O M B )의 자료에서도 신탁자금과 연방자금의 구분은 자의적이며, 법률에서정하기

나름이라고언급하고있다.

2. 기금의분류

기금관리기본법이개정되기이전까지기금은 공공기금과기타기금으로분류되었다. 공공

기금과 기타기금은 기금의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2 0 0 0년의경우기타기금으로분류되었던1 0개의기금이공공기금으로전환되는등 공공성

의기준은명확하지않다.

기금관리주체가중앙관서의장인지여부가공공기금과기타기금을구분하는척도가될 수

있지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체신보험기금은중앙관서의

장이관리함에도불구하고공공기금에서제외되었다. 

현실적으로보면통합재정포함여부가기준이되었다. 즉, 기타기금은통합재정에포함되

지 않고있는반면공공기금은공공부문의재정활동이아닌금융활동으로분류되는외국환

평형기금을제외하고모두통합재정에포함된다. 

새로제정된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관리수준에따라전체기금을금융성기금과여타기금

으로구분하고있다. 금융성기금은2개의저축장려기금, 5개의신용보증기금, 2개의보험기

금, 부실채권정리기금등 총 1 0개의기금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금융성기금은모두기

타기금이다.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은 기금의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2 0 0 0년의경우기타기금으로분류되었던1 0개의기금이공공기금으로전환되는등 공공성의기

준은명확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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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 분석목적으로기금을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등 성격을기준으

로 분류하기도한다
1 )

. 또는 금융기금, 보증기금, 보험성기금, 사회보장기금, 기타사업성기

금으로구분할수도있다
2 )

. 

3. 기금의수 및 추이

2 0 0 1년말기준으로기금은모두6 1개이며이 중 공공기금이4 3개, 기타기금이1 8개이다.

1 9 8 4년부터1 9 8 6년까지기금수가고정된경우를제외하면기금이생긴이래부터1 9 9 3년

1) 경희대학교, 「기금정비방안에관한연구」, 2001. 1.
2) 한국조세연구원, 「기금운영및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2002.

<표2> 기금의분류( 2 0 0 1년 기준) 

주: * : 폐지예정, ○: 통합대상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투자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예금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남북협력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법률구조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여성발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수출보험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농지관리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방송발전기금
염안정기금

공 공 기 금( 4 3개) 기타기금( 1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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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가8 1개에이를때까지감소추세를보인적이없었다. 이러한이유로기금의통폐합

에 대한주장이끊이지않았다. 그러나1 9 9 4년부터는기금수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

으며, 특히2 0 0 0년에대폭적인감축이이루어졌다. 2000년의경우1 0개의기타기금이공공

기금으로추가됨에따라공공기금이증가하는한편기타기금이대폭감소하였다. 그리고기

금관리기본법에서존치필요성이없거나목적을달성한기금은통폐합하도록함으로써국제

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국민투자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새마을금

고안전기금, 염안정기금이폐지될예정이다. 또한산업재해예방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기

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으로, 참전기념사업기금은보훈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

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통합될예정이다. 

2 0 0 0년의경우1 0개의기타기금이공공기금으로추가됨에따라공공기금이증가하는한편기타

기금이대폭감소하였다. 그리고기금관리기본법에서존치필요성이없거나목적을달성한 기금

은통폐합하도록함으로써기금수는더욱감소할예정이다.

[그림2] 공공·기타기금신설및 폐지추이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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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규모

기금의 운영 규모는 1 9 9 2년 3 2 . 2조원에서2 0 0 1년 2 3 0 . 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공

공기금이2 5 . 5조원에서1 4 6 . 1조원으로현격히증가하였는데, 증가시점은1 9 9 8년과2 0 0 0

년으로전년보다3 0 ~ 4 0조원의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기타기금도1 9 9 7년과1 9 9 8년

에급속한증가를보였지만외환위기이후에는공공기금과는다르게안정세를보이고있다. 

누계치기준으로기금의 조성규모를보면1 9 9 2년 4 7 . 7조원에서2 0 0 1년 3 1 7 . 7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금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증가 시점은 1 9 9 7년과 1 9 9 8년,

<표3> 기금의운영

(단위: 조원)

자료: 실적치기준, 2001년은계획치임.

공공 25.5 31.1 34.1 44.5 46.8 51.5 81.1 96.8 136.3 146.1 
기타 6.7 9.2 9.1 12.0 19.1 30.8 84.2 76.8 84.6 84.7 
합계 32.2 40.3 43.3 56.5 66.0 82.3 165.3 173.7 220.9 2 3 0 . 9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년

<표4> 기금의조성(누계)

(단위: 조원)

자료: 누계치기준, 2001년은계획치임.

공공 36.6 47.2 49.3 69.7 46.8 108.4 153.9 182.2 253.3 291.2 
기타 11.2 12.8 14.1 17.3 20.0 36.0 52.2 28.1 23.2 26.5 
합계 47.7 60.0 63.5 87.0 66.8 144.4 206.1 210.3 276.5 317.7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년

<표5> 기금의자산

(단위: 조원)

자료: 실적치기준, 1994년말, 1995년말실적은1 9 9 6년도기금백서수치임.

공공 3 3 . 4 3 9 . 5 4 6 . 8 6 4 . 5 8 1 . 2 1 0 2 . 9 1 5 1 . 2 1 8 2 . 2 2 5 2 . 7
기타 1 3 . 0 1 6 . 1 1 5 . 7 1 7 . 5 2 5 . 7 3 6 . 9 7 3 . 8 6 1 . 1 7 5 . 6
합계 4 6 . 4 5 5 . 5 6 2 . 5 8 2 . 0 1 0 6 . 9 1 3 9 . 8 2 2 4 . 9 2 4 3 . 3 3 2 8 . 2

1 9 9 2년말 1 9 9 3년말 1 9 9 4년말 1 9 9 5년말 1 9 9 6년말 1 9 9 7년말 1 9 9 8년말 1 9 9 9년말 2 0 0 0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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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년이다. 반면기타기금은외환위기이후안정세를보이고있다. 

연도말기준으로기금의자산규모를살펴보면1 9 9 2년 4 6 . 4조원에서2 0 0 0년 3 2 8 . 2조원

으로증가하였다. 공공기금이3 3 . 4조원에서2 5 2 . 7조원으로증가하였으며증가가높은시점

은 1 9 9 8년 및 2 0 0 0년이다. 기타기금도1 3 . 0조원에서7 5 . 6조원으로증가수준이 상대적으

로높았지만1 9 9 8년에급속히증가한이후에는감소또는안정세를보이고있다. 

기금에대한정부출연의규모는1 9 9 3년 0 . 9조원수준에서2 0 0 1년 3 . 5조원으로증가하였

다. 공공기금과기타기금모두1 9 9 8년에급속히증가한이후안정세를보이고있다.  

5. 기금의비중과 수지

기금이 통합재정에서차지하는지출비중은 1 9 8 1년의1 7 . 4 %에서1 9 8 6년 8 . 8 %로 최저

점에달한이후15% 내외의비중을유지하다가1 9 9 9년 19.4%, 2000년2 1 . 9 %로 증가하

였다. 일반회계의경우지출비중이1 9 8 1년의5 9 . 9 %에서1 9 8 8년 7 5 . 5 %로 최고점에달한

이후점차감소하여2 0 0 0년에는 4 6 . 6 %로 하락하였고, 특별회계는그 비중이 1 9 8 0년대초

의 5 ~ 6 %에서2 0 0 0년에는3 0 . 4 %로 증가하고있다. 기금의수지는외환위기이후1 9 9 8년

과 1 9 9 9년에각각1 . 0조원, 3.6조원수준의 적자를 보였지만 2 0 0 0년에는 1조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기금이통합재정에서차지하는지출비중은1 9 8 1년의1 7 . 4 %에서1 9 8 6년8 . 8 %로최저점에달

한이후15% 내외의비중을유지하다가1 9 9 9년19.4%, 2000년2 1 . 9 %로증가하였다. 

<표6> 정부출연금

(단위: 억원)

공공 25,634 5,812 13,361 29,636 10,621 5,258 10,178 18,384 17,260 18,726 
기타 13,181 3,658 7,277 8,593 9,557 11,302 51,203 20,939 18,027 16,639 
합계 38,815 9,470 20,638 38,229 20,178 16,560 61,381 39,323 35,287 35,365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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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관리기본법의주요내용

기금관리기본법은기금의예산과정과여타관리에대한내용으로구분될수 있다. 먼저예

산과정을보면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5월3 1일까지 기획예산처에제

출하여야한다. 기획예산처는기금운용계획안을협의·조정한다음국무회의의심의및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기금운용계획안은회계연도 개시 8 0일 전까지 국회에

[그림 3] 회계별지출비중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의통합재정수지

<표7> 통합재정수지내역

(단위: 10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일반회계 5 , 6 3 7 9 , 6 5 8 1 3 , 1 9 2 1 3 , 9 9 8 1 3 , 9 8 3 7 , 1 3 9 1 4 , 6 2 1 2 4 , 3 0 4
기타특별회계 - 4 , 1 3 0 - 7 , 0 8 0 - 9 , 7 9 3 - 1 1 , 3 5 6 - 1 3 , 0 5 3 - 1 6 , 8 9 2 - 2 1 , 8 3 1 - 2 0 , 1 0 3
세입세출외 - 1 8 8 - 5 7 5 - 1 , 0 4 5 - 4 4 3 - 7 , 5 4 8 - 6 , 1 5 7 - 1 , 5 5 2 - 2 6 3
기금 - 6 5 8 5 4 - 2 3 8 - 4 3 7 8 7 1 - 1 , 0 4 3 - 3 , 5 6 0 1 , 1 1 0
비금융공기업 - 1 , 1 6 4 - 6 7 3 - 8 7 5 - 6 6 3 - 1 , 2 1 2 - 1 , 8 0 4 - 7 4 3 5 2 9
합계(수지차) 8 1 3 1 , 3 8 4 1 , 2 4 1 1 , 0 9 9 - 6 , 9 5 9 - 1 8 , 7 5 7 - 1 3 , 0 6 5 5 , 5 7 7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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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한다. 또한기금운용계획이확정되면기금관리주체는기금의월별수입및 지출

계획서를회계연도개시전까지재정경제부에제출하여야한다. 

다음으로 여타관리제도를보면기금관리주체는주요항목지출금액의범위안에서 세부

항목지출금액을변경할 수 있지만 세항을 신설하려면반드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한

다. 주요항목지출금액의30% 이내의지출증가는국회의결없이변경이가능하지만기획

예산처와협의하여야한다. 또한기금관리주체는기금의 결산보고서를다음연도2월말일

까지재정경제부에제출하여야한다. 

이밖의기금관리제도도다수가있다. 우선기금의종류를법에나열함으로써기금을설치

할 경우기금관리기본법의개정을위해기획예산처와협의를거쳐야한다. 또한설치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달성이불가능한경우, 특별회계와기금간에또는기금상호간에유사하

거나중복되게설치된경우에기금을통합·폐지하도록하고있다. 기금의회계는기업예산

회계를적용하여야하며, 기금운용계획에반영된경우가아니면주식과부동산매입을제한

하고있다. 이밖에기금운용심의회와기금정책심의회를두도록하고있다. 

금융성기금의경우주식과부동산매입을허용하고있고,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지만기획

예산처에제출할의무는없으며, 지출변경시국회의결이불필요한등다양한특례가있다. 

Ⅲ. 주요 쟁점

1. 기금에대한 통제가 바람직한가?

기금에대한통제여부는기금에대한관점과기금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고할 수 있다.

먼저기금을신탁또는계약으로보면기금에대해자율권을부여하여야하고, 기금을예산의

일환으로보면기금을예산처럼통제해야한다
3 )

. 일반적으로재정적자가심화되면기금에대

기금에대한통제여부는기금에 대한관점과기금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먼저기

금을신탁또는계약으로 보면기금에 대해자율권을부여하여야하고, 기금을예산의 일환으로

보면기금을예산처럼통제해야한다.

3) 기금에대한자율권과통제에 대한관점에대한 세부적인논의는 전택승, 「기금에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논리」, 『재정포럼』,
2 0 0 2년6월호, 한국조세연구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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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제논리가힘을얻고, 재정이여유가있을때는자율권의논리가힘을얻게된다. 

그러나기금을보는관점에관계없이기금을통한지출의효율화를도모하는것은문제가

없다. 법률에서특정한사업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운용할 수 있도록기금을 설치한것

이지불필요하고방만한사업을허용한 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기금에대해지출한

도를사전적으로설정하거나지출규모의조정이나전용등을불가능하게하는것은문제가

있을수 있지만기획예산처를통한협의와조정, 국회의감시등 기금에대한관리제도가기

금설치의취지와배치되지는않는다.  

또한기금에 대한통제 여부는 지출 성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금 전반에 적용될 수는

없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연금급여와같은지출은지출의대상과 수준이사전적으로결정

되어있으므로지출통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반면기금에서수행하는일반회계성사업은

지출통제의대상이될 수 있다. 특히, 기금의관리비와같은성격의지출은기금의지출용도

와는거리가있으므로지출통제에아무런문제가없다. 기금의여유자금운용도마찬가지의

논리가적용될수있다.

따라서 지출통제의예외로 취급되어야하는항목은현재처럼금융성기금으로한정되어야

하는것이아니라지출항목의성격에따라규정되어야한다. 그리고그 대상은각종연금급

여처럼법률에따라지출하는항목, 각종보험및 보증처럼사전에설정된계약에따라지급

하는지출, 농수산물가격안정처럼탄력적인지출이불가피한지출등이바람직하다.

이러한논의결과는기금과특별회계를통합하여야한다는주장에도시사점을준다. 기금

은 그 성격상현행예산(일반회계나특별회계)과같은지출통제가어렵다. 국민연금이나가

격안정기금이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특별회계는여분의재원이있는경우타회계로예탁

하는반면여유자금을운용할수 없다. 따라서국민연금을특별회계처럼운용하면여유재원

을타회계에서사용하게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특별자금(special funds)과신탁자금(trust funds)은

구분되어있다. 따라서기금의성격에따라일부를일반회계나특별회계로전환하는것은가

능하여도기금과특별회계전체를하나로통합하여단순화하자는주장은합리적이지않다. 

2. 기금이재정 적자를 야기하는 요인인가?

일반적으로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기금의 유형별 재정수지를살펴본다. 기존연구에서는기금을 사업성기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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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분류할것을제시하였지만여기서는기금의특성과주요관리

대상을 고려하여금융기금, 보증기금, 보험성기금, 사회보장기금, 기타사업성기금으로구

분한다
4 )

.

그리고 수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수입은 민간출

연, 부담금및 기타수입을합친수치로하고, 정부의여타계정으로부터의수입은제외시켰

다. 또한여유자금회수등은자산규모를감소시키는것이므로수입에서제외시켰다. 지출은

융자지출을제외한 사업비와기금관리비를합한수치를 사용하였다. 융자지출은향후원금

상환및 이자수입의원천이므로엄격한의미에서지출이라기보다는여유자금운용이라고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계산한수지를기존의수지개념과혼동을피하기위하여여기서는

순수지라고한다.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국민연금, 외환위기로재정수지가급격히 악화된 예금보험

지출통제의예외로취급되어야하는항목은현재처럼금융성기금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

라지출항목의 성격에따라규정되어야한다. 기금의성격에따라일부를일반회계나특별회계로

전환하는것은가능하여도기금과특별회계전체를하나로통합하여단순화하자는주장은합리적

이지않다.

4 )임금채권보장기금은사회보장성기금처럼개인의 근로와관련이있다는점에서사회보장성기금으로포함시켰으나보험성기
금에포함시켜도큰문제는없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금융기관의부실채권을매입하여매각하는것이므로우발채무성격, 즉
보험이나 보증과는차별성이존재하여일반기금으로분류한다. 2개의저축장려기금은정부가 저축액에대해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므로보증또는보험성격의기금과는 차별성이존재하여 일반기금으로취급한다. 산업재해예방, 근로복지진흥
기금도사회보장성격이있지만실제에있어서는부담금이없이 정부출연등으로운용되므로 일반기금으로분류된다. 금융기
금인외국환평형기금은재정활동이아니므로분석에서제외한다.

<표8> 기금의분류

·국민연금기금
·산업기반기금 ·예금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신용기금 ·수출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농림수산업자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금융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

금융기금 보증기금 보험성기금 사회보장기금



1 8 2 0 0 2년7월호

현
안
분
석
( 1 )

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은제외하고살펴보았다
5 )

. 먼저보험성기금은재정수지가균형으로나

타나고있다. 따라서수지개선을위해특별한통제가필요한것은아니다. 보증기금은최근

약 1조원수준의적자가발생하고있지만그 규모가크지않으므로재정적자가심각한분야

는 아니다. 다만대규모우발채무발생가능성에대비하는노력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사

회보장기금은전체적으로흑자상태를보이고있다. 대규모흑자를보이는국민연금을제외

할 경우에도재정수지가균형수준이지만기금의 성격상기금의 성숙도에따라재정수지의

차이를보이므로수지균형을유지할보험료및 지급체계가필요한상태라고할 수 있다. 나

5 )예금보험과부실채권정리기금은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는별도의관리주체가있다.

<표9> 기금의순수지

(단위: 조원)

주: 보험성기금은예금보험기금제외
사회보장기금은국민연금기금제외, 일반기금은부실채권정리기금제외

보험성 -0.01 0.00 -0.01 0 . 0 0 0.03 0.01 -0.78 0 . 0 3
보증기금 -0.25 -0.57 -0.39 -0.68 -2.60 -1.63 -0.94 -0.83 
사회보험 -0.16 -0.32 1.97 1.96 -0.85 -1.50 1.31 0.57 
일반기금 1.65 1.62 1.55 0.87 -0.41 -1.46 -0.17 -1.2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표10> 주요융자사업기금

(단위: 조원)

예금보험 - - - - 15.34 4.63 5.61 7 . 3 0
공공자금관리 1.17 5.56 - - 3.82 4.50 3.25 2 . 9 1
국채관리 1.12 1.82 1.90 - - - - -
국민주택 3.69 4.36 4.63 4.63 5.59 6.90 8.42 1 0 . 3 1
중소기업창업및진흥 0.67 1.11 1.39 1.64 2.18 3.08 2.25 2 . 1 7
농수산물가격안정 0.72 1.00 1.19 1.40 1.38 1.42 1.57 1 . 6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05 0.00 0.26 0.27 0.26 0.30 0.40 0 . 4 5
공무원연금 - - 0.12 0.11 0.18 0.38 0.39 0 . 4 8
남북협력 - - - - 0.07 - 0.41 0 . 3 2
축산발전 0.46 0.46 0.54 0.59 0.39 0.30 0.36 0 . 5 1
산업기반 0.25 0.26 0.40 0.34 0.45 0.49 0.68 0 . 4 1
정보화촉진 0.17 0.25 0.27 0.33 0.38 0.40 0.33 0 . 5 8
합계(전체기금기준) 9 . 1 3 1 5 . 9 6 1 2 . 1 4 10.77 3 3 . 2 0 2 4 . 1 8 2 4 . 9 9 2 9 . 0 5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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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현황과쟁점▶▶

머지사업성기금도소규모적자이므로구조적으로대규모적자인것은아니다.  

이러한결과는기금의수지구조가나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국민연금을제외

한 기금수지가대규모 적자를 나타내는원인은 대규모 융자에 있다. 따라서 기금의 수지를

관리하기보다는기금의융자를관리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보인다. 또한수지구조가나

쁘지않은것은기금의지출이적절히억제되어서가아니라민간의부담이크기때문일수도

있다. 따라서부담금관리기본법의취지대로부담금에대한적절한통제가필요하다. 

3. 여유자금의용도를 제한할 것인가?

기금이예산과구별되는가장뚜렷한 차이는여유자금의존재이다. 지금까지기금은여유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을 하거나, 민간금융기관에예치또는부동산 구입이나주

식에투자를하고있다. 그러나기금별로여유자금을운용하는것이효율적이지못하다는이

유로2 0 0 1년 1 2월 1 2일 여유자금투자풀( p o o l )을 만들어기금의 여유자금을통합운용하

려 하고있다. 이러한투자풀의규모는2 0 0 2년 연말에는5조원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또

한투자풀은 포트폴리오투자이므로투자대상은사실상제한이없다. 

기금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기위해자금을 조달하는것이므로기금의 여유자금이있을

때 해당자금을다른용도의정부지출에충당하는것은원칙에맞지않는다. 따라서공공자

금관리기금및 재정융자특별회계에예탁을하는것은결과적으로다른용도로 지출하는것

이 되므로기금의본래취지에맞지않는다. 다른기금으로출연하는것도사실상여유자금

을 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해석할수 있다. 기금의설치논리에따르면지속적으로여

유자금이발생하면다른용도의 정부지출에사용하기보다해당기금에 배정된 부담금을축

소하는것이합리적이다. 반면향후법률에규정된용도로사용한다는전제조건이충족되면

여유자금의투자대상은제한을두지않아야한다. 

미국의 경우신탁자금의수입은 법률에 정해진 용도에만사용되어야하며여유자금은향

후 지출을위해남겨두는데법에따라재무부증권에투자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기금간

국민연금을제외한 기금수지가대규모 적자를 나타내는 원인은 대규모 융자에 있으므로 기금의

수지를관리하기보다는기금의융자를 관리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 보인다. 또한수지구조가

나쁘지않은것은민간의부담이크기때문일수도있다. 따라서부담금에대한적절한통제가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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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정부내예탁이나여유자금의부동산및 주식투자등과는차이가있다. 

Ⅳ. 결론

앞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기금의지출통제나통폐합도지출의성격에따라달라져야한

다. 따라서개별기금의지출성격을구분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는현재금융성기금에부

여하고있는특례, 지출금액조정한도 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재정수지에대해살펴본결과는기금의수지관리를위하여예산절차에대한통제보다융

자와부담금에대한검토작업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여유자금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부 내 예탁하거나 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최대한억제하여야하지만여유자금의투자대상을억제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여유자금운영, 특히투자풀에대한지침 등을명확히할 필요가있다. 

이밖에향후기금관리의개선을위해서는다수의제도적장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기

금의특성에 부합하지않는기금의 신설을억제하기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처럼기금신

설에대한타당성심의제도가확립되어야할 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의 선언적의미만지

니는통폐합규정을구체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 통폐합판단주체및 절차를

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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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및기부금관련최근동향 ▶▶

Ⅰ. 최근 개정 및 논의된 내용

비영리법인(NPO: Non-profit Organization)과관련된 최근의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금년4월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기간을5년으로하고, 5년마다주무관청의재추천을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기부금단체를새로지정하도록하였는데이는지정기부금단체에대한현

행 사후관리제도를개선하여지정기부금단체의공익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라할 수 있다.

또한2 0 0 1년 1 2월 세법개정에서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 2조 9호)의공익법인범위

에 법인세법시행령제3 6조 제1항제1호에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이운영하는고유목적

사업을포함하였다. 

의원발의로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대한개정안이현재국회상임위에계류중인데개정법

률안의핵심내용은사전허가제로되어있는기부금품모집행위를사전신고제로개정할필요

가 있다는것과모집금액의일정부분을기부사업운영에사용할수 있는모집비용충당한도

를 현재2 %에서 2 0 %로 상향조정하자는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모집제도를현실에맞게개정하여올바른기부금품모집문화를정착시키고, 시민단

체들의 근본인 재정자립도를 높여 줌으로써 건전하고 폭넓은 N G O ( N o n - g o v e r n m e n t a l

Organization) 활동이이루어지도록하자는것이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NPO 및 기부금 관련 최근 동향

孫 元 翼 연구위원( w s o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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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법인관련 세제

1. 비영리법인에대한과세

가.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당해연도소득금액계산에서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2 9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성격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손금산입한도액은<표1 >과같다. 

일반비영리법인의경우① 이자소득② 증권투자신탁의분배금 ③ 조합원에게대출한 융

자금에서발생한이자소득및 ④ 그 밖의수익사업소득
1 )

의 1 0 0분의5 0을 합산한금액을한

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금액의8 0 %를 한도로

손금산입할수 있다. 손금에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5

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사용하고남은잔액은그 5년이되는날

이 속하는사업연도소득계산시이를익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법인세법제2 9조 제

3항 제4호).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속하는 자산을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 때에

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포함)에 달하는 금액까지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전출

한 것으로인정한다.

<표1> 비영리법인의손금한도

일반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분배금, 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소
득및 그밖의수익사업소득의5 0 %를합산한금액

학교, 사회복지, 국립대·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에서발생한모든소득을한도
(조특법제7 4조제1항) 등
협동조합중앙회

수익사업소득금액의8 0 %
(조특법제7 4조제2항)

한 도

1) 수익사업소득이라함은당해사업연도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제2 4조제2항의기부금(법정기
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함)에서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분배금, 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
한이자소득과법인세법제1 3조제1호에의한결손금및제2 4조제2항에의한기부금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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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출연한재산에대해서는상속세·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고있다(상속

세및증여세법제1 6조 제4 8조). 다만, 과세가액에불산입한상속·증여재산을당해공익사

업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그 재산에서생기는 이익이 상속·증여인과그와특수관계에있

는 자에게귀속되는등세법에 정한사후관리에위배된경우에는그 부분에대해서는상속·

증여세를추징한다.

비영리법인이출연받은재산은증여세납세의무가있으나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은증여

세과세가액에불산입한다. 단, 출연받는주식과당해공익법인및 특수관계에있는공익법인

의 보유주식수를합하여총 발행주식수의5 %를 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5% 초과분에

대하여증여세를과세하나, 30대기업집단에속하지않는성실공익법인이출연자와특수관

계가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로서주무부장관이공익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2. 기부자에대한 과세

기부금은기부자에게손금으로인정되는한도에따라법정기부금과지정기부금으로분류

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이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결손금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

지 않는한 전액손금산입되는기부금을말하며지정기부금이란사회복지·문화·예술·교

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이높은목적을위하여지출한기부금으로일정한한도내에서손

금으로인정하는기부금을말한다. 

가. 법인

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② 국방헌금과위문금품③

천재·지변으로생긴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에해당하는기부금은당해연도소득금

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2 4조). 조세특례제한법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대한개정안이현재국회상임위에계류중인데개정법률안의핵심내용은

사전허가제로되어있는기부금품모집행위를사전신고제로개정할필요가있다는것과모집금액

의 일정부분을기부사업운영에사용할수 있는모집비용충당한도를현재2 %에서2 0 %로 상향

조정하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NPO 및기부금관련최근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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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조에의한기부금을법인및 개인사업자가지출한경우에는소득금액계산시이월결손금

차감한후 소득금액의50% 범위안에서손금에산입하고한도를초과하는기부금은3년간

이월공제를허용한다.

내국법인이각 사업연도에지출한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학술등 공익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을지정기부금이라고하는데, 내국법

인이지정기부금으로지출한금액은소득금액에서손금에산입한법정기부금과이월결손금

을차감한금액의 5 %에 상당하는금액까지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제2 4조 제1항). 

나. 개인

개인의경우전액소득에서공제할수 있는기부금은법인세법상전액손금산입되는위의

세 가지기부금 외에① 무료또는실비로 이용할수 있는사회복지시설에기부한 금품, ②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통하여기부한금품, ③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

대학교병원에기부한시설비·교육비또는연구비,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한기부금

을포함한다(소득세법제3 4조) .

지정기부금은종합소득금액에서전액공제기부금을차감한 금액의 1 0 %를 한도로 공제하

고 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지정기부금은다음과세기간의개시일부터3년이내에종료하는

과세기간에이월하여공제할수 있다. 

Ⅲ. 개정내용의평가 및 정책방향

1.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

가. 평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공익성 검증은 바람직한방향이라판단되나정교하게고안된 공

정하고 객관적이며일관성 있는공익성 검증시스템 없이는 그 실효성이 크지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공정하고객관적인공익성검증시스템의마련은비영리법인간의형평성을크게

제고시킬수 있을것이며 불필요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지않도록 함과동시에비영리법인

의 공익성유지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공익성검증이각 부처에의해서수

행될 경우 부처간에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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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방향

비영리법인에세제상혜택을부여하는결정은비영리법인간의형평성에가장큰 영향을미

친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비영리단체의공익성을판단하는객관적인기준의도입과공익성

검증과정의투명성을보장하는제도적인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대한설립

인가의단계에서도모든 부처에일관성있게적용될수 있고실질적으로비영리단체의설립

요건충족여부를판단할수 있는기준이도입되어야할 것이다. 구체적인기준은미국과같

이 제도가잘 발달되어있는주요선진국의경우를심도있게비교·분석하여우리의실정에

맞도록도입해야할 것이며제도의운영도현재와같이재정경제부에서시행하는방안과현

장과가까운국세청에업무를이관하는방안을동시에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민법제3 2조에의해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

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비영리법인으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부처에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을두고있으며관할부처의

심사를거쳐설립허가를하고있다. 관할부처에서설립인가를받은비영리법인은세법상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 없는법인을제외하고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 있

으며,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지정되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의심사를거쳐야한다. 

비영리법인에세제상혜택을주기위한절차및 심사에관한내용에대하여우리나라의비

영리법인설립및 운영과관련한여러가지기준과미국의공익성테스트인조직테스트와운

영테스트를비교해보면일단비영리법인의설립에대해서는과세당국이관여하지않는다는

점은공통적이다. 그러나세법상우리나라는모든비영리법인에대해세제상의혜택을부여

하고있는반면미국은 일정시점에서해당기관의공익성테스트를거쳐면세자격을부여하

는 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미국의경우면세자격부여를위해설립정관이나실질적인운

영 상태등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국세청에서면세혜택을주기위한

별도의규정을정해놓은것이아니라각 관할부처에서비영리법인으로인가를받으면세제

상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법인의 인·허가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에

인·허가의일관성이결여되어있는문제도있다. 단,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지정하는경우

공정하고객관적인공익성검증시스템의마련은비영리법인간의형평성을크게제고시킬수 있

을 것이며불필요한 조세지원이이루어지지않도록 함과동시에 비영리법인의공익성 유지에도

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공익성검증이각 부처에의해서수행될경우부처간에일관

성이결여될우려도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책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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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재정경제부에서일괄적으로심사하여결정하고있으며심사기준은불특정그룹의회원

구성과불특정다수에게혜택이돌아가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정하고있다. 

2. 세법간의일관성 제고

가. 평가

2 0 0 1년 세제개정이전에는법인세법에서지정기부금을인정하는단체와 상속·증여세법

에서공익법인으로지정한단체가서로상이함에따라비영리법인에대한세제가복잡한형

태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조세지원대상도명확하지않은문제가있었다. 비영리단체

의 공익성을근거로주어지는세제지원의대상이 세법간에상이하여납세자의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우려도있었다. 세법간에비영리단체의범위가일치하는경우이 단체들에기부

및 상속·증여가이루어졌을때 기증자는 소득공제의혜택을 받을수 있고, 수증단체는상

속·증여세의납세의무가면제된다. 이와같이비영리단체에대한세제간의일관성이유지

되면비영리단체에대한세제지원의투명성이제고될 뿐만아니라납세자의혼란도 최소화

할수 있다. 

2 0 0 1년 1 2월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 2조 9호)에따르면법인세법시행령제

3 6조제1항 제1호에규정된지정기부금단체등이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을상속세및증여세

법상공익법인에포함함으로써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과의불일치에 따르는 문제는

일부해소되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아직도상속세및증여세법상공익법인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지않은것이있어완전히일치된것은아니다.

나. 정책방향

가장바람직한것은법인세법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비영리단체와지방세법상의비영

리사업자가 일치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내에서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지방세의경우각 지방의특성을 반영할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자율을부분

적으로인정하는것이앞으로의방향임을고려하면중·장기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

것이다.

비영리법인관련조세체계를정비하여비영리법인의공익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음과

같은방안을고려할수 있다. 

즉, 법인세법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모든비영리법인을공익성을기준으로일반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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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비영리공익법인으로분류하여세제상지원을차별화하는것이다. 일반비영리법인에

는 법인세납세의무는없으나수익사업소득에한해영리법인세율로과세하고기부자의소득

공제는인정하지않는단체가해당되는데단체의 비영리성은인정하되설립취지가 공익을

목적으로하지않는비영리법인이이에속한다고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도법인세납부

의무는없으나수익사업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으며동시에기부자의소득공제

를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속하는 법인은 민법 제3 2조에서 지정하는 분야의

단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 법인세법상의지정기부금수혜단체가해당된다. 법

인세법의지정기부금단체와상속세법상공익법인의범위를비영리공익법인의범위와일치

법인세법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비영리단체와지방세법상의비영리사업자가일치하여지방세

를 포함한조세내에서의일관성이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지방세의경우

각 지방의 특성을반영할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자율을부분적으로인정하는것이앞으로의

방향임을고려하면중·장기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주: A : 법인세법상지정기부금대상법인
B : 상속·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
C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
D : 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금
A, B, C, D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이인정되는법인

[그림 1] 비영리법인의분류(한국)

B C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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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용어도 일반비영리법인과비영리공익법인으로통일함으로써국세 내에서의 조세지

원대상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법 체계를유지하면서국가정책목적

상 일시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단체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을통해한시적

으로조세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완화

가. 평가

현행‘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대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다. 

기부금품제공여부의 결정은 국민개개인의자유의사임에도불구하고 이를사전에 허가

함으로써규제한다는것은‘국민의기본적인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위헌적요소가존재한

다는지적이다. NGO 활동의근본은 재정자립이며, 이러한재원들의 대부분을일반국민들

로부터기부되는후원금으로충당하게되므로기부금품모집에대한규제는N G O의 활동을

제한하는문제를유발할수도있다. 현행모집비용이기부금의2 %로 제한되어있으나이는

인건비수준에도못 미치는비현실적인수준이라지적되고있다. 현재수많은기부금품모집

행위가 사전허가없이행해지고있고이는당연히 위법에 해당하지만전혀단속하고있지

않아법과현실의괴리가크다는지적도있다.

기부금품모집제도를현실에맞게개정하여올바른기부금품모집문화를정착시키고, 시민단

체들의근본인재정자립도를높여줌으로써건전하고폭넓은NGO 활동이이루어지는계기

를마련하고자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개정움직임이있으며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사전허가제는이미1 9 9 8년 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판결을받았으며, 이로인해행정자치

부는1 9 9 9년 3월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만들어모든민간단체의기부금품모집을일원화시

키고개별적인단체의모금행위는허가하지않고있다. 따라서시민사회단체의자율적인성

장을위하여 사전신고제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집금액의일정부분을기부사

업 운영에사용할수 있는모집비용충당한도는현재2 %로 설정되어있으나현실적인문제

를 고려하고국제적인기준에 비추어 2 0 %로 상향조정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예를들

어 1 0억원을모집했을경우2천만원이상을쓸 수 없게되어있으나인건비, 홍보비, 사무실

운영비등을고려할때 턱없이부족한금액이라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기위하여

‘국경없는의사회’, ‘United way’, ‘Care International’, 미국의‘월드비전’과 같은기관

을사례로제시하고있다. 이들기관은각각모집비용의19%, 15.7%, 35%, 20%를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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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반대의견에따르면 현행기부금품모집규

제법은국민, 기업등에많은부담을준 각종준조세부담을줄이고, 무분별한기부금품모집

행위를억제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나라여건상불가피한제도라는것이다. 지자제실시이

후, 기업에대한기부금및 협찬금형태의준조세요구가크게늘고있어기부금품모집허가

제의신고제전환은각종기부금품모집단체난립과모금행위급증으로기업과국민들의준

조세부담을크게증가시킬것이라주장하고있다. 자발적기부문화가없는상황에서기부금

품 모집을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할경우기관및 단체의무분별한기부금모집행위가성

행할것으로 우려되므로자율적 기부문화가정착하기전까지는허가제를골격으로한 현행

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집비용한도에대해서도이를현행보다1 0배 이상증가시킬경우기부금

품 본래용도에사용될규모가작아져순수한기부금품모금행위의취지가훼손될우려가있

다고보고있다.

나. 정책방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의해기부금품을모집하고자하는자는행정자치부장관또는지방

자치단체장(허가권자)의허가를받도록 규정되어있다. 모집금액이3억원(특별시의경우에

는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 하며,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의

한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적용을 받지않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있으나 이 법

의 적용을받지않는기부금품등이법적으로인정되고동법의목적이무분별한기부금모집

의 규제에있기때문에기부금의성격에따라세제상혜택이차별화되는세법상규정과는연

관성이적다고할수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의하면후원인이후원회에기부할수 있는금품은연간1억2천만

기부금품모집제도를현실에 맞게개정하여 올바른 기부금품모집문화를정착시키고, 시민단체들

의 근본인재정자립도를높여줌으로써건전하고폭넓은NGO 활동이이루어지는계기를마련하

고자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개정움직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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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인2억5천만원)을초과할수 없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6조의2). 후원인이하나의

후원회에기부할수 있는금품은정당의중앙당후원회에는1억원(법인: 2억원), 정당의당

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 2억원),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2천만원(법인: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중앙당후원회는연간2 0 0억원, 시·도지부후원회는2 0억원, 지구당등의

후원회는2억원또는그에상당하는가액을각각초과하여이를기부할수없다(제6조의3 ) .

전액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에의한것과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것이있었

으나2 0 0 0년도세법개정에따라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전액손비인정되는기부금에대한

손비인정한도가 2 0 0 3년 말까지 지출액의 5 0 %로 축소되었으나정당후원금은축소대상에

서제외되었다.

정치자금에관한 법률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을통해정당후원금에대한조세지원혜

택을주는것은기업들이정당으로부터기부압력을받게되는결과를초래할여지가있다.

무분별한세제감면을축소하는방향으로세제가 개정되고있는상황을 고려할때 정당후원

금도타기부금과동일하게축소할필요가있다. 물론정치자금을양성화하는긍정적인측면

도 있으나타기부금보다세제상혜택을더 크게받아야할 이유는없다고판단된다. 또한정

치적인활동이 크면세제지원이축소되는미국의 기부금지원세제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

가매우 크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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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조세체계에서목적세와특별회계가수행하는역할에관한논란이지속되고있

다. 교통세와교통시설특별회계에대한논쟁이 대표적인경우인데, 이제도는2 0 0 3년에폐

지되도록관련법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제도의 존폐여부는이미몇년 동안별다른성

과 없이논의되어왔으며, 2003년이후에도시효가연장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되고

있다. 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도교통세못지않게논쟁의여지가많은세목들인데, 용도의선

(善)을이유로각종의세목에부가(附加)되고있어서목적세로서의정체성이결여되어있다

는 비판을피하기힘들다. 또한지방세중 목적세로되어있는세목들은관련특별회계가설

치되어있지않아서아무런의미없이목적세란이름만붙어있다.

국내에서는목적세와특별회계의역할에대하여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지만외국에서

의 평가는비교적단순하다. OECD의한국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 2001)에목

적세의 특별회계와공공기금의단점이 지적되어있으며 D a l s g a a r d ( 2 0 0 0 )에서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의남용이한국조세체계의특징이라고비판하고있다
1) 

.

이러한비판적시각은목적세와특별회계의단점, 즉예산운영의경직성, 복잡성, 담당부

처와세출혜택자간의유착관계, 세부담의역진성등을우려하는재정학의전통적인시각에

서 비롯된것이다. 그러나또 한편으로는목적세와특별회계가수행할수 있는긍정적인역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A unique factor of the Korean tax system is the importance of earmarked taxes and so-called quasi-taxes.”

(Dalsgaard, 2000, p. 21).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金 正 勳 연구위원( j u n k i m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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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완전히무시할수 없는데, Buchanan(1963)을필두로Dhillon and Perroni(2001)에

이르기까지목적세의긍정적인역할을강조하는연구도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다.

그런데목적세와특별회계의장점을강조하는연구들은한결같이예산집행에대한납세자

들의감시(monitor) 기능이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이 제도 성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꼽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우리나라의목적세와특별회계들은대부분단점만이두

드러지고, 장점이발휘될수 있는조건은갖추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고에

서는목적세와특별회계의현황을살펴보고이를이론적논의에비추어봄으로써향후목적

세와특별회계의장점을살릴수있는 대안이무엇인가를살펴보기로한다.

Ⅱ. 목적세와특별회계의 현황

1. 중앙정부목적세

가. 도입목적

각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세의도입은“도로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 교육세는“교육의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확충에 소요되는재원의 확보”가, 농어촌특별세는“농어업의경쟁력 강화와 농

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필요한재원의확보”가 목적이다.

제3절에서보다자세히논의되겠지만목적세의교과서적정의는불특정 다수에게정부의

과세권을행사하여징수되는보통세와는달리특정세목과특정지출을연계하여세금이사

용료의성격을일부지니게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목적세는이러한목적을수행하

기 위하여설정되었다기보다는특정한사업의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수단, 즉, 특정사

업과관련된특별회계의재원을정의하는수단으로목적세가활용되고있다.

나. 세율구조

국세목적세는세율구조가상당히복잡한편인데, 교통세의경우를먼저보면<표1 >에 나

타나있듯이휘발유, 경유, 등유, 부탄에각각ℓ당5 8 8원, 185원, 82원, 11 4원의세금이징

수되고있다. 그리고교통세수입중11 . 5 %는지방주행세로이전된다. 

교육세의세율구조는<표2 >에 나타나있는데, 국세인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및 금융기

관수익금에국세교육세가부가되고있으며지방세인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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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토지세, 마권세, 담배소비세에지방교육세가부가되고있다.

농어촌특별세는지방세중 취득세와등록세의비과세및 감면액에부과되며, 취득세, 종합

토지세, 마권세등에또한부과된다. 국세에서는내국세와관세의감면액, 그리고증권거래

세에부과되며세율구조는<표3 >과 같다.

다. 규모

중앙정부가부과하는목적세로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이있지만주세역시실질

적인목적세로간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법 형식상 보통세이지만재원의 1 0 0 %가 지방양

여금특별회계에전입되어지방도로, 수질오염방지등과같은사업에투입된다.

[그림1 ]에는VAT, 소득세, 교육세, 교통세등 주요세목의국세대비비중추이가나타나

있는데, 이그림에서확인할수 있는중요한특징은1 9 9 0년대초반부터목적세와특별회계

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는점이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한이유중 가장첫 번째로꼽을수 있는것은1 9 9 4년부터신설된교통

<표2> 교육세의세율구조

1 0 / 3 0 1 5 / 3 0 1 5 0 . 5 2 0 3 0 1 0 / 2 5 2 0 2 0 6 0 5 0

국 세 지 방 세

주세
특별

교통세
금융기관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

레저세
담배

소비세 수익금 토지세 소비세

<표3> 농어촌특별세의세율구조

2 0 2 1 0 1 0 / 3 0 0 . 1 5 2 0 1 0 1 0 / 1 5 2 0

국 세 지 방 세
내국세·관세 법인세 소득세 특별 증권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종합

레저세
감면액소득세감면 감면 감면 소비세 거래세 비과세·감면액 토지세

<표1> 교통세및 주행세세율구조
(단위: 원/l)

휘발유 경유 등유 부탄
교통세의1 1 . 5 %

5 8 8 1 8 5 8 2 1 1 4

교 통 세 주 행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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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높은 세수 신장률이다. 교통세는도입된 해인 1 9 9 4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 4 %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 9 9 9년에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 6 %가

될정도로규모가 커졌다. 2000년에는징수기술상의이유로세수입비중이잠시하락하였으

나2 0 0 1년의국세 비중이11 %를 넘어섰다.

교육세는교통세만큼신장률이 뚜렷하지않지만 1 9 8 0년대에 비하여 1 9 9 0년대의 비중이

크게늘어났고부가가치세나소득세에비하여 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도 1 9 9 0년대전반에

걸쳐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2001년부터지방세에부가되는교육세는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으나어차피지방교육세의세수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세입이되는것이아니라교

육비특별회계로전입되기때문에교육세 전체를 국세로징수하였던2 0 0 0년 이전의 경우와

실질적으로바뀐것은없다.

교통세와교육세의 신장으로1 9 9 0년대초반이후부터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같은주요

세목이 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덧붙여 지방양여금이1 9 9 1년부터

도입되었기때문에 일반회계의재원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효과가 발생하였다. 지방양여금

은 <표 4 >에서나타나 있듯이 주세와 전화세를 비롯하여토지초과이득세, 농어촌특별세등

이재원이되었으며2 0 0 2년부터는교통세의1 4 . 2 %가 지방양여금의재원으로사용된다.

[그림1] 주요세목의 국세대비비중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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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은 국세수입에서일반회계세입이차지하는비중만을비교한것인데, 일반회계에

비하여특별회계의비중이1 9 9 0년대초반이후증가하고있다는점은통합재정수지를바탕

으로한 거시적인비교에서도확인되고있다. [그림2 ]에서확인할수 있듯이통합재정에서

교통세와교육세의신장으로1 9 9 0년대초반이후부터소득세나부가가치세와같은주요세목이

국세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덧붙여 지방양여금이1 9 9 1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일반회계의재원은그만큼더줄어드는효과가발생하였다.

<표4> 지방양여금의재원

(단위: %)

재
토초세 5 0 토초세 5 0 토초세 5 0 토초세 5 토초세 5 0 주 세 1 0 0 주 세 1 0 0
주 세 1 5 주 세 6 0 주 세 8 0 주 세 8 0 주 세 1 0 0 전화세 1 0 0 전화세 1 0 0

원
전화세 1 0 0 전화세 1 0 0 전화세 1 0 0 전화세 1 0 0 전화세 1 0 0 교통세 2 . 4 교통세 1 4 . 2

농특세 1 9 / 1 5 0 농특세 1 9 / 1 5 0 농특세 2 3 / 1 5 0

1 9 9 1 1 9 9 2 1994 1 9 9 5 1 9 9 7 2 0 0 1 2 0 0 2

자료: 박기백·전택승( 2 0 0 2 ) .
원자료: 한국의통합재정수지.

[그림2] 회계별지출비중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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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8 8년경7 5 %를 넘고특별회계와기금의 비중은 1 5 %

이내였으나일반회계가통합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은1 9 9 0년대초반부터급속하게하락하

기 시작하였다. 반면특별회계의비중은크게증가하여1 9 9 2년에통합재정의2 0 %를 넘어

섰고1 9 9 9년 이후에는그 비중이3 0 %를 넘을정도로규모가증가하였다. 기금의신장률은

특별회계에비하여안정적이지만이 역시1 9 9 0년 통합재정에서차지하는규모가대략1 5 %

정도였지만2 0 0 0년에는그 비중이2 0 %에 달할정도로증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목적세

가. 도입목적

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 목적세는 국세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목적세가

명목상으로정의되어있을뿐 관련지출이정의되어있지않고세입이모두일반회계에포함

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보통세와마찬가지로운영된다.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등이있으며 2 0 0 1

년부터지방교육세가목적세로도입되었다. 이러한목적세들의도입목적을보면도시계획세

는“도로의개설과유지, 상하수도·공원등 도시계획사업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

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동시설

세는“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필요한 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

그 시설로인하여이익을받는자에대하여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사업소세는“도시

에 있어서인구·기업의집중에수반되는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하여, 또는관광지등의환

경개선과정비에 필요한비용을 충당하기위하여 사업소를경영하는자로부터징수한다”로

되어있다. 또한지역개발세는“지역에따라산재해있는특수부존자원을세원으로하여지

역개발·수질개선및 수자원보호에필요한자주재원을확충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있다.

나. 세율구조

지방세 목적세의 구조는 국세목적세에 비하여 단순하다. 도시계획세는과세표준은재산

세와종합토지세부과시사용되는건물과토지의과세표준이며세율은기본세율0 . 2 %에서

0 . 3 %까지누진세율이적용된다. 공공시설세는현재소방시설에한하여부과되고있으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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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건물과표는재산세의과표이고토지과표는종합토지세의과

표이다. 세율은0 . 0 6 %에서0 . 1 6 %까지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 사업소세는사업장할과종

업원할로구분되는데사업장할의과세표준은사업장면적이고종업원할의과세표준은종업

원 급여로되어있다. 세율은사업장할의경우1㎡당2 5 0원이며종업원할은급여의0 . 5 %이

다. 지역개발세는공업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등에부과되는데부산시에서부과

하고있는컨테이너세를제외하고는세수규모가미미한편이다.

3. 특별회계

우리나라중앙정부의예산은1개의일반회계와2 3개의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는데, 특별

회계는 ① 특정사업의재원을 별도로 책정하는특별회계, ②연금이나 보험의 성격을 지닌

특별회계, ③융자를위한특별회계, ④경기조절이나시장안정을위한특별회계, ⑤정부간

이전재원특별회계로나눌수있다. <표5 >에는이러한구분에따라2 3개의특별회계가분류

되어있는데, 본고에서는특히특정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특정세목의 수입을

특별회계의재원으로설정한특별회계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특정사업에투자되는재원이세목과 연계된 특별회계로는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방교육특별회계등을들 수 있는데2 0 0 1년을기준으로할 때 국세와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목적세는국세에비하여단순한구조로되어있으며목적세가명목상으

로 정의되어있을뿐 관련지출이 정의되어있지않고세입이모두일반회계에포함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보통세와마찬가지로운영된다.

<표5> 특별회계의종류

특정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환경개선, 토지관리및균형개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연금·보험특별회계 군인연금, 우체국보험
융자특별회계 재정융자

경기조절·시장안정특별회계 양곡관리, 특허관리
정부간이전재원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지방교육양여금관리

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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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11 8조원중에서교통세1 0조 5천억원, 교육세(국가및 지방) 6조7천억원, 주세2조5

천억원, 전화세1조 3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 7 . 8 %이다. 여기에 교육세특별회계에

전입되는내국세의1 3 %를 더할경우특별회계를통하여교통과교육에투자되는재원의규

모는전체세수입의2 5 . 6 %에달한다
2 )

.

결국국민이내는세금의2 5 %가 교통과교육을위한목적세의형태로징수되는데목적세

의 납세자와 세출의 수혜자간연계성은 매우미약하다. <표6 >에는교통시설특별회계의세

입-세출내역이나타나있는데, 도로, 철도, 공항, 광역교통시설계정에교통세의일정비율

이 안분되고있으며이밖에사용료, 국고납입금, 이자수익금등도교통시설특별회계의세입

을구성한다.

<표7 >에는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각 계정별로지출된투자액의규모가나타나있는데, 도

로계정의투자가1 9 9 4년의6 2 . 6 %에서2 0 0 0년 6 1 . 1 %까지거의일정한비중을 보이고있

다. 철도부분에 대한 투자는 1 9 9 4년 2 1 %에서 1 9 9 7년 1 7 %로 하락하였지만2 0 0 0년에는

2 3 . 2 %로 약간의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2) 지방양여금은도로부문에양여금의4 8 %가투자되고있으므로순수하게교통및교육에투자되는재원은이보다약간적다.

<표6>  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항목

도로 - 교통세액의6 5 . 5 % - 도로의건설·관리등
- 승용차특별소비세의7 3 . 2 %
(지방교부금제외금액)

- 일반회계전입금
철도 - 교통세액의1 8 . 2 % - 철도기반시설의건설·개량

- 수입자동차및부품관세 - 도시철도건설·운영자금보조·융자
- 일반회계전입금 - 고속철도건설출연·보조융자

공항 - 교통세액의4 . 3 % - 공항의신설·확충및개량
- 일반회계전입금 - 신공항건설보조·출연융자

광역교통시설 - 교통세액의2 . 0 % - 광역교통시설의건설·관리·운영
- 일반회계전입금 - 광역교통시설건설·운영자금융자

항만 - 항만시설사용료 - 항만관련조사·연구및기술개발
- 일반회계전입금 - 항만시설의건설·유지및보수

유보 - 교통세액의1 0 % - 예산에따라필요한계정에배분

계정 세 입 세 출

주: 각계정의세입에국고납입금, 이자수입금, 융자수입금등이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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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자들이부담하는교통세가교통시설특별회계의주된재원이지만<표6 >에 나타나

있듯이도로관련지출과 교통세 수입의일부분만이연계되어있고도로관련지출의 총액은

궁극적으로일반회계의전입금으로결정된다. <표7 >에 지난6년간의도로관련지출과교통

세 세입이 비교되어 있는데 1 9 9 6년부터 교통세 세입이 도로관련 지출을 앞지르고 있고

2 0 0 0년에는이러한추이가 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도로스톡의증가로추가적인도로수

요는감소하는반면교통세세입은계속늘어날것이므로교통세세입과도로지출수요간격

차는향후더욱더 벌어지게될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한 가지주목할 점은비록교통세와 도로계정의규모가 1 9 9 9년까

지 다소 비슷하였다고하더라도 교통세가 도로지출에 대한 목적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힘들다는점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세입은궁극적으로일반회계의전입금이결정

하고이 세입에서각 계정간비중이또한예산심의과정에서결정되기때문에교통세의부담

이 증가또는감소하더라도도로지출이증가또는감소하는메커니즘은교통시설특별회계에

존재하지않는다.

지출의 혜택과세부담간불연계성은교육세와교육비특별회계간관계에서더욱뚜렷하게

나타난다. <표8 >에는교육비특별회계의세입구성요소가나타나있는데지방교육재정에투

도로이용자들이부담하는교통세가교통시설특별회계의주된재원이지만도로관련 지출과 교통

세 수입의일부분만이연계되어있고도로관련지출의총액은궁극적으로일반회계의전입금으로

결정된다. 도로스톡의 증가로 추가적인도로수요는 감소하는 반면교통세세입은 계속늘어날

것이므로교통세세입과도로지출수요간격차는향후더욱더벌어지게될것이다.

<표7>  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

(단위: 억원)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계정 28,396 33,486 41,670 51,626 58,939 71,468 75,330 
(교통세수입) 2 4 , 5 7 1 3 3 , 7 1 7 4 8 , 2 4 0 5 5 , 4 7 1 6 5 , 0 4 0 7 2 , 5 5 6 8 4 , 0 3 6

철도계정 9,744 11,809 12,907 15,762 23,298 23,551 2 8 , 5 9 0
공항계정 3,200 3,645 4,480 6,125 9,937 10,319 7 , 4 2 3
항만계정 4,005 4,900 6,253 9,307 10,165 10,243 9 , 7 3 9
광역계정 - - - - 1,000 1,807 2 , 2 2 7

총계 45,345 53,840 65,310 82,820 103,339 117,388 1 2 3 , 3 0 9

구분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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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전출금, 그

리고국가예산으로구성되어있다.

지방교육의세출과세입은궁극적으로국가예산에의하여결정되기때문에교육세로확보

된 지방교육양여금과지방교육세는단순하게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

별회계로전입되고, 여기에지방자치단체의전입금을합한금액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산

정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기준재정수입액이된다. 따라서내국세의1 3 %로 되어있는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규모를늘리는대신국세교육세와지방교육세를폐지하더라도실질적인

배분방식은 영향을 받지않는다. 물론이와 같은논리는 부가세(附加稅)로걷히는 현재의

교육세가 본세와 통합되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조세수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복잡한구조로인하여세부담과세출의편익간연계성이결여되어있다는

점은지방자치단체전출금의운영방식에서도확인되는데, 중등교원인건비전출금의5 0 %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1 0 0 %가 지방교부세를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포함되어전

출금의일부를지방교부세형태로환급받게된다.

<표8> 지방교육재정세입구성요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상교부금 내국세의1 3 %
·봉급교부금및증액교부금 국가예산
지방교육양여금 국세교육세1 0 0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1 0 0 %
지방자치단체전출금
·중등교원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에서중등교원봉급의1 0 0 % (서울시) ,

5 0 % (부산시), 10%(기타광역자치단체) 보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보통세의3.6% 및담배소비세의4 5 % (특별시·광역시), 

보통세의3 . 6 % (도)

항 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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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적세와특별회계의 이론적 논의

1. 전통적견해

목적세및 특별회계의운용에대한비판적견해는세입과세출의분리를통하여각각의적

정성을확보할때사회후생이증가한다는전통적인재정학이론에입각해있다. 이러한전통

적 견해에 따르면세입확보단계에서는적정조세이론의원칙에 따라효율성과형평성을감

안하여세목과세율이설정되는것이바람직하고, 이렇게해서확보된세입은 각 세출항목

별로공공재의혜택이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에서설정되고배분될수 있도록예산을운영

하는것이바람직하다.

M c C l e a r y ( 1 9 9 1 )에 따르면목적세의형태는매우다양한데<표9 >에 나타나있는유형중

에서A가이론적으로바람직한목적세의유형에가장가깝다. 특히유형A에서공공재의수

혜자가 세부담을전적으로진다면 납세의무자가결정하는목적세의부담수준이 관련공공

지출의혜택과세부담간불연계성은교육세와교육비특별회계간관계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난

다. 내국세의1 3 %로 되어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규모를늘리는대신국세교육세와지방교

육세를폐지하더라도실질적인배분방식은영향을받지않는다. 

<표9> 목적세와특별회계의유형

A 특정세목 구체적인세출범위 교통시설특별회계
1 )

사회보장기금
B 특정세목 포괄적인세출범위 지방양여금

2 )

C 일반세목 구체적인세출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

D 일반세목 포괄적인세출범위 지방교부세
4 )

유형 세입 세출 예

주: 1) Gasoline taxes and motor vehicles fees for highway investments.
2) Lottery proceeds and sin taxes to finance social sector programs.
3) Fixed percentage of total revenue devoted to specific programs(such as education). 
4) Revenue sharing.

자료: McCleary(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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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수요를간접적으로나타내기때문에공공재가시장에서공급되는것과같은효과가발

휘될수 있다.

그러나유형A가순수한의미의목적세의성격을갖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매우강한조

건이필요하다. 첫째목적세로공급되는공공재의혜택이 부담자에게만한정되어 공공재의

과소공급문제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둘째, 목적세의운영에 있어서재분배문제는 고려

되지않아야한다. 셋째, 목적세를수혜자에게징수함에있어서과도한행정비용이발생하지

않아야한다. McCleary에따르면이러한조건을만족하는목적세는거의발견되지않고느

슨한형태의목적세인B, C, D와같은목적세가실제로많이쓰이는데이는목적세의장점

을발휘할수 있는형태는아니다.

가. 목적세의단점

목적세가순수한의미의시장기능을발휘하지못할때의단점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 있

다. 첫째, 목적세와특별회계는특정공공재의과다공급으로이어질수 있다. 둘째, 특별회계

는예산의 운영을경직화시킨다. 셋째, 행정부와입법부의예산권한을축소시킨다. 넷째, 특

별회계의필요성이소멸한뒤에도계속운영되는경향이있어예산의낭비를가져온다. 다섯

째, 특별회계의세출은예산의통제를벗어나기때문에경상비의과도지출과같은우선순위

가낮은 사업에대한지출이발생하더라도이를저지하기힘들다.

나. 목적세의장점

목적세의장·단점은동전의양면과같아서단점으로지적되는목적세의성격들이관점에

따라서는장점으로간주될수 있다. 목적세의옹호론자들이주장하는목적세의장점은다음

과 같다. 첫째, 목적세가잘 운영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

다. 둘째, 특별회계를통하여 중요한사업에 대한최소한의지출이 보장되기때문에 예산편

성의불안정성을탈피할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재원의보장은사업수행을원활하게하여

재원이 절약될 수 있다. 넷째, 세입과세출의 연계를 통하여 조세저항을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공공재의공급함수가규모에불변일경우목적세는자동적인공급비용회수의

기능을갖는다.

다. 평가

목적세는나름대로의장·단점을지니고있으므로일방적으로목적세나특별회계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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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고볼 수는없다. 그러나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목적세의장점이확보되

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부담과 세출의 편익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M c C l e a r y ( 1 9 9 1 )에 따르면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를찾기는쉽지않다. 주세나담

배세를재원으로하는교육재정을확보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또한특별회계의세입은목적세뿐만이아니라 궁극적으로일반회계전입금으로충당되는

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 목적세의역할이무엇인지가분명하지않다. 결국현실적으로목적

세가활용되는주된이유는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형평성을제고하려는것보다는세입확

보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 )

. McCleary(1991)는

World Bank의지역연구결과에따르면목적세와특별회계가성공하는분야의예로歲入分

與(revenue sharing), 사회보장기금, 그리고지방자치를통하여상·하수도시설이나교육

에 대한목적세사용을들수 있다고언급하였다.

2. 정치경제학적견해

가. 목적세의존재이유

전통적인견해에따르면목적세와특별회계의운영이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할가능성

은 희박하다. 그러나B u c h a n a n ( 1 9 6 3 )을 비롯한목적세에대한정치경제적분석에의하면

목적세는오히려 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 있다. Goetz(1968)는

B u c h n a n ( 1 9 6 3 )의 주장을모형화시켜서목적세의장점을보여주고있는데, 보통세와일반

회계만이 존재할 때에는 중위자투표균형(median voting equilibrium)이달성되지 않지만

목적세와특별회계를활용할 경우세입-세출선택의여지를 좁혀서중위자투표균형이달성

되어사회적후생이증가할수 있음을보이고있다.

목적세는나름대로의장·단점을지니고있으므로일방적으로목적세나특별회계의활용이바람

직하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목적세의장점이확보되기위해서는목적세의부담과세출의편익

이연계되어야한다는점은분명하다.

3) 이러한관점에서루이1 4세의재무부장관을지낸Jean-Baptiste Colbert(1619-1683)의유명한발언이가장잘적용되는경
우가목적세라볼수도있을것이다: “The art of taxation is to pluck the maximum amount of feathers from the goose with
the least amount of h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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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목적세의 장점이 강조되는연구결과는최근들어활발하게제시

되고 있는데, 이는 1 9 9 0년대에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정 환경세 이슈와 결

부되어 있다. Brett and Keen(2000)은환경세를 부과한 후 세입을 환경세의 이중혜택

(double dividend)을향유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데 활용하는것이 국민후

생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세 세입을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특

별회계에 전입시키는 데 착안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목적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Brett and Keen은일단 환경세 세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편익과 부담을 일치

시키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환경오염을 적정 수

준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과 그러한 수준에서부담하는 피구세의규모가 일치하기때

문이다. 따라서 Brett and Keen은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환경특별회계의 설치를 설명

한다. 이들에 따르면, 만약 환경세를 부과한 정권이 친환경적인 반면 다음 정권은 반환경

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환경세 재원으로 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환경오염 저감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친환경적인정권이내릴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세의존재가설명될수 있다.

Marsiliani and Renstrom(2000)은 정부정책의 시점간(時點間) 비일관성( t i m e

i n c o n s i s t e n c y )에서 목적세로서의 환경세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Marsiliani and

R e n s t r o m은 목적세로서의 환경세는 재원의 확충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연료세가미래에 부과되는 것을막기위하여 미리일정한 세율과 재원을 설정하자는취지

에서필요하다고설명한다. 이들에따르면 연료를 사용하는 내구재(자동차등)에 대한구

매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내구재의 처분이 쉽지 않고, 따라서 정부가 연료세를 높

게 부과하더라도 조세부담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미래에있을 수 있는 정부의 과

도한 연료세 부과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일정한 수준의 연료세를 목적세 형태로 연

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Marsiliani and Renstrom이제시하는 목적세의 존재

이유이다. 

Dhillon and Perroni(2001)은지방자치의관점에서 목적세의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

부와주민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주민의 감시( m o n i t o r )가 없으면 예산은낭비된다. 따라

서 주민의감시가적절하게이루어지는것이필요한데주민감시는일종의공공재로서무임

승차(free riding)가발생하여적정수준의감시가이루어지기힘들다. 이때특정세출들을특

정세목들과연계시킬경우주민감시에 따른무임승차의문제가 사라지기때문에 목적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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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 있다
4 )

. 특히이러한주민의감시기능은납세자의수가적

을수록유효하기때문에이 연구결과는지방정부의세출감시에목적세의장점이크게발휘

될 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나. 평가

B u c h a n a n ( 1 9 6 3 )으로부터 최근까지전개되고 있는목적세에 대한정치경제학적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목적세와 특별회계를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중위자균형에따른) 세출및 세부담에대한결정이용이하게된다는점이다. 또다른목적

세의장점은이를통하여정부의낭비적행위를억제하거나또는정부가일관적인정책결정

을 하도록유도한다는점이다.

현실적으로목적세와특별회계가필요하다는이유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특정세출분

야의중요성이거론된다. 따라서세입과세출의연계성을강조하는전통적인견해보다는정

책의일관성이나세출의안정성을강조하는정치경제적관점에서우리나라의목적세와특별

회계의존재의의가보다더 쉽게설명될수 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정치경제학적관점에

서의목적세의논의를면밀하게살펴보면이를우리나라의목적세구조를옹호하는데 적용

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알 수 있다. Marsiliani and Renstrom(2000)에서는전체적으

로 환경세의 세부담을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목적세가 활용된다. 그리고

Brett and Keen(2000)은특정세출에대하여정권의선호가뚜렷하다는것이전제되어있

는데우리나라에서목적세로공급되는교육서비스나교통서비스에대한정권의선호가아직

까지명확하게구분되었다고보기는힘들다. 또한Dhillon and Perroni(2001)은세출과세

입을명확하게연계시킬필요가없다는 주장을하였다는점에서 우리나라의특별회계구조

세입과세출의연계성을강조하는전통적인견해보다는정책의일관성이나세출의안정성을강조

하는정치경제적관점에서우리나라의목적세와특별회계의존재의의가보다더 쉽게설명될수

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의목적세의논의를 면밀하게살펴보면이를우

리나라의목적세구조를옹호하는데적용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4) 이때특정세출과특정세목을연계시킬필요는없고일정한세목들과일정한세출항목들을연계시키는것만으로충분히감시에
따른무임승차의문제가해소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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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적용성이높다고볼 수 있지만이 연구에서는정부의세출결정에대한주민의감시

를 무엇보다도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이들이 제시한 모형역시우리나라의

목적세와특별회계를정당화하는것으로보기는힘들다.

Ⅳ. 정책과제

지금까지 목적세와특별회계에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논의들

은 교육서비스와교통서비스의공급을위하여우리나라가크게의존하고있는교육세및 특

별회계의향후개선방향에대한대략의지침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교통세와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세는2 0 0 3년에폐지되어2 0 0 4년부터일반회계에편입되도록되어있다. 따라서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와관련된우리의고민은2 0 0 3년 이후이 제도의존폐여부이다. 제2절에

서 검토한바와같이도로이용자들이부담하는교통세와도로계정과의세출은연계성이없

고 향후그 격차는더 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전통적견해에따르면교통세를목적

세로존치할이유는거의없다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 0 0 3년 교통세폐지와관련하여이미교통관련투자위축에대한우려

가 제시되고 있다. 담당부처가 교통세 폐지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반발할 경우

D a l s g a a r d ( 2 0 0 0 )가 주장한바와같이목적세담당부처와세출혜택자간의유착관계가의

심될수도있다. 따라서교통세의폐지가과연꼭 필요한교통시설에대한투자의위축을가

져올것인가에대해서는신빙성있는근거자료와논리를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제2절에서살펴보았듯이교통시설특별회계의최종적인규모가일반회계전입금에의하여

결정되어왔다는점은교통시설에대한정부의예산편성에관한중대한정보를제공한다. 예

산처는교통세보다훨씬더 많은교통시설투자재원을일반회계를통하여 보장하여왔으므

로 교통세가폐지되더라도지금까지교통시설특별회계에보장된재원은여전히보장될가능

성이높다. 즉, 교통세가진정한 의미의 목적세로서의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교통세의폐지가향후교통시설투자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을것이라는점을역설적

으로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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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방양여금재원은현재주세의100%, 그리고교통세의1 4 . 2 %로 되어있으며그 재원은

지방도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에

사용되고있다. 따라서지방양여금특별회계역시세출과세입이연계되어있지않다는점은

명백하다.

지방양여금은3대지방재정조정제도의하나로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원조정의차원

에서이해되기때문에단순히특별회계제도에대한문제점만을바탕으로존폐여부를논의

하는것이부적절할수 있다. 그러나지방양여금에해당하는재원을어떠한형태로든지지방

자치단체에보장한다는것을전제로 한다면 지방도로나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재의특

별회계형태가가장바람직한가는논의될수있을것이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현행운영방안이가지고있는가장큰 문제점은역시목적세에대

한 전통적인 관점에서제기될 수 있다. 지방도로는지방자치단체가공급하는지방공공재이

기 때문에지방주민들의선호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처럼주세

와 교통세의일정비율로결정된 재원이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지방도로의균형개설에쓰

일경우지방도로의과다공급가능성은매우크다고보여진다.

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도현행지방양여금의의의를찾기는힘들다. 우선지방양여금특별

회계를통하여지방도로의세출결정에대한주민들의감시기능이향상될이유가없다. 또한

지방도로투자의장기적인안정성이필요할경우지방양여금을포괄보조금형태로지방정부

에 배분하고동 재원을 지방도로특별회계로운영할것인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맡기는

것이보다적절하다.

3. 교육세와교육재정

교육세와 지방교육특별회계는우리나라특별회계 제도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예산처는 교통세보다훨씬더 많은교통시설 투자재원을일반회계를통하여 보장하여 왔으므로

교통세가폐지되더라도지금까지교통시설특별회계에보장된재원은여전히보장될가능성이높

다. 즉, 교통세가진정한의미의목적세로서의기능을지금까지수행하지않았다는것은교통세의

폐지가향후교통시설투자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을것이라는점을역설적으로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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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의전통적인견해나정치경제학적견해모두에서현행교육세와지방교육특별회계의

의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견해의 관점에서 교육세와 지방교육특별회계의

문제점은명확하다. 각종세금에부과되는교육세는교육서비스의수혜자와전혀관계가없

으며교육재정의총 재원은 궁극적으로일반회계에서충당되기때문에 굳이목적세를통하

여교육재정을확보할이유는없다.

각종세금에 부과되는교육세가왜 존재하는가에대한설명은 쉽지않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의선(善)이교육세에대한조세저항을낮추는것이주된이유라고보여진다. 그러나바

로이러한 징세편의때문에교육서비스의질이향상되지않은채 재원의낭비가발생할가능

성이크다.

교육서비스의 재원 확충이 목적세를 통하여 마련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흔히 발견되고

M c C l e a r y ( 1 9 9 1 )에서도목적세가성공할수 있는분야중에교육을꼽고있기때문에현행

교육세와교육재정특별회계는폐지보다는개선을필요로한다. 목적세로서의교육세는전통

적인견해와정치경제학적견해양면에서개선이가능한데, 우선교육세세부담과교육서비

스의혜택을연계하여공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방교육세

의 징수권자인지방자치단체가교육서비스의공급을책임지도록해야한다. 또한각종세금

에 부가세형태로교육세를거두기보다는주민세, 재산세와같은주요세목에만교육세를부

가하여교육세에대한인지도를높여야한다. 교육세의수익자부담원칙이강조될경우효율

성의향상이 기대되지만저소득지역의 교육서비스가재원부족으로악화될 가능성이있는

데 이러한지역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집중적으로지원함으로써해결될수 있다. 즉, 부

유지역에서는중앙정부의이전재원보다는수익자부담원칙을통하여 공교육의 효율성을 강

화시키고저소득지역에서는중앙정부의이전재원을충분히보장하여공교육의형평성을제

고하는것이전통적인재정학관점에서바람직하다고볼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을 통하여 목적세로서의 교육세의

위상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이경우주민들의교육에대한관심이 제고되어교육세출

에 대한감시기능이 향상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특정세목과세출을연계시키고여기에

현재와같이일반회계를통한총재원의확보를보장할경우일각에서우려하는바와같이교

육재정과일반재정이통합된뒤 교육세출이감소하는현상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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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와특별회계에관한논의▶▶

4. 지방자치단체의목적세

지방자치단체의목적세가차지하는역할에 대한논의는 지금까지논의된교통시설특별회

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를 포괄한다. Buchanan (1963),

Wagner(1991), 그리고Dhillon and Perroni(2001)에이르는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듯이

목적세와특별회계의가장바람직한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다.

목적세가진정한 의미의 수익자부담원칙을발휘할 경우자원배분의효율성은 보장되지만

세부담의형평성은악화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그러나수익자부담원칙이지방정부차원에

서 강화하더라도이로인한재분배효과를중앙정부가상쇄할수 있다. 따라서지방공공재의

누출효과가순수공공재보다적은반면지방자치단체의세출에대한주민감시는더 용이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의수익자부담원칙은지금보다훨씬더강화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교육자치가아직실현되지않고있기때문에목적세로서의지방교육세가

유명무실하지만이 제도를잘 운영할경우지방자치의발전과인적자원의육성차원에서커

다란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이외에 교통과 환경측면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목적세

및수수료·사용료의강화가필요하다. 

2 0 0 0년부터 도입된 지방주행세는도시교통과연계시킬수 있는가장바람직한 세목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에는한미자동차협상에따른자동차세감소의 보전(補塡) 수단으로만이

해되고있는실정이다. 지방양여금에할당되어있는교통세의1 4 . 2 %와 지방주행세11 . 5 %

를 통합하고, 지방주행세와관련된지방교통특별회계를신설할경우중앙정부의교통시설특

별회계보다더 의미있는제도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수입보다중앙정부의이전재원에더 많이의존하기때

문에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목적세나사용료·수수료의활용을유도하기위해서는지방재

정조정제도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이러한장치가어느정도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여전히운영상의불투명

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수익자부담원칙의강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수입보다중앙정부의이전재원에더많이의존하기 때문에지

방자치단체로하여금목적세나사용료·수수료의활용을유도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조정제도가

수익자부담원칙을강화하는지방자치단체의세입과중립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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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것도지방자치단체의목적세나사용료·수수료를강화하

는노력과병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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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Ⅰ. 서론

□ 강원도는 최근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설치되

어 지역경제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에직면하게되었음.

○ 강원도지역주민들은카지노설치를통한폐

광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방안추진에따른

편익이 강원도 지역의 지역기반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주변생활환경 개선 등 광범위

한혜택으로이어지기를기대하고있음.

○ 또한 카지노와 관련하여 치안 및 관광과 관

련된행정수요가증가하는추세에있음.

□ 카지노 도입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

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역시 상승하고 있지만, 광역적 계획을

통하여주민복지를향상시킬의무가있는강

원도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조세수

입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

○ 카지노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통하여 도입되

었기때문에중앙부처가전국적인목적을위

하여 관리하는「관광진흥개발기금」과「폐광

지역개발기금」을 징수하고 있음(「폐광지역

개발기금」의 경우법적관리주체는강원도이

지만실질적인운영주체는중앙부처임) .

○ 카지노에 대한 법인세 중 주민세(법인세할)

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폐광주변지역과관련된광역적계획

을 담당하는강원도는추가적인재원을확보

하지못하고있음.

□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지방세를운

영할수 있어야함.

○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세와 지방세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방세

제를운영하는것이필요함.

○ 그러나 지방세제가 전국적인 통일성과 보편

성만을 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면이있음.

□ 따라서본 연구에서는카지노에대한지방세

과세문제와관련하여그적정성여부및현

실적인 과세방안을 지방자치의 발전 차원에

서 검토하고자함.

Ⅱ. 지방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1. 지방세의성격

□ 바람직한지방세의성격으로다음과같은것

들이열거됨.

① 과세표준의신장성이충분히높을것

② 세수의안정성과예측성이있을것

③ 세부담이공평할것

④ 조세행정비용이높지않을것

⑤ 세부담과조세행정이투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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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표준의 지역간 이동성이 적어서 지역간

조세경쟁여지가적을것

⑦ 각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이 지는 지방세 부

담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편

익이일치하여조세수출이발생하지않을것

□ 위의 일곱 가지 특징 중에서 ①~⑤까지는

지방세뿐만아니라국세를포함한조세의전

반적인세목이갖추어야할 바람직한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⑥과 ⑦은 지방세가 지녀야

할 중요한특징으로간주됨.

2. 카지노에대한지방세 부과의 의의

□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위치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

는데,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이상에

서 살펴본지방세의바람직한특성에비추어

적정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음.

□ 카지노사업이 중앙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제

공받는행정서비스는다양함.

○ 카지노사업은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

하기때문에카지노사업에대한허가가카지

노사업자가받는가장큰 혜택임.

– 정부의 사업 허가와 같은 행정 행위는 많은

비용을수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원인자

부담 원칙과 같은 기준으로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해야할조세의규모를결정하기힘듦.

○ 그러나카지노사업과같은사업특혜를강원

도 폐광지역에부여한이유는폐광지역의경

제 활성화를위한것이가장큰 목적이기때

문에카지노사업자는동 사업으로부터의이

익에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충분

한 조세부담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도

로의개설-유지, 관광지조성, 그리고지역경

제 전반에걸친개발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

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카지노사업이

창출하는이익에서조달되어야할것임.

□ 이와 같은 카지노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는앞에서살펴본

지방세 자체의 논리와 함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기본취지에맞추어그 의의를평

가하는것이바람직함.

○ 외국의 경우 모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해당 주에서 카지노사업

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카

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여타 영업

행위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비슷한 차원에

서 논의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지노사업은 중앙정부

가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사업은 원칙적으로 금

지되어왔으나강원도폐광지역의경제활성

화를위하여예외적으로인정한사업임.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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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강원도가 카지노사업자에게 제공하

는 지방행정 및 지방공공 서비스 차원을 넘

어서지방세부과가폐광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이바지할수 있는가를기준으로카지

노사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의의

와부담의규모를검토하여야함.

□강원도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조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대한특별법』상의「폐광지

역종합개발계획」에의하여추진되고있음.

○ 동 계획에는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 등과

같은다양하고의욕적인지역경제활성화계

획이담겨져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강원도

의 재원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중앙정부

와 강원도모두카지노사업에대한과세권을

행사하여재원을조달할권한을가지고있다

고볼 수 있음.

□폐광지역에 설립된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

세 부과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 의의

를 우선적으로찾을수 있지만지방세와지방

자치의원리측면에서도장점을지니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지방세의전국적인균일화가고착되어있음.

○ 그러나 지방세제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보편

성만강조될경우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

색을살리는지방자치를구현하기어려움

□물론국가적차원에서바람직한국세와지방세

의운영을위해서는전국적인관점에서지방세

제를운영하는기조를유지하는것이필요함.

○ 그러나 지방세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다

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면

이는지방자치의발전을위해서바람직함.

○ 일본의경우이러한취지에따라중앙정부가

전국적인관점에서운영할필요가있는지방

세는조세법률주의에의거하여관리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특징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방세는법정외세의형태로도입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있음.

□ 폐광지역에 카지노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강

원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카지노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 공

공서비스수요의증가에직면하게될것임.

○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치안이나 관광과 관

련된행정수요가증가하게될것임.

○ 강원도지역주민들은폐광지역경제활성화

에 따른편익이폐광지역에만국한되지않고

강원도지역전반에걸쳐서광범위한공공재

혜택이증가되기를기대할것임.

– 강원도지역에서의 카지노사업 허가는 일차

적으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에목적이있

지만그 배경에는이러한폐광지역이재정자

립도가낮은강원도에위치하여있다는점도

고려되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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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 만약경기도처럼재정력이풍부한지역에폐

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정부는

카지노사업과 같은 특혜를 당해 광역자치단

체에 부여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이큼.

– 따라서 카지노사업의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폐광지역의 주민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볼

경우강원도지역주민들이라고볼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지역 주민들은 카지

노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이나 행정서비

스의혜택이전반적으로상승할것으로기대

할 가능성이높음.

□ 강원도 지역에 카지노사업이 유치된 이유가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함께강원도의낙

후된 재정력이 감안되었다면 강원도가 카지

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를통하여강원도

지역전반에걸쳐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

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 있음.

○ 물론중앙정부는각 지역의재정력을감안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를통하여강

원도의재정력이신장될경우이러한변화를

감안하여지방재정조정제도가조정될것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이전재원

보다는 지방세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측면에서본다면카지노사업에대한강원

도의 과세권 행사가 지방자치 및 지방세의

역할강화측면에서바람직함.

3. 기존 기금과의 중복문제

가. 현황

□ 강원도의 카지노사업은 강원도지역에 소재

한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일차적인목표

로도입되었음.

○ 그러나이는국가적인차원에서검토된사업

이므로중앙부처가동 사업에대하여기금을

징수하여 전국의 폐광지역 지원과 문화관광

사업지원에사용하고있음.

○ 카지노사업에는「폐광지역개발기금」과「관광

진흥개발기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폐광지

역개발기금」의 징수주체는강원도이고「관광

진흥개발기금」의징수주체는문화관광부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폐광특별법

시행령」)의 제1 6조에서 도가 영업개시일로

부터5년까지는이익금의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조례로정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음.

○ 동 기금은 강원도가 징수하므로 그 재원이

모두 강원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폐광특별법시행령」에는 강원도지사

가‘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폐광지역진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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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개발과관련한 사업에동 재원을 쓰도

록하고 있음.

–「폐광지역진흥지구」는강원도지역뿐만아니라

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위치하고있으므로「폐

광지역개발기금」은전국적으로배분될수있는

데현재동기금의약 8 0 %가강원도에위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에투자되고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1 0 %가 동

기금의재원이 되고있고관광시설건설및

개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외래관광객유

치지원과같은 사업에투자되고있음.

□ 2 0 0 1년도 스몰 카지노를 기준으로 동 기금

의 규모를 추계하면「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약 4 4 8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약 3 1 8

억원이될것으로예상됨.

□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이미 7 0 0억원 가량의

기금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사업자

나 주주의입장에서지방세가추가적으로부

과될경우기금과지방세의중복문제및 카

지노사업에 대한 재정압박이라는 문제가 제

기될수 있을것임.

나. 기금과지방세의성격상중복문제

□ 기금과 지방세의 성격상 중복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동 재

원의목적이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는별

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와 동 기

금간성격의중복성문제는없음.

– 다만 카지노사업 매출액의 1 0 %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강원도의 카지노사업

에 반드시부과되어야하는가에대한적정성

검토는필요할것임.

– 카지노사업에 대한「관광진흥개발기금」은

1 9 9 4년에 개정된「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사업자를염두에 두고

카지노사업매출액의1 0 %가「관광진흥개발

기금」의재원으로결정되었음.

– 강원도 카지노의 경우 이를 설치한 목적이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에있기때문에외화

수입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대상카지노사

업과는성격이근본적으로다름.

– 내국인대상카지노가폐광지역경제활성화

라는목적을위하여설립되었다는점을감안

하여내국인대상카지노사업과외국인대상

카지노사업을구분하지않고매출액의1 0 %

를「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과하는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관광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는 그 목적이

비슷하여 성격의 중복성이 뚜렷하므로 양자

의 장-단점을잘검토하는것이필요함.



5 8 2 0 0 2년7월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목적이「폐광지역진

흥지구」의 개발이라고뚜렷하게설정되어있

으며 징수주체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가 폐광지역 개발을 주 목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경우양 재원의중복성이큼.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는 중복성이

크지만다음과같이각각의장·단점을지니

고 있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방세에 비하여 가

지고 있는 단점은「폐광지역개발기금」이

2 0 0 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강원도지사가

아니라중앙부처라는점임.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구성원 다수는

중앙부처의차관급공무원으로되어있기때

문에 지방세에 비하여 동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떨어짐.

○반면카지노사업에대하여지방세를부과할경

우 지방세 세입과 세출간 연계성이뚜렷하지

않아「폐광지역개발기금」에 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대한기여도가낮을수있음.

– 이러한문제점은카지노에대한지방세를목

적세로 부과하고 동 재원의 관리를 위한 특

별회계를설치하여해결할수있을것임.

○ 지역경제활성화의재원확충측면에서지방

세가「폐광지역개발기금」에 비하여 갖는 또

한 가지 단점은 지방세 부과로 인한 강원도

의 재정력증가가중앙정부가강원도에지원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것임.

–그러나「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2 2조에“행정자치부장관은개발사업의 원

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당해진흥

지구가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지방

교부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확대

하여지원할수있다”는조항이있으므로이를

통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을것임.

□ 결론적으로「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간

에는성격의중복성이있는데, 카지노사업에

부과되는지방세를잘 운용할경우지방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비하여 안정성과 독

립성차원에서더우월할수 있음.

다. 기금과지방세간부담의중복문제

□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와 기금간 성격의

중복성은지방세의운용을통하여해결할수

있지만 현재 카지노사업에 부과되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부

과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와주주들의 조세저

항은분명하게예상되는문제점임.

○ 그러나지방자치의원리및 지방정부의과세

권 행사차원에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납세자의 조세저

항이지방세부과를 못 하게하는요인이될

수는없음.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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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금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도 불구

하고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보다는

세금의성격을바탕으로세금이존재하는의

의를평가해야함.

□ 세금의적정성은정부가필요로하는재원을

마련할 때 자원왜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적고, 또한 세부담이 형평한 것인가를 기준

으로판단됨.

○ 카지노사업의경우매출액또는이익금에지

방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

의왜곡효과가크지않을것임.

–소득세나부가가치세와같은세금들은국가적

으로 중요한생산활동(노동의공급, 부가가치

의 창출)을제약하는영향력을발휘하는반면,

카지노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여가활동(카지

노이용)을줄이는정도의효과를발휘할것임.

– 또한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카지노 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에따른자원배분

왜곡효과는우려할정도가아님.

○ 형평성측면에서카지노에대한세부담효과

를 평가하면, 세부담은주로카지노사업자와

주주들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만, 카지노사업에 대한 주식의 50% 이상을

정부가소유하고있기때문에소액주주가부

담하는세부담은그리크지않음.

– 또한이익금과같은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

근로소득및 소비재에대한과세보다형평성

측면에서우월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카지노사업에 대한 과세

가 큰 문제점을지니고있는것은아님.

–카지노사업에대한세부담이증가할경우부

담의일부가카지노이용자에게전가되는문

제도발생할 수 있지만, 법으로정해져 있는

카지노시설의승률에변화가없을경우세부

담은주로카지노사업자가부담하게될것임.

□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자원배분

및 세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크게우려할만한것이아닐지라도조세정책

을 포함한정부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는지

방세부과에대한비판이제기될수 있음.

○ 카지노사업이시작될당시에동 사업에투자

한 소액주주들이중앙정부또는강원도가기

금이나지방세를통하여이익금의규모를추

가적으로줄일것이라는것을예측하지못했

을 가능성이높음.

–최근「폐광지역개발기금」이 매출액에서차지

하는비중을1 0 %에서2 0 %로 올린다는계획

이 발표된 후 소액주주들은예상하지못했던

이익금감소가능성에대하여반발하고있음.

□ 따라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

될 경우, 가능한한 지방세 세입이 지역경제

에 재투입되어카지노사업과관련된주변환

경을개선하고도로등 기반시설사업의확충

에 기여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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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를 통하여 폐광지역 주변지역의

행정-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이 가시적으로

개선될경우지방세가단순한재원확충수단

이 아니라 지역개발 및 카지노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되어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을것임.

4.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문제

□ 우리나라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원분리의 원칙

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국세

와 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

어 있음.

○ 따라서 국세와 카지노사업에새로운 지방세

부과를 고려할때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가 동일한 세원에 중복과세할 수 없다는 원

칙에저촉되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음.

□ 그런데「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

률」의 내용을보면제2조와제3조에국세와

지방세가열거되어있고제4조에는제2조와

제3조에 열거된 세목들 이외에 과세물건이

중복되는여하한명목의세법도제정하지못

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따라서만약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가제

3조에이미열거되어있는레저세또는지역

개발세의형태로도입될경우법제정형식상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아니하며수정도요하지않을것으

로보임.

□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는법제정형

식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세와 지방

세의현실적인운영현황을 보면교육세, 농

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등을 통하여 실

질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중복과세를 허용하

고있음.

□ 따라서중앙과지방간과세권설정및 세원할

당( Tax Assignment)의적정성을논의할때

에는중복금지또는중복허용의원칙을단순

하게천명하는것보다는중앙과지방간세원

할당을통하여국가가얻고자하는것이무엇

인가를명확하게하고이러한원칙에비추어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와같은새로

운제도의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할당의 원칙으

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고려할수 있음.

○효율성의원칙: 중앙과지방간세원할당은국

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함. 즉, 지방세는부담을지역주민또는지역

기업에주로전가시킴으로써지역공공재의가

격기능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어야함.

○ 형평성의 원칙: 중앙과 지방간 세원할당은

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루어

지는것이바람직함.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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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효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한 지역의 과세권이 다른 지

역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함.

○ 행정비용의원칙: 중앙과지방간세원할당은

조세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이 되도록 높지

않는형태를띠는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원칙에비추어카지노사업에대한지

방세 부과를 평가하면 이미 검토된 바와 같

이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것이며또한행정비용이나외

부효과의원칙면에서도부작용이크지않을

것임.

□ 따라서법제정의형식론적측면에서, 그리고

국세와지방세의실질적인운용측면에서카

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국세와 지

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취지를벗어

나지않는다고보여짐.

5.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재원조정문제

□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지방세를 부

과할 경우 지방세의 형태를 도세로 할 것인

가 아니면시-군세로할 것인가를검토할 필

요가있음.

○ 현실적으로검토할수 있는카지노세의대안

은레저세또는 지역개발세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현재의 세

원분할을주어진것으로받아들인다면시-군

세의성격상시-군세의형태로카지노사업에

대한지방세를부과하기는어려움

□ 반면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주

목적이폐광지역경제활성화에있다면카지

노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권을행사하여지방세수입을해당지역

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될수 있음.

○ 그러나폐광주변지역은여러개의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개념이고 따라서 카지노사업

장이 위치한 단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는것보다는폐광주변지역전반에걸

친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

방세 부과가 폐광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

체의 재정력 및 세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

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법을 제정하

여 동 지방세의 세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해 주는것이바람직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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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지노세의형태

1. 카지노세의선택 대안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이를 지역개발세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레저세에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가. 지역개발세

□ 지역개발세의과세표준은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바, 카지노

사업의 매출액 또는 수익금을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사업

에 대해지방세를부과할수있음.

□『지방세법』제2 5 8조에는“지역개발세를 부

과할지역과부과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 도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고 되어있

으므로도 조례를통하여카지노사업에대한

지역개발세의부과기간을결정하면될 것임.

○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부과는 애초

1 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산시 조

례가 정하였으나 작년에 그 기간이 5년 더

연장되었음.

○ 교육세의 경우 목적세이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지않기때문에지역개발세의경우에도실

효 기간이반드시한시적일필요는없음.

나. 레저세

□ 레저세는 종전의 경주-마권세가 2 0 0 2년부

터 바뀌어진 세목이며 과세표준은 경륜·경

정, 경마,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의발매

금총액으로되어있음.

○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를레저세형

태로도입하고자할 경우에는과세표준에카

지노사업의판매액을추가하면됨.

□레저세에는이미경륜, 경정, 경마와같은오락

행위에대한매출액이과세표준으로설정되어

있기때문에외형상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

가포함되기에적합한세목이라고볼수있음.

○ 경주–마권세가 2 0 0 2년부터 레저세로 바뀐

이유는 투우장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

양한오락행위에대한지방세부과를레저세

가수용할수 있도록하기위한것이었음.

○ 다만 지역개발세는 목적이 지역개발이라고

되어있어서과세근거가뚜렷한반면레저세

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다는단점이있음.

2. 목적세의특징과 장-단점

□ 지방세체계면에서볼 때 카지노사업에대한

지방세는지역개발세나레저세모두수용가

능할것으로판단됨.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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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레저세는 보통세이고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

세가보통세의형태를취하는것이바람직한

가, 아니면목적세의형태를 취하는 것이바

람직한가를검토할필요가있음.

가. 목적세의특징

□ 목적세를 도입할 경우 재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것을명시하는것이원칙이므로목

적세의도입은특별회계의도입을전제로하

는것임.

□ 목적세를 도입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

우는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될때임.

○ 일반 세금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재 혜택

을 부여하기때문에공공재의혜택과세부담

이일치하지않음.

○ 공공재의 혜택과 세부담을 일치시키지 않는

다는 일반 세금의 특징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으로도볼 수 있는데, 이는공공재의 혜

택과세부담을일치시킬경우납세자의세부

담 능력이고려되지않아세부담의형평성이

떨어지기때문임.

□정부가 조세정책을입안할 때 세부담의형평

성이 국민들의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때문

에조세수입의대부분을목적세보다는보통세

로충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알려져있음.

○ 또한 특정 세목의 세입을 특정 목적에만 지

출하도록할 경우예산의경직성으로인하여

재원의낭비가발생할수 있으므로목적세의

남용은 세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음.

□ 조세체계전반에걸쳐서목적세의비중이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목

적세의 활용이 자원배치의 효율성도 제고하

고 또한 혜택을 받는 자가 세부담도 한다는

측면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나쁘지 않다

는 견해도있음.

○ 즉 적용대상을 좁게 하여 잘 설계된 목적세

는 세부담과 세출을 명확하게 연계시켜서

납세자들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부담하고

관련 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정공공서비스의수요자가이와관련된목

적세를 주로 부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

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목적세가 일종의

사용료역할을하여공공재를시장에서공급

하는것과비슷한효과를거둘수있음.

□ 세부담과세출의혜택을연계시키는것이목

적세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주 목적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특정세금에대한용도를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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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데에만 한정하여 조세

저항을최소화하기위한수단으로목적세및

특별회계가사용되는경우가있음.

○ 카지노사업을허가하거나 복권을 정부가 발

행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행위를정부가권장한다는인상을주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수입은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용도에한정해서활용한다는원칙을천

명하는 수단으로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사용

되기도함.

○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카지노

나 복권등에대한지방세를부과할 경우대

부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카지노나 복권에

대해저항감을최소화하고있음.

나. 카지노사업에대한목적세의장-단점

□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방안을고려

할 때에는우선적으로왜 폐광지역에내국인

의 출입을허용하는카지노사업을국가가허

용하였는가를생각해볼필요가있음.

○ 특히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카지노사업은

강원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허가할수 있기때문에카지노사업과폐광지

역의경제활성화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

보아야할 것임.

□ 따라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때에는세입이카지노사업의허가취지에

맞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할 필

요가있음.

○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카지노사업에대한

지방세는 목적세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

직함.

○ 도박산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

지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세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쓰이는

것이바람직함.

○ 현재「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

라「폐광지역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

로 여기에소요되는재원의일부가지방세로

부터 확보될 경우,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

도 줄이면서강원도가지방세과세권을행사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

에 대한반대의견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

생각해볼수있음.

○ 비록 국가의 허가로 시작된 카지노사업이지

만 이는이미강원도에소재하는영업행위가

되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다른 영업

행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일반적인과세권한을행사하고그 세

입을일반재원으로활용할수 있다는주장을

제기할수있음.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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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폐광이

있지만 굳이 강원도지역의 폐광지역에 내국

인을대상으로하는카지노사업을허가한이

유는 강원도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반영

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입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

장도제기할수 있음.

□이러한 주장들은모두지방자치및 지방세의

원칙론적입장에서일리가있다고볼수있음.

○ 특히강원도폐광지역의낙후는국가부담以

前에 당해 광역자치단체인강원도의 부담이

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개선함으로

써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

지방자치의원리에맞다고볼 수도있음.

□그러나 폐광지역에허가된 내국인 상대 카지

노사업은 사회적으로합의된‘폐광지역의경

제 활성화’라는절대적인목표가없이는이루

어질수 없고, 또한국가는필요한경우 다른

지역에도얼마든지내국인상대카지노사업을

허락할 권한을 보유하고있다는 점에서 카지

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 행사가 강원도

고유의권한이라고보는데에는무리가있음.

○ 따라서 카지노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과세권

행사는 국가가 폐광지역에 카지노사업을 허

락한취지와조화를이루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 수입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연계시키는것을 분명한 목적

으로설정하는목적세의형태로카지노사업에

대한지방세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임.

Ⅳ. 특별회계의 도입 여부

□현재 지방세에는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

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 다섯개의

목적세가있지만이러한목적세와관련된특별

회계가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아서목적세의

세입은보통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모두지방

자치단체의일반세입에포함되고있음.

□ 지방재정에서 목적세의 특별회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점은법형식상비일관성의문제

점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목적세와 연

계된 특별회계가 없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

정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목적세의 의의가

인정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이있음.

○ 목적세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사실상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나 원인자부담의 원칙

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세보다는 수수

료-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됨.

○즉, 목적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에

비례하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특정공

공재를 공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지방교부세를산정할때 기준

재정수입액에서제외될수있는여지가있음.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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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입액을산

정할 때 보통세 세입의 8 0 %를 기준으로 하

고, 이러한 방식이 불합리할 경우 보정하도

록 규정하고있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5조의 2항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을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는데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항목은 2 0 0 1년부터 도입되

었음.

○ 목적세수입액의8 0 %

○ 지방세결산액정산분의5 0 %

○ 시-군이 받은 일반재정보전금과일반재정보

전금결산액정산분의5 0 %

○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및 이

자수입의8 0 %

□ 세외수입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된 것은

세외수입과 관련 공공서비스의 비용간 연계

가 미약한반면재정력이풍부한지방자치단

체에서 세외수입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

었기때문임.

○ 일본이나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주정

부에서 일반보조금을 산정할 때 세외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반영하지않고있는데, 이

는 세외수입이특정서비스의공급비용과비

례한다는원칙을받아들이고있기때문임.

□ 만약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가 목적세

로 부과되고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수입의 용도는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특수

한 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이를 일반

세입에서 제외하더라도「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재정

수입액의 불합리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법 취지를 지방교부세법 체계상에서

반영하려면「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5조

의 2항의 첫 번째 항목을‘특별회계가설치

되지아니한 목적세 수입액의 8 0 %’로 수정

하면될 것임.

□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를부과할때 이를

목적세로하고특별회계를설치하는것은카

지노사업을 폐광지역에 허가한 국가의 목적

과 합치되고,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산

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것임.

○ 또한지금까지지방재정의운영에있어서명

목상의 목적세 운영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바, 명실상부한 목적세 및 특별회계의

설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목적세

를 보다실질적으로운영하게유도하는긍정

적인효과를발휘할것임.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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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카지노세의 과표 및 세율

1. 과세표준

□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과이익금두가지를고려할수 있음.

○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기금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사업 총매

출액이 부과기준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부과기준이이익금임.

○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주정부, 영

국, 호주 등에서 부과되는 도박과세

(gambling tax)의 과세표준은 순매출액

(adjusted gross proceeds)임.

– 순매출액은총매출액에서상금을 공제한 액

수임.

□ 카지노세의 과세표준을 카지노사업의 이익

금으로한다면, 법인세의과세표준과중복되

고 법적성격의해석에있어서도카지노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법인세의 일종으

로간주될가능성이높음.

○ 그러나 카지노세는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소득과세가 아니라

카지노사업이창출하는서비스의소비행위

에 부과되는특별소비세적성격을지닌것으

로보아야할 것임.

○외국의경우에도카지노세는소득과세나재산

과세로분류되지않고 주세, 담배소비세등과

함께특별소비세(excise tax)로분류되고있음.

□ 중앙정부가 카지노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법

인세와의 성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할 때 카지노사업

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보임.

2. 세율

□ 정부가부과하는다양한세금들의세율과부

담 수준은정치적인요인, 경제적인요인, 역

사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등 현실적으로

매우다양한요인에의하여결정됨.

○ 따라서카지노에대한지방세의적정규모를

이론적으로결정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음.

○ 그러나 세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이론이 없

는 것은 아닌데, 재정학의 적정조세이론

(optimal taxation theory)에의하면 특정

세목의적정세율은① 정부가필요한세입의

규모, ②세금부과에 따른자원배분왜곡효

과, ③ 세부담을 주로어떤계층이 지는가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하여결정됨.

□ 적정조세이론을카지노세에적용할경우, 카

지노세가 국가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나

세부담의형평성에미치는효과가그리크지

않다고볼 수 있음.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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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과세를통하여강원도가확보해야하

는 세입은 폐광지역개발계획에소요되는 재

원이라고일단볼 수 있으나 이 재원을 모두

카지노세로부터충당하는것은무리일것임.

– 따라서카지노세를통하여적당한수준의재

원을 확보하고 폐광지역개발계획에따라 발

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확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카지노세가 증가할 경우 입장료의 인상, 승

률의 하락 등을 통하여 세부담이 카지노 이

용자에게전가된다면이용고객이줄어들수

있는데 카지노 이용이 줄어들더라도 국가적

인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

로의욕이나 생산적 활동의 의욕을 저하시키

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는달리카

지노세의자원배분왜곡효과는미미함.

– 물론 강원도 카지노의 경우 승률의 조정은

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이므로카지

노세가부과되더라도승률조정을통하여카

지노이용자의부담이늘어날가능성은적고

이 경우카지노세가카지노영업규모에미치

는 효과는더욱더미미함.

○ 카지노세의 세부담 형평성은 크게 두 가지

가정하에서분석될수있음.

– 만약 카지노세 부과 이후에 호텔 객실료 등

카지노이용비가증가하고, 승률이하락하여

카지노이용자들의부담이증가한다면이 경

우 카지노세의세부담은역진적임.

– 외국의 경우 카지노세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이유는

카지노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사회활동으로

부터보람을느끼지못하는저소득소외계층

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다르지않을것이므로카지노세의역진

성을간과해서는안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의 규제정책

을 통하여카지노세가카지노이용자에게전

가되는것을최소화할수 있기때문에이 경

우에카지노세로인한세부담은사업자가주

로 지게 되므로 형평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

지않아도된다는주장도할 수 있음.

–다만, 특별소비세적성격을 지닌 카지노세가

카지노이용자들에게전가될가능성이장기적

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카지노세를 지나치게

높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는없음.

□ 결론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나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크게우려할필요는없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한

모든재원을카지노세를통하여마련하는데

에는무리가있고,

○ 또한 강원도가 카지노사업에 대한 과세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있더라도이미카지노사업에대한투

자결정을한 소액주주들은큰 규모의지방세

를쉽게 받아들이지못할것이므로,

○ 기존에부과되고있는기금의수준에서세부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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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즉, 카지노세의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표준세율은1 0 %로 하는방안이 카지노사업

에 대한지방세의도입방안으로서가장적절

하다고판단됨.

– 또한 조례를 통하여 강원도가 표준세율의

5 0 %까지 가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

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율권 차원에

서바람직할것임.

□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가 이렇게 도입되

면 기금과지방세의세율조정문제가제기될

수있음.

○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보면,

현재공공기금4 3개, 기타기금이1 8개로 되

어 있는 기금의 지출을 일반예산과 같이 심

의하고, 각 기금의 성격을 분석하여 기금을

가능한 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시키

거나폐지하고자하는노력이중앙부처차원

에서진행되고있음.

–이를 위하여 2 0 0 1년 기금관리기본법이대폭

개정되었고, 부과금관리기본법이제정되었음.

○ 따라서 부담금의 성격이 법인세나 특별소비

세와중복되는관광진흥개발기금과폐광지역

개발기금이일반회계나특별회계에편입되어

야한다는논의가향후제기될수 있을것임.

– 카지노세와기금의중복성은지금당장조정

할 필요는 없겠지만기금및 부담금 조정문

제가국가적인차원에서제기될경우카지노

세의세율을조정하여이러한기금을흡수하

는 것이가장이상적인조정방안이될 것임.

Ⅵ. 맺음말

□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한 폐광지역의 개발, 카지

노사업 설치에 따른혜택의 광역적 배분, 그

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판단됨.

□ 카지노세가 도입된 후 행정서비스 및 기타

공공재의 공급 측면에서 강원도 지역주민들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혜택이

발생할 경우 카지노사업으로인한 재원확충

의 장점이 부각되어 동 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 다만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그 의의가충분히살려져서재원확충의

혜택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인식할수 있게

하는조치를병행하는것이중요할것임.

○ 특히 카지노세가 도입될 경우 이는 목적이

분명한 세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재원

을 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중·장기적

인 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또한특별회계의설치를통하여이러한계획의

집행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도필요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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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수성 감안한 지방세 과세 허용되어야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본 발표논문은카지노세를도입해야한다는 논

리와당위성을 지방세의 성격, 카지노에대한 지

방세 부과의 의의, 기존 기금과의 중복,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등고려해야할대부분의논점을중심으

로 논의를전개하고이를바탕으로지역개발세의

일환으로카지노세를도입하는것을대안으로제

시하였다.

물론카지노세의도입은 세원의 보편성 측면에

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방세수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원의

보편성만을 강조한다면 강원도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정력이 취약한 상태로 있어야만 할 것이

다. 사실상이미광역자치단체에서는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강남구, 서초구, 과천시등만

이 기존의지방세수로자체행·재정수요를충족

시킬수 있기때문에 지방세원에대한전국적 통

일성과보편성만을강조한다면국세의 지방세이

양이나새로운지방세원의발굴을통한지방세수

기반 확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나

제주도등 재정력이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지방

세수기반을확충하려면결국그 지역의특수한사

정을반영할 수 있는세원에 대한지방세 과세가

허용되어야한다. 전반적으로재정력이취약한강

원도의입장에서는카지노세와같은지역의특수

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새로운 지방세의도입

이 이루어져야지방세수기반확충에도움이될수

있을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카지노세 도입(안)의 내

용을보면, 카지노사업의순매출액(즉, 총매출액

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 0 %의 세율로지역개발세를부과하여이를특별

회계로 관리한다는것 같다. 이러한대안을 가지

고 예상지방세수를추계해보면대략3 5 0억원에

서 4 0 0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된다. 이

러한 추계는 본 논문의 내용에 근거한다. 즉, 총

매출액을과표로하여1 0 %를 부과징수하는관광

진흥개발기금이4 4 8억원이고, 법인세부과전 순

이익을과표로하여1 0 %를 부과징수하는폐광지

역개발기금이 3 1 8억원이다. 따라서 총매출액에

서 상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과표로 하여 1 0 %

세율로 부과징수하는 카지노세는 대략 3 5 0억원

에서4 0 0억원정도로추산할 수 있다. 이규모는

2 0 0 0년 결산기준으로강원도총 지방세수4 , 9 8 2

억원의 7 ~ 8 %에 해당되며, 도세 1 , 8 9 8억원의

1 8 . 4 ~ 2 1 . 1 %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개발세 4 4

억 7 7백만원의 7 8 0 ~ 8 9 0 %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모의지방세가징수된다면이는강원도지방세

수기반을 상당히 확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강원도의입장에서는카지노세도입에많은노

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물론오늘의이 공청회

도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생각된다. 

다만, 새로운조세를도입하는만큼몇 가지고

토론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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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할 점에대하여본인의견해를말씀드리고

자 한다.

첫째, 카지노세의도입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인

카지노업체의부담과중이다. 매출액의상당부분

이 이익금인카지노사업의특성상총매출액과순

매출액, 이익금이큰 차이가없다. 그러면현재부

과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

금이 총매출액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다시매출액의8% 내지9% 정도

의 지역개발세를부과한다면이는상당한부담으

로 작용할것이다. 따라서이 부분에대한보다심

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

둘째, 카지노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자치단

체에대한혜택범위문제이다. 기존의폐광지역개

발기금은카지노가있는강원도만혜택을받는것

이 아니라기금의일정부분(20% 정도)은강원도

이외지역의폐광지역에도혜택이 돌아갔다. 이는

카지노설립이허용되지않은여타폐광지역에대

한 배려로 생각된다. 그런데폐광지역개발기금과

달리지역개발세는강원도에서징수하여그 혜택

이 강원도 지역에 국한되므로 다른 도에 위치한

여타폐광지역의입장에서는이미카지노유치로

인한지역경제활성화혜택에서배제되었으며, 또

한 지방세수면에서도배제되게되므로 상대적 박

탈감을느끼게될 것으로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新세원 도입이 여타 자치단체의 지지를 받을 때

힘을얻을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점은카지노세

도입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셋째, 국세와의 세원중복 문제이다. 본 논문에

서는국세와 지방세의중복문제에대한논의에서

카지노세를 기존의 지방세목인 지역개발세나 레

저세에 포함시켜 부과징수함으로써 국세와의 중

복문제가없다고설명하였다. 그런데카지노사업

의 순매출액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매출액에서비용을 제외한순이익에대

해서는국세인 법인세를부과한다면이는국세와

지방세간의세원의중복문제를야기할것으로판

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광지역 발전 위한종합개발계획 수립긴요

신동주/ 삼척산업대학교관광레저학과교수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1 9 8 9 ~ 1 9 9 5년 기간중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

책에따른석탄광산의급속한 폐광으로탄광지역

인 태백시, 정선군 사북읍·고한읍, 영월군상동

읍, 삼척시도계읍의급속한인구감소및 경제쇠

락을 가져왔다. 2001년도 전국통계연보에 따르

면 이 지역인구감소 비율이 전국최고를 기록하

고 있으며, 탄광 수는 1 9 8 8년에 3 6 3개소에서

2 0 0 2년 현재1 0개소로줄어들었다.

이와같이이 지역경제의쇠락으로인하여폐광

지역의경제대책을요구하는지역주민의극한투

쟁이발생(1995. 2)하였으며, 정부와폐광지역4

개 시군 주민들은 내국인 출입카지노 사업 허가

등을 포함한 폐광지역 대책을 합의하였다( 1 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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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1995. 12)됨으로써 강원랜드가 설립되

었고, 강원랜드에스몰카지노가 개장(2000. 10)

되었으며, 코스닥에등록(2001. 10)하게되었다.

강원랜드의 2 0 0 1년 매출액은 4 , 6 2 0억원이고,

순이익은 2 , 1 8 3억원으로 우리나라 1 0 0대 기업

중 4 4위를차지하는규모이고, 향후2 0 0 6년까지

카지노 및 호텔,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등을

갖춘종합관광단지화를추진하고있다.

강원랜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주민 고

용이 전직원의 3 6 . 2 %인 4 0 0명(이 중 4개 시군

출신은 2 9 5명( 2 5 % ) )에 이르고, 청소, 도로관리

등부대용역사업을지역사업체에위탁(연9 0억원

규모)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시 지역업체

참여및 호텔식자재의대부분을지역업체에서구

매하고있다.

또한 강원랜드의 지방재정 기여는 폐광지역개

발기금에 2 0 0 0년 5 8억원, 2001년 3 1 8억원, 지

방세에2 0 0 0년 8 0억원, 2001년11 7억원을납부

하였으며, 2001년도 지역협력사업비를 4 0억원

정도지출하였다. 2001년강원랜드부담세금및

기금은총 2 , 0 4 5억원이며이 중 7 9 %인 1 , 6 11억

원은중앙정부에납부하고 있다. 이런 직접적 효

과 이외에부가적으로인근숙박업소와요식업체

의 매출이 2 0 ~ 5 0 %의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택

시나운수업계의매출은2배이상늘었으며, 자가

용 이용객의 증가로 주유소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졌으며 담배소비세가

증가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랜드

와 중앙정부의역할로카지노설치를통한폐광지

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편익이

폐광지역의 지역기반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주

변생활환경개선등 광범위한혜택으로이어지기

를 기대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폐광특별법시행령」)의 제1 6조에서 도가 영업개

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10%, 영업개시

일 6차년이후부터는이익금의20% 이내에서조

례로정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한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성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고 본다.  또한카지노입장료5 , 0 0 0원은전액폐

광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편 본 특별법

은 한시법으로1 0년 시한인데벌써7년이지났으

나 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지못하므로5년정

도 연장이필요하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개발계

획을수립하여 폐광지역내 및 주변과의연계강

화, 강원랜드및부대사업에지역인력고용지속적

확대( 5 0 %로 확대) 및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마

스터플랜의수립과이에따른철저한이행이필요

하다고본다. 그리고여기에는지역주민과전문가

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이행점검위원회를 신설하

여 철저한검증절차가필요한데이는금싸라기같

은 돈이 정말로 필요한 데 쓰이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결과에대체적으로수긍하며한 가지지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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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적하고싶은것은카지노의도입은폐광지역의최

후의수단인 극약처방인만큼레저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역개발의목적이훨씬크므로 지역개발

세로이 지역회생이라는특정목적을지향하는것

이 당연하다고생각된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되어야

오승석/ 상지대학교행정학과교수

본 연구의 발제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태백, 정선, 삼척, 영월)의지역경제 활

성화 방안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허가·운영되고

있는카지노 사업의 편익환원이 실제지역주민

의 기대에 미흡하고, 또한카지노 운영으로 인한

치안·관광수요등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

에서, 이러한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가 지역경

제 활성화계획의집행에필요한안정적인재원을

확보하기위한방안을탐색하고자하였다.

둘째,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대한특별법」상의「폐

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있는데,

이 계획에는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도시환

경정비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등과같은다양하

고 의욕적인지역경제활성화계획이포함되어있

다. 이와같이방대한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중

앙정부의지원과강원도의재원확보가중요한과

제라고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이를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현재의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

금) 방식보다는 지방세제 방식으로 목적세 형태

의 카지노세를 도입하고 특별회계방식으로 운영

하되, 세율은총매출액의10% 정도수준으로하

자는안을제시하였다.

이상의견해에대하여다음의몇 가지보완사항

을지적하고자한다.

첫째, 기금의한시적운영과지방세로서의카지

노세 연계도입이 필요하다. 카지노사업에 부과

하여조성되는재원은현재정책목적에따라문화

관광부가관리하는「관광진흥개발기금」과「폐광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 0 0 1년 말

기준, 스몰카지노에서 징수된 기금규모는「관광

진흥개발기금」이 약 4 4 8억원, 「폐광지역개발기

금」이 약 3 1 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관광진흥법」에 의하

여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1 0 %가 동 기금의 재

원이되고있고관광시설건설및 개보수, 국민관

광 진흥사업, 외래관광객유치 지원과 같은 사업

에 투자되고 있는데,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는지원이전무한현실이다.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징수주체는 강원도로 되어 있으나, 「폐광특별법

시행령」에 의해강원도지사가‘폐광지역개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동

재원을쓰도록 함으로써8 0 %에 해당하는2 5 5억

원 정도가 강원도에 위치한‘폐광지역진흥지구’

의개발에투자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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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카지노사업매출액의1 0 %에 달하는「관

광진흥개발기금」이 강원도의 카지노사업에 부과

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취지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사업자에게서 본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데내국인을상대로하는강원도카지노사업자

에게까지확대·적용되고있는것은문제이다. 내

국인대상카지노가폐광지역경제활성화라는목

적을위하여설립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관광진

흥개발기금」의 부과대상에내국인 대상 카지노사

업자는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수정입법하는 것

이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 0 0 5년 말까지 한시적

으로운영되는기금이라는점에서부담률을현행

1 0 %에서20% 정도로상향조정하고, 조성된기

금의전액을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사업에 지원

토록하며, 기금의종료시기에맞추어2 0 0 6년 1

월부터 지방세(카지노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그리고잠정적으로동 기금의운영

기구인‘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구성이현재

중앙부처의차관급공무원으로되어있는것을시

행령을개정하여강원도의행정책임자, 일정수의

해당지역의 주민대표등이참여할 수 있도록 하

여기금 운영의민주성과합리성을제고시킬필요

가있다.

둘째, 지방세로서의카지노세도입의방식에관

해서는 카지노세를 지방세로 설치하는 경우에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제3조(지

방세)에 열거되어 있는 레저세 또는 지역개발세

의 형태로도입될경우「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등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방세

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

하다. 

카지노사업에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이

를 지역개발세에포함시킬것이냐하는문제는과

세물건의특성측면에서는레저세가적합하고, 과

세목적과 법적 운영기술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세

로 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지역개발세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제2 5 3조(지역개발세 과세대상)와 제

2 5 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의무자)의 규정을 개정

하여과세표준이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

테이너로되어있는것에, 폐광카지노사업의매출

액(또는수익금)을추가하면된다. 「지방세법」제

2 5 8조에“지역개발세를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 조례를 통하여 카지

노사업에대한지역개발세의세율및 부과기간등

을탄력적으로정할수있을것이다(탄력세). 

그러나 지역개발세는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

개선과수자원보호등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

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

너를취급하는부두를이용하는컨테이너등사업

자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즉 소득과세적성격을

가진다는점에서카지노사업이투표권적중배당

금을노리는사행행위에대하여과세하는소비과

세적성격을 지닌다는점에서조세체계상문제가

있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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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레저세는 지방세법 제1 5 2조의 규정에 의해 경

륜장·경정장또는경마장및 장외발매소소재지

의 시·도가경주사업자와한국마사회의경주(승

자투표권)·마권(승마투표권)에부과하는조세이

다. 과세표준은경륜·경정, 경마, 승자투표권, 승

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 0 %를 세율로 하고있다. 레저세는승자투표

권·승마투표권등의발매에의하여 얻은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과세의일종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경주·경마의승자·승마투표권적중배

당금을노리는사행행위에대하여과세하는특별

소비세의일종으로보아야한다.

이런점에서볼 때, 카지노세도가칭‘카지노게

임 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수익금에부과

하는 수익과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 투표권

적중배당금을노리는사행행위에대하여과세하

는 특별소비세라는점에서레저세의일종이다. 카

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를레저세형태로도

입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 5 2조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카지노 게임행위를 추가하는 법률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다음 각 호가 규정되어

있다.  

① 경륜·경정법에의한경륜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의한경마,  

③ 그 밖의법률의규정에의하여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발매하고투표적중 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여기에“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의한 내국인 카

지노게임”을 추가하면될 것이다(규정형식상3호

로하고, 앞의3호4호로하는것이모양이나음). 

셋째, 목적세와특별회계제도의연계운영이다.

레저세는 보통세이고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가보통세의형

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목적세의

형태를취하는 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검토하면

다음과같다.

목적세의하나인지역개발세의형태로운영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다

만 현행지방재정의운영에있어특별회계는대부

분 지방공기업의경영에 적용되고있으나 현행법

제상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구분)에“①지방자치단체의회계는일반

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공영

기업기타특정사업을운영할때 또는특정자금이

나 특정세입·세출로서일반세입·세출과구분하

여 경리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또는조

례로설치할수 있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중

에서“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

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기때문이다. 현재도「폐광지

역진흥지구」나「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해 조성

된 자금도위 규정의‘특별자금’에 해당하므로조

례로정하여특별회계로운영하는데는아무런법

적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보통세인레저세형태로도입했을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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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 일반재원을 특별회계 형태로 구분경리하는

것이가능하냐에대하여는심층적인논의가 필요

하나, 조례로정하는 경우지방재정법5조2항의

해석상별 문제는없으리라본다. 1963년에중앙

정부에서도경제개발특별회계를정하여운영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지방정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목적세와특별회계는논리필연

적으로연계되어있는것이아닌별개의개념이기

때문이다.

넷째, 과세제도의시행에따른조세저항문제이

다. 카지노사업에대하여현재7 0 0억원가량의기

금이 징수되고있기때문에 양대기금 이외에 지

방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경우 카지노사업자나

주주의 입장에서 기금과 지방세의 중복 문제 및

카지노사업에 대한 재정압박이라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조세저항이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기금제도의한시적운영의종료시점에

연계하여지방세제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의 기대불일치 해소책과

재원의지역간배분의문제이다. 현재이 지역주

민들의지역개발에대한기대수요는정부의 개발

의지를불신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중앙정부

를 비롯한 지방정부, 그리고정치권의 관심이 요

구된다. 그리고 조성된 자금을 배분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배분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심

각한의견 불일치와 역내갈등이 우려된다. 정책

의 결정과집행에있어강원도는물론, 관련시·

군기관책임자, 지역대표자들간에협의체를조직

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고본다.

관광진흥개발기금폐지도조세저항피해야

정의선 / 강릉대학교행정학과교수

본 연구에서폐광지역 카지노의 수익금이폐광

지역뿐만아니라강원도지역전반에골고루혜택

이 돌아가게하자는차원에서수익금중 중앙정부

가 거두어들이는몫이너무크므로지방세를신설

해서강원도지역의발전을위해서사용하고자하

는 데공감한다.

지금까지강원도는한국관광의1번지라는캐치

프레이즈를내걸고있다. 관광객들의소비지출내

역을조사해본결과음식료지출에 19%, 숙박에

1 7 %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지

역 카지노를방문하는관광객들도이와유사한지

출을하겠으나, 음식점이나숙박시설의경우관광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지노로부터

중앙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매출액의 1 0 %를 징수

하고있으나주로쓰이는데가관광시설과관광사

업부문이다. 따라서강원도내의음식점이나숙박

시설 대부분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신청하여 사

용할 수는없는 것이다. 관광객의대부분이 관광

호텔과 같이비용이 많이드는곳보다 비교적 저

렴한 여관이나 콘도 같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강원도차원에서지방

세를확보하여강원도의관광과관련된사업에투

자할수 있는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있어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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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와생각이같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대해서는좀더설득력을강화해야할 필

요가있다. 우선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현재이익

금의 1 0 %를 징수하고 있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는 이익금의 2 0 %로의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

다. 또한본 연구보고서에서는관광진흥개발기금

을 기존 매출액의 1 0 %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레

저세내지지역개발세라는세목을 신설했을경우

강력한조세저항에부딪칠우려가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국인 카지노에 부과하는

것은 폐지하고, 지방세(레저세신설 또는 지역개

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현재

내국인 카지노에서 징수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폐지하든지아니면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조세저항을

피하고본 연구내용이설득력을가질수 있을것

이다.    

지방세 신설, 종합적이고충분한 논의 필요

김대영/ 행정자치부지방세제담당관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 과세를

목적으로 강원도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

뢰하여 이런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지방세발전의원동력이될 것이라는점에

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의 주체는 행정자치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매우강했으나강원도에서는지방세의실

질적인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점을인식한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관심을기울여야하는데아주특정한사례이긴하

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시작한것으로볼 수있다.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인문제이므로우선우리나라의국가와지

방 간의 재원배분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국민이납부한세금을국가와지방간

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지방

도 지방세로 지방재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세원을배분받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자치단

체간경제력의불균형으로불가능한것이현실이

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예산중 자체

재원 비중은 약 60% 정도이고 지방세 비중은

35% 정도이나 수도권의 일부자치단체는지방세

비중이 거의1 0 0 %에 달하고 기준재정수입이기

준재정수요를초과하는 단체도 있다. 지방자치단

체간경제력불균형문제로인하여불가피하게극

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재정이 부족한

수준의 지방세를 배분받고, 부족재원은 국세 중

일부를재원으로하는지방교부세로충당받는체

제로되어있다.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도세와

시·군세로나누어져있고보통세와목적세로나

누어져 있는 지방세의 구조와 그 기준에 대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의공익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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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세와 시·군세의 배분도

국세와지방세의배분처럼전국의시·도와시·

군·구를대상으로하여배분되는것이기 때문에

모든시·군·구가재정이충족될수 있도록배분

하는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와 같

이 근본적으로경제력이취약한시·도는지방세

비중이매우낮으므로커다란의미를부여하기어

렵고,  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방교부세가중

요한의미를지닌다.

보통세는 세목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

체의기본재정수요를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목적세는 기본재정수요와는 달리 특별

하고, 일시적인재정수요를충족시키는데에목적

이 있는것이라할 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지

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

중이미미하므로목적세도보통세와같은형태로

운용되고있어서구분의실익이없는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지

만 일본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 세금을과

세하는법정외세제도가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일본의 법정외세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는지역개발세가시행되고있다. 일본의법정외

세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세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기본적인재정수요충족목적보다는특정한

재정수요충족목적으로운용되는재원에 해당된

다할 것이다.

새로운지방세신설은다음과같은조세를구성

하는기본요소들에대한종합적이고충분한 연구

검토가필요하다.

첫째, 세금은“소득이있는 곳에 있다”는 원칙

에 따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나누는

것이일반적이다.  카지노세는소비과세의범주에

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중복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세가 특별소비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성격이라는 이론적인 뒷받침

에서연구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세금은조세법률주의원칙에따라법률에

근거하여야하는것으로서세법의구성은다른법

률과의상충없이조문화되어야할것이다. 카지노

세는 강원도에서만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일본의

법정외세적성격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법정외세가인정되지않고있으므로그

와 유사한세목인 지역개발세에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카지노세의실제

운용에관한세부규정은강원도에자율성을부여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므로강원도가이를마련

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는 지방재정수요를충족시키는 데

에 목적이있으므로카지노에서징수한세금을어

디에어떻게 쓸 것인지를 제시하고그에따라집

행되어야할것이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

수입은많으면 많을수록좋은것이지만납세자의

입장은그와정반대이므로세금을받아야할불가

피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카지

노세신설로인하여강원도에미치게될 지방교부

세 등 다른재정적영향에대한대책등도검토되

어야할 것이다.

넷째, 세금은 징수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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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부담을최소화하여야한다는 납세자의입

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납세자를이해시킬수 있는논리와대안을가지고

성실한 설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카지노세

신설을위해납세자를설득할주체는세금을징수

하여집행할 강원도이므로앞으로 강원도가주관

하는공청회개최, 개별적인설득및 세금신설과

관련한 프로그램 제시 등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또한카지노세를신설하기위해서는지

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세법개정은행정자

치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국회에 제출하는정부입법방식과강원도 출

신 국회의원등 2 0인 이상이 서명하여국회에 제

출하는 의원입법방식이있다. 강원도에서는어떠

한 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

신중하게검토해본 후추진방법을선택하여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공청회는 아직까지 강원도가

카지노에대한세금과세를위한내부의견을검토

하는수준의의견수렴이라하겠으므로, 앞으로강

원도에서용역보고서를받은후에카지노에대한

새로운지방세가제도화될수 있도록본격적인검

토와이해관계자및 단체에대한설득등 많은노

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실질부담이

증가되지않도록현재납세자가부담하고있는폐

광지역개발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방세

로 전환한다면납세자에대한설득이필요없겠으

나, 이러한기금을운영하는중앙부처에서는기금

의 지방세전환에대하여부정적인견해를가지고

있으므로 카지노세가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뒤따라야할 것이다.

박기석/ 도계발전연구소

강원도에 카지노가 생성된 배경은 열악한 환경

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인

한 것이었다. 본 공청회에서 주장하는 조세법적

인 측면은 주민들이 이해하기가어렵고, 다만카

지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금을 2 0 %

나 그 이상인상해 달라고 했을때, 그것이왜 필

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와 정부에서는 카지노를 만들 당시의 취지를 고

려하여 탄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

어야한다고본다.

김성태/ 폐광지역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카지노를만들때 자금이없어자금을모집하였

는데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를 외면하였

으나중앙정부가지원하여만들어졌다. 카지노지

역의발전을위해서필요한근본적인조치는특별

법 시한( 1 0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만들

당시산자부가가져간지분을 지방정부와주민에

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이익금을 지방

정부나주민들이거두어운용해야한다고본다.

객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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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식 / 정선지역도의원

본 공청회의논의는폐광지역카지노수익금중

상당부분이폐광지역으로가지않고정부가 세금

과 기금으로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서 출발해야한다. 2001년정부는카지노수익금

4 , 6 0 0억원 중에서 1 , 6 0 0억원을 가져가고, 폐광

지역의몫은3 1 7억원정도이다. 317억원의기금

중에서도 2 0 %는 타시도의 폐광지역에서 가져간

다. 같은 도박산업인 경마장의 경우 총매출액의

1 0 %는 레저세로 징수하고, 레저세의6 0 %는 지

방교육세로징수함으로써그 지역이상당한 수익

을 올리고있다. 이와같이폐광지역카지노수익

의불균형을정부가바로잡아달라는취지에서지

난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금에다10% 인상하여2 0 %로 할 경우 소액주

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8 0 %를 정부가 가져가고 있

는데 이의 50% 정도는 폐광지역에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본다. 

권용한 / 도계주민

본 공청회의 본질은 폐광지역 카지노 수익금의

수취인이누구이든간에이수익금이어떻게쓰여

질 것인가가 관건이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떻게혜택을줄것인가에연구의초점이맞추어

져야한다고생각한다.

황금국 /  영월상동번영회장

본 카지노가개장되기이전에카지노개발이익

금이 2 0 %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익금의 2 0 %도 순이익의 2 0 %가 아니라 매출

액의2 0 %가 되어야지역개발기금이늘어나는것

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카지노 이익금의 분배

시기를단축할필요가있다.

방구언/ 태백시민

폐광지역 카지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핵심은

정부가가지고있는지분을지방정부나지역주민

에게돌려주어야한다는것과카지노수익금의상

당부분이이지역의발전을위해서쓰여져야한다

는 것이다. 정부가카지노를만들당시투자한지

분으로이익금을가져간다는데에문제가있다고

본다. 또한국가는필요한경우다른지역에도얼

마든지내국인 상대카지노사업을허락할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강원도 고유의권한이라고보는데무리가

있다는표현은삭제해야한다.

시민

강원도는 폐광지역 카지노 수익금에 대해지방

세를 부과하겠다는것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중

앙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100% 탄광지역으로돌려줘야한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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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카지노에 관한 것은모두 지방정부의권한이기

때문에중앙정부의권한에대한표현을없애는것

이 낫지않느냐와같은주장이있었고, 이와는정

반대로 지방세도 없애고, 관광진흥개발기금만지

역에돌려주면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본 용역은폐광지역카지노의수익금에대해지

방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가주된목적

이다. 따라서폐광지역카지노수익금의지출문제

나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것인가에대해

서는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다.

다만 돈을 어떻게 거두어들이느냐와어떻게 쓰

느냐는밀접한관계를가질수 있다. 사실지역주

민의경우어떻게거두어들였든지간에우리에게

도움만 되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정부의 일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

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과 권한이제도적

으로정해져있다.  따라서제도를자의적으로바

꿀 수가없기때문에안정적세입을보장함으로써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본 것이

본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따르면 지방세를 강

원도가 부과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에 따른지출

에 대한용도를특별회계를통하여명확하게했을

경우에 강원도가지방세를부과하는것이의의가

있을것이라는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입장에서는우리가 투쟁

해서얻은것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우리것이라

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적인

차원을넘어서는것이다. 분명히산업자원부는산

업자원부대로문화관광부는문화관광부대로이에

대한권한을가지고있고, 언제든지이 권한을행

사할용의가있다.  따라서각 부처가가지고있는

권한을인정하면서어떤식으로해결해나가야바

람직할것인가를모색해야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본 보고서

에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지방세부과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기때

문에 이 기금을 거둬라 마라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 다만 기금에 대한중복성을 검토하면

서관광진흥개발기금의문제점을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카지노

의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 카지노 소

액주주의재정권한이침해되었다고볼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모든세금은 납세자의 재정권한을침

해한다. 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현재의 1 0 %

에서 2 0 %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약속의 위반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지방

세는 정부의 권한이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

였다고 해서세금을 거둘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

의하는 것은무의미하다고본다.  따라서지방세

로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고있다.

발표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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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 산 책

인간사회의 목표

“세계사가 부과하는 문제는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지고 있다. 즉 가능한 한 착란이 없는

경제 과정을 실현하는 것, 그것에 의하여 모두에게 모든 재화의 만족스러운 공급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기초 위에서 이치에 맞는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각 개

인의 안에서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힘들을 발휘시키며, 이 힘들을 전체 과정

의 안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것, 이에 의하여 정의(正義), 안정(安定) 및 자유(自由)

를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이다.”

- 오이켄* (저서「경제정책 원리」에서)

*오이켄(Eucken, Walter, 1891. 1. 17~1950. 3. 20)은노벨상 수상자( 1 9 0 8 )였던 철학자 루돌프 오이켄의 아들로 예나에서

출생하였다. 예나대학 졸업 후 베를린대학 강사와 튀빙겐대학 교수를 거쳐 1 9 2 7년 프라이부르크대학 경제학 정교수가

되었다. 그가 제시한 질서자유주의 정책이념은 2차대전 이후 서독의 놀라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50년에 런

던대학 출강중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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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자산구성변화와 조세정책에대한함의 / 金 珍 永 · 朴 倉 均

● 지방교부세의형평화 효과에 관한연구 / 金 正 勳

● 기업연금도입을위한조세정책방향 / 全 瑛 俊

● 환경친화적세제개편에관한 연구 / 崔 濬 旭



재산관련세제는세수자체는크지않지만경제전반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재산

에 대한조세는저축과직접적인관련을갖게된다. 기

본적으로재산세는어떤형태로든지소비되지않고남

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므로 결국은 저축에 대한 과세

가 되고 저축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저축 의욕을

감소시키게 된다. 저축을 통한 투자와 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한다면 재산에 대한 과세는

결과적으로경제성장에까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재산에대한조세는저축의총량뿐아

니라경제주체들의자산선택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세전수익률이같은자산이두 개가 있는데양자에 적

용되는 세율이 다르다거나 한쪽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면 경제주체들은당연히세율이낮거나과세대상이되

지 않는자산을 선호하여선택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재산에대해과세할것인가하는문제는저축총

액이배분되는데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된다.

일반적으로 재산관련 과세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두 개의의견이상존할수 있다. 우선효율성

을 중시하는입장에서보자면기본적으로자본이나재

산에 대한 과세는 저축 의욕을 감소시키므로 되도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가질수 있다. 더구

나 원칙적으로보자면재산에대한과세는이중과세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재산에대한과세는이미소득에

대해과세하고난 후에소득중 소비되지않고축적되

어 온 부분에대해서 다시과세하는셈이되기때문이

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산

에 대한과세는정당화될수 있을뿐더러 강화될필요

가 있다는의견을가질수있다.

이러한효율성과형평성에대한논의와 함께재산관

련 세제는거시적인차원에서자산구성의변화에대응

해야할 필요성을갖는다. 최근가계의 금융자산보유

액이증가해왔으며 1 9 9 0년대전반에 걸쳐부동산시

장이 안정화되었으므로 전반적인 자산구성의 변화는

금융자산의증가와부동산자산의감소로요약할수 있

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래의 자산구조 변화 속에서도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

성도배제할수 없는것이사실이다.

결국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형평

성 측면에서볼 때는 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는재산관

련 세제는궁극적으로는자산구성의변화와보조를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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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자산구성변화와 조세정책에대한 함의

金珍永 / 건국대학교교수(전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

朴倉均 / 한국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전한국조세연구원초청연구위원)



추어야 할 것이다. 자산구성의변화에따른세제의 모

색에대한논의를보다정확히전개하기위해서는우선

재산소유현황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목적은가계의 자산구성의변화와우리

나라 가구들이 자산 선택에서 보이는 특징 등을 살펴

봄으로써 향후 재산관련 세제개편에서 고려할 요인들

을 제시하며, 자산선택에 관한가구의 특징과 자산구

성 변화가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

다. 가계 자산구성의변화에 대한고찰은 거시적 분석

과 미시적분석을병행한다.

우선 총량자료를 이용한 가계부문의 금융자산구성

분석에서는1 9 8 0년부터 2 0 0 0년까지의 2 0년 동안 가

계가 소유한 금융자산 및 그 세후 수익률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벡터자기회귀 (Vector

A u t o r e g r e s s i o n : VAR) 모형을통해 살펴본다. 한국은

행의 자금순환표와 각종 자산의 세후 수익률 정보를

결합한 분석에서는 각종 금융자산 및 그 수익률과 관

련하여다음과같은사실들을확인할수 있다.

첫째, 소득의외생적증대는모든금융자산의보유를

증대시킴과동시에 수익률 또한 상승시키며 대부분의

경우에서그 효과는2분기가경과할때까지대부분실

현된다.

둘째, 현금및 요구불예금보유동기의상승은1분기

후 생명보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 보유의 대폭적

감소를 유발한다. 그러나 2분기 이후부터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으로집중되었던자산이다시현금및 요구

불예금 이외의다른자산, 특히주식과 저축성예금으

로분산되는양상을보인다.

셋째, 저축성예금의보유증대는초기에현금및 요

구불 예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를 감

소시킨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명보험과 채권의 보

유는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주식의 보유는 감소된 상

태를계속유지한다. 또한, 저축성예금의보유증대는

모든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온다. 그리고생명보험의보유

증대는 저축성 예금의 보유 증대가 다른 자산의 보유

와수익률에미친것과유사한형태의변화를낳는다.

넷째, 주식과채권의보유동기상승은양자모두현

금 및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생명보험의보유를증

대시키고, 상대방 자산의 보유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

다. 한편, 채권의 보유 증대는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상승시키는반면, 주식의보유증대는 모든자산의 수

익률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다섯째, 모든충격에대응하여저축성예금과생명보

험의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변한다. 한편, 저축성예금의 수익률 상승은

저축성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의보유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그 반대의 경우도성립함을관찰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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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두 자산사이의 동질성이매우높음을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채권수익률과주식수익률은반대의방향으

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채권과 주식간의

높은대체도를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채권가격

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발생하여주가가오르는현상을일반적으

로 관찰할수 있다.

한편 미시 패널자료인 대우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 9 9 3년에서 1 9 9 8년까지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소유실태를분석한다. 가계단위에서자산및 그 구성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산의 불평등도와금융자

산과 부동산자산의 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사실들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일반적으로각종예금을소유한가구의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유 액수도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한 가구들의 비중

은 분석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분석대상기간인1 9 9 0년대에는여전히우리나라가계

의 대표적인금융자산은은행권및 비은행권의저축성

예금이라는결론을내릴수 있겠다. 이러한현실은 보

험가입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과 더불어

가계의금융자산소유형태가안전성을지향하고있음

을 뚜렷하게보여주고있다.

둘째, 연령, 소득수준, 가구소유형태별, 학력별금융

자산 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자산 소유를

위해서는어느정도이상의소득이확보되어야한다는

사실, 금융자산은 주로 낮은 연령대에서 보유할 가능

성이높다는사실, 그리고일반적으로는봉급생활자의

가구가 금융자산을 소유할 확률이 높고, 전세가구가

안전한 자산 위주의 저축성향을 보이며, 학력이 높을

수록 금융자산 보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수 있다.

셋째, 부채까지고려한 순금융자산의보유를 살펴보

면 적어도평균적으로는순금융자산보유액이1 9 9 5년

까지는음의값을나타내고있다. 1996년이후에는그

값이 양으로 돌아서면서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평균적

으로 가구총소득의 10% 가량에이르고 있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다시 이 값이 음으로 반전되고 있어서

가계단위에서는여전히 금융자산의보유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않음을알수 있다.

넷째, 부동산자산까지고려할경우가계의순자산보

유는 1 9 9 3년에는 소득의 약 4배 반 가량이던 것이

1 9 9 6년에는 6배 가까이 확대되었다가 1 9 9 7년까지는

일단 1 9 9 3년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1 9 9 8년에는 다

시 소득의 6배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 경제위기로소

득이대폭감소한1 9 9 8년을논외로 하고1 9 9 7년까지

의 순자산의움직임을살펴보면금융자산의확대와부

8 6 2 0 0 2년7월호

정책연구

B 5변형/ 1 5 0면/2001. 12/
값 6 , 0 0 0원



동산 평가금액의하락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지니계수와로렌츠곡선등을토대로살

펴본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는 소득불평

등도보다훨씬큰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소득의경우

상위1 0 %가 전체소득의25% 정도를소유한반면금

융자산의경우는상위1 0 %에 전체금융자산보유액의

55% 이상이집중되고있음을볼 수있다. 한편부동산

과 금융자산의합으로본 자산소유의불평등도가소득

불평등도보다는훨씬 높지만 금융자산 소유의 불평등

도보다는다소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섯째, 금융자산보유총액과금융자산의증가사이

에서는유의한음의상관관계가관찰되고있는데이는

우리나라가계가금융자산을비교적빠른속도로처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금융자산이 일정

정도축적된다음에는부동산의형태로전환되는상황

이 비교적자주발생하는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요약한우리나라가계의자산선택행위에

대한미시적및 거시적고찰을통해내릴수 있는결론

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 선택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가계의자산구성은부동산, 특히거주주택을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여전히우리나라의금융자

산의 주류는 저축성 예금이며 저축성 예금에 비해 세

제상의 우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구의 비중은 크게늘지않고 있다. 이 밖에보

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우리나라 가구의 안

정성 위주의 자산구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안전자산에이자및 배당소득세등의형태로과세되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의비과세에서 보

는 바와같이비교적 관대한현재의 세제는세수확보

측면이나저축유인을유지시키는측면에서커다란문

제점이없다고볼 수 있다. 안전자산에대한수요의이

자율탄력성은매우낮다고할 수 있으며따라서 이에

대한세율의증가가적어도아직까지는저축의욕을크

게떨어뜨리지는않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한편부동산 세제를중심으로운용되는현재의 재산

관련 세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금융자산의 보유나 처분단계에서는과세하지 않

더라도 금융자산 보유의 최종 목적인 부동산자산으로

자산의형태가바뀌는단계에서거래세의형태로과세

된다고볼수 있기때문이다.

단, 금융시장을선진화하고주식이나채권등의소유

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은 바뀔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금융자산이 건전한 여유자금 투자 수단

으로 인식되기보다는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수단으

로 인식되어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자산이금융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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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우리나라가구들은안정성을중시하는자산선택행위를하고있다. 

따라서안전자산에이자및배당소득세등의형태로과세되며위험자산에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의비과세에서보는바와같이비교적관대한현재의세제는세수확보

측면이나저축유인을유지시키는측면에서커다란문제점이없다고볼수있다.



5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상황에서는금융시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가계의 자산에서 금융

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의미있게증가하고는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자산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매우 작은

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자산과 부동산자

산의균형있는소유라는측면에서조세제도를평가할

때는 조세가 부동산자산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가

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주택은 취득단계에서

과세된 이후로는 보유단계나 처분단계에서의 과세가

매우 약한 편이다.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부동산으로 전환

하는많은가구들에있어서는부동산과관련한과세라

고 볼 수 없고오히려 주택보유전까지 소유하고있던

금융자산에대한과세로볼 수 있을것이다. 일단주택

을 소유하게 된 후에는 과세되는 바가 매우 적으므로

사실상우리나라의재산관련세제는부동산과세중심

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상은 부동산 소유에 대해 상

당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보유과세가 강화

되는것은금융자산활성화와관련하여긍정적인결과

를 가져올수도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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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에 대한다수의기존연구

들은 동 제도로 인하여 지역간 수평적 형평성이 오히

려 악화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왔다. 이와 같

은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

(기준재정수요액)이 무시된 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분석되기때문인데, 본보고서에서는기준재정

수요액이 지방교부세의지역간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

력을행사한다는것을지니계수의분해를통하여보이

고 있다.

지역간 격차를연구함에있어서이를측정하는측정

지수로는변이계수, 지니계수, KP지수등이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Pechman and

O k n e r ( 1 9 7 5 )가 소득세의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위

하여사용한지수를바탕으로한평준화계수를사용하

여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를측정하였다. 평준화계

수는 持田信樹( 1 9 9 4 )가 일본의 지방교부세가 지역간

격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사용하였는데,

본 보고서에는 Kakwani(1984) 및 Lerman and

Yi t z h a k i ( 1 9 9 5 )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니계수의 분해

를 평준화계수에적용할경우지방교부세의수직적재

원배분 효과(재원보장 효과)와 수평적 재원조정 효과

를분해하여그특징을파악할수있음을보이고있다.

지방교부세를결정하는요인은크게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으로나눌수 있는데, 기준재정수요

액은각 지방자치단체가필수적으로공급할의무가있

는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으로서국가가 인정하는 비

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력(기준재정수입액)뿐만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에의

하여 크게 좌우되는데,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를분석한기존의많은연구들이지방교부세로인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이 얼마나 균등해졌는가

를기준으로동제도의형평화효과를평가하였다. 

이러한접근방법을토대로한 연구에의하면지방교

부세로 인하여 지역간 세입격차가 확대된다는 결과가

주로도출되는데, 지방교부세로인하여지역간세입격

차가줄지 않고오히려확대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

때문에동 제도의개편이필요하다는정책적제안이이

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꾸준하게제시되어왔다.

그러나지방교부세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간일반세

입의격차가확대되는것은충분히 있을수 있는일인

데, 그이유는기준재정수입액뿐만아니라기준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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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金正勳 / 연구위원(junkim@kipf.re.kr)  



요액이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고, 기준재정수요

액과인구규모간에강한역관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즉, 인구가적은지역의 경우인구가 상대적으로많은

지역에비하여반드시일인당지방세세입이적은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는

인구가적은지역에대한가중치가높기때문에지방교

부세를배정한후 지역간세입격차가확대된다는것이

우리나라지방교부세가갖는중요한특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지역간 세입격차가 확

대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존연구의 정책 제안은 지방교부세의배분공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비중을 크게 줄이든지 아니면 이를

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규범적인준거의틀을암

묵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 해석을 내릴수 있다. 이러

한 입장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본 보고서는

지방교부세를구성하는 두 축인 기준재정수요액과기

준재정수입액은둘 다 그 의의가 크다는 입장을 취하

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교부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은 기준재정수요액이감안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기준재정수요액의전체 규모와 지역별 규

모가 과연 정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Atkinson(1980)과 Plotnick(1981), 그리고

Lambert and Yitzhaki(1995) 등에서논의되고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확한 소득파악( m e a n s -

t e s t )의 결여와비효율적행정집행, 그리고소득의정

의에 대한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수평적 불형평성이

충분히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이들은 그러한불형평

성의척도로재정정책으로인하여소득의순위가시계

열적으로불안정하게변동하는것을들고있다
1 )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격차

를 측정하는 평준화 계수를 분해하여 기준재정수입액

과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순위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기준재정

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세입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크고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시계열적으로

불안정하게변동한다는점을발견하였다.

기준재정수요액이지방교부세의지역간분포에미치

는 영향력은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군, 그리고 시와

군을 통합한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모든 지방자

치단체의 종류에 걸쳐서 지방교부세의평준화 계수가

지난1 0년간하락하였고, 특히최근에는지방교부세로

인하여지역간격차가확대되는현상이보다뚜렷해졌

다. 그리고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주된원인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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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액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순위가

크게바뀌기때문이다.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

이 지속적으로 커졌다는 점은 일견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규모가 커졌기 때

문이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지니계수는분석대상변

수의크기와는무관하게계산되며이러한사실은지니

계수의 공분산 공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지

니계수는 분석대상 변수의 표준화( n o r m a l i z e d )된 값

과 표준화된 순위(누적백분율)간 공분산에 2를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변수의 규모가 증가한다고 하여 반

드시 지니계수의 값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

록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의 규모가증가하더라도그 규모가모든지방자치단체

전반에걸쳐서증가하였다면이는지니계수및 평준화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사

무가지방으로 이양될 경우광역자치단체, 일반시, 군

간의 행정서비스 제공 의무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재정부담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일반시나 군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지방교부세의 분

포에 대한 영향력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는 큰 상

관이없다고볼 수있다. 

지방교부세의지역간 분포의 변화, 특히지방교부세

로 인하여 지역간 세입격차가 늘어나고 또한 그 순위

가 바뀌는주된이유가기준재정수요액에있다는점은

다음과 같은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지방교부

세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 균등화에 미치는 효과에

만 국한하여 지방교부세제도의형평화 효과를 파악할

경우지방자치단체간세입순위의변경은당연히수평

적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암묵적으로지방교부세의 공

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기준

재정수요액의반영정도를크게낮추어야한다는규범

적준거의틀을전제로한 것이다.

둘째, 만약 지방교부세제도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

갖는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방교부세로인하여 지역간

세입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

드시 지방교부세로인하여 수평적 불형평성이야기되

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중요

한 쟁점은 기준재정수요액이 동 변수의 본래 취지에

맞게산정되었는가가된다. 즉기준재정수요액의의의

를 십분 인정하더라도 필수적인 지방공공재를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필요로하는비용을정확하게반영

할수 있도록기준재정수요액이산정되어야한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에서기준재정수요액이차지하

는 높은 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간수평적 불형평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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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조정의 관점

에서도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비록지방교부세의

총액은내국세의1 5 %로 정해져있지만, 기준재정수요

액의 증가는 기본적인 지방공공재의공급비용이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비용이 중앙정부가 제공하

는 다른 공공재의 비용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한다면,

기본적지방공공재의규모를조정하지않을경우지방

세의 세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제공하는

국가공공재를줄이는것을전제로한 국세와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 및

세원조정의 관점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적정 규모를

평가하는 것이 향후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고려할

때 핵심적인요소가될것이다.

지방교부세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 핵심적인 역할

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제시하는 네 번째 시사점은 동

요인의 시계열적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의 평준화 계수가 크게 변동하는

주된 이유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그만큼 크게 변화하

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 임의성이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력 순위가 바뀌는 것이 반드시 수평

적 불형평성이 야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

준재정수요액으로 인하여 재정력 순위가 시계열적으

로 자주 바뀌는 것은 암묵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수평적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

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

되어야한다.

9 2 2 0 0 2년7월호

정책연구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1-09 『지방교부
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
인의 의견입니다.



Ⅰ.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도입이활발히논의되고있는기업연

금제도관련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

다. 논의의전개를 위해먼저우리나라의퇴직금제도,

종퇴보험, 퇴직보험, 개인연금지원제도등과 이와 관

련된조세정책및 외국의기업연금제도와관련조세정

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의도입을

위한선결과제에대해현재논의가진행중인공·사연

금제도개선안을 참조하여 검토하고, 향후 기업연금제

도의도입과정착을위한조세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

하였다.

Ⅱ.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퇴직금제도는 도입 초기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퇴직금의 사회

보장적측면이퇴색되고있고이에따라 여러가지문

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퇴직

금제도의구조적 문제점즉, 지급 보장성의문제와 급

여 형태상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기업연금을 도입하

고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금 수급권 보장 측면과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먼저, 퇴직금의 사외적립 유도를 통한

수급권보장이용이한일이아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퇴보험의 경우

사용자들이이 제도를담보대출에이용하는경향이있

어 실질적으로근로자의퇴직금수급권을확보하기어

렵다. 퇴직금 준비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 퇴직보험의 경우 상품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

한 형편이다. 반면, 퇴직급여충당금의사외적립을 유

도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에 의하면표본기업의퇴직금추계액에대한사외적립

률이세법상의사외적립에대한손금인정률인6 0 %에

근접하고있다. 따라서, 향후퇴직금에대한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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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규정

특히, 기업연금과퇴직금제도의상호관계에대한규정

의 개선, 기업연금제도의상품설계및 조세지원의형

태와 수준 등이 적절히 규정될 경우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상당수준 진행될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향후 기업연금 도입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을것이다. 먼저, 기업연금에대한조세지

원의혜택이고소득근로자에편중될가능성이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연금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높고 고용의 안정성

이 높은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등일 것이며, 고용

의 안전성이상대적으로낮은중소기업의경우기업연

금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는여러 가지조치가강구되어야할것이다. 

기업연금제도도입과관련하여발생할수 있는또 하

나의 문제점은 기업연금기금관리주체에대한 상당한

제한이필요하다는것이다. 금융감독원의조사에의하

면 개인연금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기업의8 6 %가

지원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가입기관(금융기

관)을제한하는경우가6 0 %에 달하고있다. 대기업의

경우 가입기관을 계열 금융기관으로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이 경우기업연금가입자의연금급여수급권확

보가상당히제한될가능성이높으므로가입금융기관

의 범위에대한제한이필요할것이다. 

Ⅲ. 주요국의과세제도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는 갹출단계, 기금증식단

계, 급여단계로나누어 과세가 되느냐, 소득공제가적

용되느냐로분류할때, OECD 각국의연금과세체계는

소득수취단계에서만 과세하는 EET (Exempt,

Exempt, Ta x e d )형인경우가 많다. 갹출금및 급부에

대한 과세제도는 나라별로 큰 차이점이 있으나, 일반

적으로기업주의갹출금은동 제도가관련규정에부합

하면 손비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갹출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는 경향이 있다. 갹출금 자체 혹은 갹출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일반적인데, 이는기업연금의혜택이고소득층에

지나치게 많이 귀속되는 점을 방지하고, 기업연금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된

다. 급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연금지급시통상소득

으로과세가 된다. 일시금으로받을경우는 다르게처

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금의 사용용도 및 정부의

정책등에따라서상이하게나타난다. 급부에대한과

세시과세소득은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갹출시소

득공제를받지못한부분에서기인한연금급여는과세

소득에서제외시키는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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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세제지원책의 남용을 방지하

려는 경향이 있다. 세제지원의 적격요건은 피용인을

위한 배타적 이익요건, 무차별요건, 참가 및 적용범

위 요건, 수급권 부여요건, 배분 요건 등으로 구성되

는 것이일반적이다.

Ⅳ. 기업연금 도입의 선결요건

먼저, 기존의퇴직금제도와기업연금간의관계를명

확히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도입의 타당성은현

행 퇴직금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지급보장성의문제

와 지급형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제도를이 제도로대체함으로써퇴직

금제도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데서찾

을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현행근로기준법에서의퇴

직금에대한규정을다양한형태의기업연금을포괄할

수 있게개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지난수년간논의

되고있는공·사연금제도개선안들은퇴직금과기업

연금의 관계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우선하여

공·사연금체계에서의기업연금의역할에대하여정

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기업연금제도도입의전제조건으로공·사연금제도

의 연금급여수준, 즉 임금대체율의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적연금의급여 수준이 현행 수준

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기업연

금제도의도입은공·사연금제도전체의연금급여수

준이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어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등의문제점을야기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높은수준의연금급여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근로자

와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노동공급에대한 왜곡을 초래하고 고용주의

노동고용비용을상승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

을것이다. 

Ⅴ. 조세제도정비방향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기업연금관

련세제, 기업연금도입을 위한선결조건등의고찰과

정에서도출된시사점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기업연

금관련과세체계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1. 과세체계

기업연금의과세체계는현행의연금과세체계와같이

E E T형 즉, 일정한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고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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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도입의전제조건으로공·사연금제도의연금급여수준, 즉임금대체율의

적정수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공적연금의급여수준이대폭적으로하향조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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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과 가입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자산운용

수익에대해서는비과세하며, 연금급부단계에서는기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에 근거한 연금급여에 대해

여타연금소득과여타종류의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

세하는현행체계를그대로적용하여야한다.

2. 보험료갹출단계

기업연금갹출금에대한손금산입과소득공제한도는

기존퇴직금의임금대체율(연8.3%), 여타노후소득보

장수단, 특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노후생활 안정

을위해필요한노후소득보장수단(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전체의임금대체율의적정수준에대한가치

판단, 그리고 공사연금제도개편에 대한 논의 등을 감

안하여설정되어야한다. 기업연금보험료에대한소득

공제및 손금산입한도설정과더불어, 기업연금및 각

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허용되

는 갹출금소득공제세제혜택의부여에따른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한도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는장기저

축의형태를취하고있는각종사적연금의 경우대부분

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유동

성제약에걸릴가능성이낮은중산층및고소득층으로

구성될가능성이많고, 따라서보험료갹출시소득공제

를 허용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한 혜택이 이들계층,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세제혜택의포괄적 한도 설정의 또 다

른 이유는향후공·사연금의개선방향과관련되어있

다.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임금대체율이대폭 하락하는

경우, 예를 들어국민연금 소득비례분에 대한 적용 제

외가허용되고특정기업이이를채택할경우기업연금

보험료불입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한도를포괄

적세제지원의한도 내에서상향조정할필요가있을것

이다. 손금산입및소득공제액의제한과함께세제혜택

이 고소득근로자에게과도하게귀착되는것을방지하

기위하여손금산입및소득공제의기준소득에대한상

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책의 수립시

에 다음과 같은 관련제도의 개편도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먼저,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퇴직금급여충당금에대한 손금산입인정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사내적립시 손금산입 한

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기업의노동고용비용증가압력을완화할필요성이있

다. 이를위하여도입초기일정기간동안보험료불입

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으로는기

업연금의 도입 시기에 맞추어 특정기업이 기업연금을

채택할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적용 제외시

켜주는등 기업의전반적인연금보험료부담을경감시

키는조치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3. 연금급여단계

기업연금급여수급시의 과세는 지급기관이 10% 세

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며,

연금소득의총합계액이연 6 0 0만원이하인 경우분리

과세선택을허용하는현행제도를준용할수 있다. 연

금급여에 대한 과세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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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업연금급여를현행의개인연금에대한과

세제도와 같이 기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불입액과

그 이자분에국한시켜야할 것이며, 이를위한구체적

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연금 급여를 연

금 형태로 받을 경우는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

고, 급여를일시금형태로지급할때는다음과같이두

가지경우로 나누어생각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퇴직

소득을대체한경우는퇴직소득으로과세하고,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과 별도의 기업연금이 제공된 경우는

일시금의일정률만과세소득에포함시키고, 이비율을

기업연금가입연수에따라차등적용할수 있다. 이과

정에서 급여 형태를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 a n n u i t y )

로 유도하기위해서는과세산입비율설정시연금형태

를 선택할 때 세부담이 낮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

보장수단의확충에있으므로조기인출을방지하는조

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들을 제외한

기업연금조기인출시(예: 55세이전의인출시), 인출

금의일정비율에대해벌과금을부과하고, 인출금액에

대하여는기타소득으로과세하여야한다(20% 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신고). 노동시장의유연화가

진전됨에따라근로자의이직이증가하는추세를감안

하여다음과같은이전( r o l l o v e r )시 과세제도가갖추어

져야할 것이다. 즉, 근로자가적격 기업연금으로부터

(일시금형태로) 분배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일

정기간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이전

(rollover) 또는이체( t r a n s f e r )시키는 경우이전 또는

이체된 분배금은 당해연도에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

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4. 세제지원적격요건

또한, 연금가입자의권익을 보호하고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적격요건이규정되어야 한

다. 세제지원의 적격요건에 대해서는 참여자격, 적용

범위 요건, 무차별 조건, 수급권 부여조건, 배분요건,

재원갹출 요건, 투자대상의 선택범위, 개열사 부당지

원 제한, 담보대출 금지조항, 교육 및 통지의무, 퇴직

저축을취합하는금융기관에대한제한등이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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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손금산입과가입자의소득공제를허용하고, 자산운용수익에대해서는비과세하며, 

연금급부단계에서는기소득공제받은연금보험료에근거한연금급여에대해여타연금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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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1-06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환경세를비롯한환경정책에서의경제적유인수단의

확대는 OECD 등에서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바 있

다. 최근에는 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세제를 대폭적으

로 개편하는환경친화적세제개편이다수국가들의조

세정책에서현안이되고있다. 북구등 일부국가는이

미 1 9 9 0년대초반에이를추진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 등도 이를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1 9 9 0년대들어환경세및 경제적유

인수단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 논의는 주로 환경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세의 도입, 또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유인

수단의 개선 등 논의의 범위가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

다. 반면, 환경세도입과더불어세제를전반적으로개

편하는포괄적환경친화적세제개편에대한논의는매

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우리나라에서의환경세 도입및 환경친화

적 세제개편과관련된주요논점들에대해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환경세 및 환경친화적세제개편

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논의의범위를환경세라는별도세목의도입에국한하

는 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다

양한 부담금·조세·보조금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방향을논의한다.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환경개선이라는목적이외에

도 재정수입 확충, 세제의 효율성 제고 및 이를 통한

실업감축등 다양한목적또는동기로추진될수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칠뿐 아니라산업경쟁력, 소득재분배효과등 다

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결정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

한 이해를위해기본적인개념과해외동향, 국내의기

존 논의 등을 소개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환경친

화적세제개편과관련하여검토되어야하는제반제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바, 제Ⅲ장에서는관련된 제도

들의현황에대해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환경친화적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그 중 하나인 소

득재분배측면에대해도시가계연보등 국내의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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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고, 좀더심도있는논의를 진행한다.

제Ⅵ장에서는 정책방향 설정 및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해논의한다. 환경세라는명칭을 가진별도세목신

설의필요성등에대해서도논의한다. 

기존의 국내연구대부분은 국내의 심각한 환경문제

를 지적하면서환경세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토가협소할뿐 아니라, 소득수준증가에

따라환경가치도증대되는 점을감안하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그러나환경세는단기적으로는산업경쟁력및소득재분

배 측면 등에서다양한파급효과를초래할수 있다. 바

람직한 정책방향은단지 환경개선의이득만이 아니라,

파급효과도충분히감안하여설정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방향을설정하

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세가 환경개선 이외의 다른 긍

정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중배당의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분석은 결여되어있으며, 향후본격적인연

구가필요하다. 그러나현재까지의잠정적인검토결과

를 보면, 우리나라에서이중배당효과가 발생할 수 있

는지는명확하지않다. 특히북구등과비교한다면, 아

직까지근로소득세가고용에미치는영향이약한우리

나라의경우에는, 이중배당의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

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의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다른경제적편익을향유하

려는 것보다는 환경개선에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환경세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

되고있다. 그중에는다소과장되어이해되고있으며,

실제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서 결정적인 장애요인

으로작용하지않는것들도있다. 예를들어, 물가인상

에 대한우려는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추진속도를조

절하면 심각한문제가 되지않는다. 환경세세수의 지

속성여부도크게우려할점은아니다. 

반면, 좀더심도있는고찰이필요한문제도있으며,

환경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그 중 하나라할 수 있다.

특히, 세부담의 역진성이 환경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

리로제기되기도한다. 본연구에서는좀더엄격한 논

의를 위해 도시가계연보 등을 통해 석유류에 대한 과

세 및 물 요금 인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석유류과세의소득계층별세부담은유종

에 따라차이를보이지만, 어느정도역진적성격이있

는 것은부정할수 없다. 물요금인상의경우에도추가

적인부담은상당히역진적인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환경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것이 환경친

화적 세제개편을 반대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

니다. 환경세 확대는 환경개선이라는 편익을 제공하

며, 정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계층

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편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

여, 어떤결론도내리기힘들다. 이러한한계를감안한

다면, 현실적으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추진함에있

어서는, 다른조세또는재정지출을통해환경세의역

진성을보완하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환경세는 단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세율의 조정 등은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

지 세제개편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대기오염정도는 지역적으

로 심한편차를보이는등 간접환경세만으로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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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

까지 기후변화협약에따른 우리나라의의무는 구체화

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석유류에대한과세는 급

격하게 인상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후변화협약에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이외에도에너지효율개선등 비용효율적으로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환경세의도입또는세율인상에 선행하여추진되어

야 하는 과제로 환경에 유해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의

폐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중에

는, 비록환경에 유해할지라도특정집단에 대한지원

등 다른정책목표달성을위해도입된경우가많다. 따

라서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실현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의 폐지로 인

한 파급효과를 완화 또는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방식으로 주어지던 기존의 조세

감면이나보조금을, 환경에덜 유해한 다른형태로 대

체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환경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

는 것이시급한과제는아닌것으로보인다. 이보다더

급한과제는이미도입된경제적유인수단을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경제적 유인수단은 환경오

염 방지효과가극대화되면서동시에효율성과형평성

을 유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폐기물예치금, 폐기

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등은충분한오염저감효과

를 가질 수 있도록 요율을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폐지·통합하여제도를 단순

화해야 한다. 자동차관련세제는 환경오염정도에 따

라 차등화하는방향으로개편되어야한다. 

본 연구는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과제를모두검토

하고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전반적인

조세체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이미 방향이 설정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검토와 더불어, 이중배당가설의 검증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 방향제

시를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있다.

1 0 0 2 0 0 2년7월호

정책연구

B 5변형/ 1 8 3면/2001. 12/
값 7 , 0 0 0원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1-07 『환경친화
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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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경제운용실적

1. 최근 경제동향

□작년 4 / 4분기이후 회복세를보여온우리경제는 금년

1 / 4분기에5 . 7 %의 비교적 높은성장률을시현하였고,

2 / 4분기에도견조한성장세가지속

○4월 산업생산이7 %대의증가율을나타내었고, 서비스

업도1 0 %대의호조세지속

○설비투자는 기업의 투자행태가 설비 확장보다는 효율

성중심으로신중해짐에따라완만한회복세

○실업률은5월에2 . 9 %로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안정

□수출은 4월 이후 증가세로반전되었으며, 일평균수출

금액도금년들어꾸준히개선되는모습

*수출(%) : (2001.4/4) △1 9 . 6→(2002.1/4) △1 1 . 0→

(2002. 4) 9.2→(2005. 5) 7.8

*일평균수출액(억달러) : (2001.4/4) 5.0→( 2 0 0 2 . 1 / 4 )

5 . 2→(2002. 4) 5.6→(2002. 5) 5.7

□소비자물가는1 ~ 5월중2.6% 상승하여안정된모습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2001.1~5) 4.2→

(2002.1~5) 2.6

□금리는 5월초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4 → 4.25%) 이

후에도 안정세가이어지고있으나, 원/달러환율은달

러화약세등으로4월중순이후하락세

*회사채( 3년) : (2002.3월) 7.1→( 4말) 7.1→(5.9) 7.2

→(6.25) 6.61

*원/달러환율: (2002.3말) 1 , 3 2 5 . 9→( 4말) 1 , 2 9 4 . 0→

( 5말) 1 , 2 2 6 . 3→( 6 . 2 5 ) 1 , 2 1 3 . 7

1 0 2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G D P성장률 1 . 9 3 . 7 5 . 7 - -

산업생산 △1 . 8 2 . 3 3 . 9 7 . 3 -

서비스업 4 . 9 7 . 3 9 . 1 1 0 . 7 -

설비투자 △1 5 . 7 △3 . 1 3 . 2 2 . 1 * -

실업률 3 . 3 3 . 2 3 . 6 3 . 1 2 . 9

2 0 0 1 . 3 / 4 2 0 0 1 . 4 / 4 2 0 0 2 . 1 / 4 2 0 0 2 . 4월 2 0 0 2 . 5월

(단위: %)

주: *통계청설비투자추계

2 0 0 2년 하반기 경제운용
※이자료는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종합정책과에서2 0 0 2년6월 2 6일에발표한

「2 0 0 2년하반기경제운용」의전문입니다.



2. 주요경제시책추진실적

□주요 구조조정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해나감으로써 우

리경제의체질을개선하고불안요인을해소

○대우자동차, 한보철강등개별기업현안을조기마무리

*대우차: GM과매각본계약체결( 4 . 3 0 )

*한보철강 : AK캐피탈과 구속력있는양해각서(MOU) 체결

( 3 . 2 6 )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 2 0 0 1년 은행권 당기순이익 :

5 . 2조원)을바탕으로은행민영화작업을본격화

*우리금융: 9천만주공모를완료( 5 . 2 9 ~ 3 1 )하고6월 2 4일

상장

*서울은행: 주간사를선정( 5 . 9 )하고매각(합병)절차를본격

진행중

□경기회복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마련

( 5 . 2 0 )

○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와 국민임대주택 1 0 0만호

(2003~2012)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등을추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물류·기업·

금융거점발전의기본청사진(Master Plan) 수립( 4 . 4 )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을 회복하였고, 월드컵 4강 진

출과 함께「경제 월드컵」·「IT 월드컵」의 성과를 통해

경제재도약의발판마련

*M o o d y’s : Baa2→A 3등급(두단계상향조정, 3.28)

<참고> 한국의구조개혁및 경제성장에대한외국의 평가

□외신은한국이적극적이고지속적인구조개혁을통해아

시아의경제적리더로위치를굳혀나가고있다고평가

▶월드컵에서한국, 터키 등 신흥시장국가들이4강에 진

출한것은미국, 일본, 유럽중심의 세계경제가재편되

면서한국을비롯한 이머징마켓의 장기적인성공을알

리는신호탄(골드만삭스6 . 2 4 )

▶펀드매니저들은향후1 2개월 동안아시아에서가장선

호하는 주식시장으로 3회연속 한국을 꼽음( R e u t e r

6 . 7 )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금융부문의안정성과 투명성을 크

게 제고하였고, 부실채권처리에있어 아시아의모범국

으로부상(Suddeutsche Zeitung(독) 5.28)

▶한국은「디지털 기술의 실험장」이라는 명성과 가장 선

진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임을 자랑. 한국 I T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월드컵기간 동안 크게 고조될 것

(FT 5.15)

□그러나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의견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

여 왔으나, 금년에선거와경기상승으로기업개혁이정

체될우려(FT 6.5)

▶가계대출 증대가 자산버블과 인플레를 유발한다면 한

재정포럼 1 0 3

◇우리 경제는상반기중경기회복세가점차확산되면서수출과투자
도회복되는등성장의내용과질이개선되는모습

⇒하반기에도탄력적거시정책운용과일관성있는정책추진으로지
속적안정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



국은 심한 경기진폭을 겪게 될 가능성(South China

Morning Post 5.22)

Ⅱ. 하반기대내외 경제여건전망

1. 대외경제여건

□세계경제 성장률은금년에2~3% 수준으로전망되나,

아직회복강도에대해서는불확실성상존

*세계경제성장률(IMF) : (2001실적) 2.5%→( 2 0 0 2전망)

2 . 8 %

□미국경제는 1 / 4분기중5 . 6 % (연율기준)의높은 성장률

을기록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완만한회복기조예상

*미국경제 성장률 : 2.3%(IMF), 2.5%(OECD), 2.7%(JP

모건)

○특히최근에는 증시하락등금융시장불안과함께 소비

둔화가능성, 쌍둥이적자에 따른구조적 리스크, 기업

수익률하락등불안요인이상존

□일본경제는 1 / 4분기중 G D P성장률(연율 기준 5 . 7 % )

이 큰폭으로증가하여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 확산

되었으나

○내수부진, 부실채권등구조적요인으로금년에 연간으

로「마이너스」성장을벗어나기힘들전망

*일본경제성장률: 0%(일본정부), △0 . 5 ~△1 . 0 % (일본은

행), △1 . 0 % ( I M F )

□유로경제는 1 / 4분기성장률이「플러스」( 0 . 2 % )로 반전

되는등다소회복기미를보이고있으나

○고실업 등 경제구조의 경직성과 거시정책수단의 제약

으로연간으로는잠재성장률( 2 . 0 ~ 2 . 5 % )에 미치지못

하는1.5% 내외의성장전망

*유로경제성장률: 1.4%(IMF), 1.3%(OECD), 1.5%(메릴

린치)

□중국은수출회복, WTO 가입효과, 내수확대등에따라

금년에 7%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동남아국가도

세계경제회복에따라3% 내외의성장세를보일전망

□아르헨티나위기가장기화되면서브라질, 페루, 베네수

엘라등중남미경제의불안이가중될우려

*브라질: 대통령선거( 1 0 . 2 0 )를앞두고외국인자본유출러시

•헤알화/ 달러환율: (2001말) 2.31→(2002.4.10) 2.27

→(6.24) 2.83

□국제유가는 충분한 석유재고, 비OPEC 산유국의증산

등기본적인수급상황이안정적이어서

○금년에 연간21~25 $/B(Dubai 기준) 수준을유지할

전망

□반도체가격은공급과잉잔존과P C시장회복지연등수

요부진으로하반기회복여부가불투명

*최근미 법무부의메모리반도체업체에대한가격담합조사

는반도체가격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

○I T경기는금년하반기 소폭상승을거쳐내년이후에본

격회복이가능할것이라는신중론이확산되고있는상황

□국제외환시장에서는 4월중순 이후 달러가치의 하락세

가지속되고있으며

1 0 4 2 0 0 2년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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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환율은연말까지엔화강세가 지속될것이라는

견해와 일본경제의침체지속으로 하반기중 다시 엔화

약세로반전될것이라는견해가병존

○유로/달러 환율은 미국에서 유로지역으로의 자본환류

등으로유로화강세가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

2. 국내경제여건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하반기에 전자, 반도체, 섬유, 일반기계등 주요업종이

본격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조사(대한상의, 6.12)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건설등 내수가

안정되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점차본

격화될전망

○부산아시안 게임( 9 . 2 9 ~ 1 0 . 1 4 )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예상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국민역량의결집과 자신

감회복이경제발전에새로운활력으로작용할전망

○우리기업과 상품에대한한층제고된이미지는수출과

외국인투자등에긍정적효과를미칠것으로기대

□그러나국제금융시장불안에 따른영향과 환율급변그

리고노사관계, 정치일정등의불안요인도상존

○미국증시 등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국내에파급될우

려가 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수출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우려

○월드컵 이후임금단체협상의본격화와금융권주5일근

무제실시등으로하반기에노사관계불안이재연될소지

○대선등 정치일정과정에서집단이기주의발생등 사회

전반의분위기가이완될 가능성

Ⅲ. 하반기경제정책의기본방향

Ⅳ. 하반기주요정책과제

1. 안정적인균형성장 도모

가. 거시경제정책의안정적운영

□재정을통한경기대응기능강화

재정포럼 1 0 5

◇지난4년반동안추진한구조개혁노력을‘정치일정’에흔들리지않
고지속하여「국민의정부」남은임기를성공적으로마무리

◇하반기경제운용의기본방향
▶거시경제정책의안정적운영으로수출·투자·내수가균형된적정

성장도모
▶금융·기업부문의상시구조조정체제정착과함께, 공공부문의효율

화와신노사문화확산을유도
▶도하개발아젠다협상등대외경제환경변화에능동적대처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기술인력양성등성장동력과산업

경쟁력기반확충
▶중산·서민층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

◇특히, 이번월드컵으로높아진우리경제의위상과국가이미지를새
로운도약의기회로활용토록국민적역량결집

◇경기회복이가속화되고있으나, 미국경제회복지연가능성·환율
하락등불안요인도상존

○따라서급격한정책기조변화보다는경제흐름과변화를면밀히주
시하면서부문별로탄력적으로대응



○금년도재정집행은당초의상반기조기집행에서경기회

복추세를반영하여상·하반기중립기조로조정·운영

*상반기재정집행: (당초) 53.5%→(전망) 50% 내외

○하반기 재정운영은 경기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할 경우공공사업의낙찰차액사용제한 등 예산과

기금의이·전용억제유도

–전년도 세계잉여금( 2 . 4조원)은 채무상환에 활용하거

나, 내년세입으로이월사용하는방안검토

□금리안정기조를유지하여금융시장의안정도모

○통화신용정책은한국은행이경기, 물가, 금융시장상황

등을감안하여신축적으로운용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한 신축적인국채발행 등을 통해

시장금리의안정을도모

□환율은 기본적으로외환시장의수급상황등에따라 결

정되도록하되, 과도한불안심리등에따른 환율급변동

시에는적절한수급대책등을통해시장안정을도모

○외환시장·금융시장·파생상품시장등에대한종합전

산모니터링체제구축추진( 4 ~ 1 0월관련용역추진중)

○ADB 주도의 역내 조기경보체제(EWS)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자료교환* 대상국가의확대를추진

*현재 일본(1999.11월), 홍콩(2001.12월), 필리핀

( 2 0 0 2 . 4 )과자료교환중

나. 물가안정기조의유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

을 강화하여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

○이동전화·건강보험약가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농산

물 계약출하와산지유통촉진등을통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가격안정도모

○행락철, 추석, 이사철, 동절기등시기별물가불안요인

에대처하여물가안정대책수립·추진

□선거, 아시안게임 등이물가불안심리를부추기지않도

록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행위조사강화

다. 자산가격의버블형성가능성차단

□상반기에 마련된 가계대출대책( 3월, 5월)에이어, 하반

기에도가계대출이지나치게늘어나지않도록적극대응

○신용카드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착실히 시행(2002. 7,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2 0 0 1말 6 3 % )을 단계적

으로50% 이내로축소

–길거리모집 등을제한하고, 회원의결제능력을감안하

여이용한도부여

○소액서민신용불량자가양산되지않도록제도정비

–신용불량자로등록이되는카드·은행대출금연체의

최저금액을상향조정( 7 . 1 )

*카드: 5만원→3 0만원,  은행대출: 하한없음→3 0만원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을 유도하

고, 은행연합회에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설치( 3 / 4분기중)

□부동산시장의안정도모

1 0 6 2 0 0 2년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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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증가(금년중5 9만호)로하반기중주택가격은

안정될전망이나, 가을이사철에과열현상재발시투기

과열지구확대지정등추가안정대책을적기에시행

○토지시장에 대한 동향점검을강화하고, 필요시투기예

상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방안검토

○상가임대차보호법의조기시행에대비하여임대료 실태

조사( 6월말완료예정) 등준비에만전

2. 구조조정을통한시장경제시스템의정착

가. 금융구조조정과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

□은행 민영화 등 남아 있는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상반기중확정된은행민영화 방안( 2 0 0 2 . 1 )과 개정은

행법( 2 0 0 2 . 4 )을토대로민영화를적극추진

*우리금융 : 지분 일부( 1 1 . 8 % )를 액면가 이상으로 성공적

으로공모·상장( 6 . 2 4 )

*서울은행 : 주간사를 선정, 매각(합병)절차 본격진행중

( 5 . 9 ~ )

*제주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에51% 지분매각완료( 4 . 4 )

○우리금융 지분일부를 전략적 투자가에매각하거나 기

관투자자블록세일등추진

○조흥은행은 해외시장악화로연기한D R발행을 시장상

황을 보아 계속 추진하되,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에 대

한일부지분매각이나전략적투자가매각등도병행

*민영화물량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우리금융·조흥은

행의 경우 일정지분(10% 내외)을해당 금융기관이 내

년이후자사주매입형태로소각하는방안검토

○서울은행은현재진행중인매각(합병)절차를조속히마

무리

○대한생명은 6월중공자위심의를 거쳐한화컨소시움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등향후매각절차를확정·추진

□금융기관이성장산업으로재도약할수있는여건조성

○증권사에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등 업무영역

다각화를통해금융권의수익기반을지속확충

○자유시장원리에 따라보험사가경쟁할수있는 방향으

로 보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

추진(금년정기국회제출)

–자산운용관련규제를대폭완화또는폐지

*해외투자한도 완화(총자산의 2 0 %→30%), 비상장주식

소유한도폐지

–최저자본금인하 등 보험업진입관련 규제를완화하고,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 방카슈랑스를 허용(2003. 8

예정)

–피해자 보호장치·공시제도 확충 등 가입자 보호제도

강화

□금융인프라선진화

○상반기중 도입된 우리사주신탁제도,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등을통해 증시수요기반을확대하고증시의투명

성제고

재정포럼 1 0 7

◇은행민영화, 부실기업처리등구조조정현안을조속히마무리하여
잠재적불안요인을조기제거

◇상시구조조정시스템정착을위한제도정비마무리



○7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 시

행령을개정하여상장지수펀드도입

○현물·선물간연계 강화, 경쟁력있는증권시장 운영체

제구축을위한마스터플랜마련착수

○전자금융거래법의제정을추진하여전자금융의건전한

발전을위한제도적기본틀을마련

□리스크관리중심의시장친화적감독체제구축

○금리·환율변동 등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은행의 새로

운 BIS 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2002.1 시행)가정착

되도록점검

○현재 개별법에 의해 각기 달리 규제되고 있는 투자신

탁·뮤추얼펀드·은행신탁등이일관성있는규제·감

독을받도록 자산운용통합법제정추진(금년정기국회

제출)

나. 기업구조조정체제의정착

□당면한현안부실기업의구조조정을조기에마무리

○하이닉스반도체는현재진행중인실사결과를토대로7

월중처리방향마련

○잔존 워크아웃업체( 2 1개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구

조조정 진행상황을정밀점검하여조속한절차종료를

유도

*구조조정방안 미확정 업체(새한, 갑을, 대우전자, 동국무

역)에대해서는8월까지구조조정방안확정

○상반기에처리방향이 확정된대우차, 한보철강등은조

속히후속조치를추진하여빠른 시간내에최종계약완

료추진

*대우차 : 4월 3 0일 G M측과 본계약 체결→9월중 신설법

인출범목표

*한보철강: 3월2 6일AK Capital측과MOU 체결→8월본

계약체결예정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시스템」정착유도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회생지원·매각·청산 등 후속조치를 신속

히이행

*상반기평가( 5 ~ 7월 1 , 3 3 4개사), 하반기평가( 1 0 ~ 1 2월)

□기업구조조정관련제도의선진화

○「통합도산법」제정(안)을금년정기국회제출추진

*정부, 법원,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에서 실무작

업마무리( 2 0 0 1 . 6 ~ 2 0 0 2 . 3 )하고, 조문화작업진행중

○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법안의조속한입법추진

*2001.12.27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국회제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와 변

칙적채무보증행위철저차단

*2 0 0 2년4월1일부터자산2조원이상의기업집단( 4 3개)에

대해채무보증및상호출자금지

다. 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

□재정관리의효율성과투명성제고

○국가재정의 실시간 연계관리와 국고금 출납·자금관

리업무개선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제정 추진(5.28 국

회제출)

○2 0 0 2년 1 0월까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을 완료하

고연내시험운영실시

1 0 8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라부담금 운영실태를조사하여

부담금운영의투명성을제고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

축비과세등기존조세감면은최대한축소

□공기업의민영화와구조조정을계획대로추진

○5월에 한국통신의 정부지분매각( 2 8 . 4 % )을 완료한 데

이어담배인삼공사해외DR 발행( 1 3 . 8 % )을추진하고,

한전발전자회사1개사도매각착수

○금년 4월국회에상정된철도구조개혁, 주공·토공통

합관련법안의입법노력지속

□1 1대전자정부과제의차질없는추진

○구매요청부터 입찰, 대금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O n -

l i n e화한 정부전자조달(G2B)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실시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연계, 인터넷 국세 신고·

납부서비스등여타과제도1 0월말까지완료추진

라. 신노사문화의정착

□금년초 발전노조파업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확립한 노

사분규대응원칙을확고한관행으로정착유도

<노사분규대응원칙>

○임금·근로조건개선과관련된정당한주장은보호

○민영화·구조조정등경영사항에대한간섭은불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원칙에 따

라엄정대처

□월드컵 기간중 마련된 노사화합 분위기가노사 상생의

생산적노사문화로정착되도록유도

○노사평화선언에 참여(6.21 2,118개사업장, 321천명)

한 기업들의무분규 화합협력분위기가계속 이어지도

록유도

○CEO 대상 신노사문화 정착교육 강화, 공기업 노무관

리진단( 7 ~ 1 1월) 등을통해노사분규의사전적예방에

주력

○「신노사문화우수기업협의회」의활성화를통해기업간

정보공유등벤치마킹강화

□노동시장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0 0 2년 5월 2 4 9만명)에 대해

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고용보험법」개정

추진(국회계류중)

○6월에 수립된「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위해하반기중세부추진계획마련

3. 대외경제환경변화에의능동적 대처

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등통상현안에의적극대처

□DDA 협상의 양허안 제출(서비스 2003.3, 농업

2 0 0 3 . 9 )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분야

별대책을수립

재정포럼 1 0 9

◇중장기적으로우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차원에서 개방에적
극적으로대처

◇다만, 우리산업에의충격이완화되도록취약부문의경쟁력제고대
책을병행추진



○시청각·법률 등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분야 입

장정립

○보조금삭감방식등농업협상방식협상(2003.3 결정)에

적극대응

□양자간 투자협정( B I T )과 자유무역협정( F T A )을 적극

추진

○한일투자협정(2002.3 서명)에이어 여타 국가와의 투

자협정추진가능성검토

○한–칠레F T A협상이조기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

○「한–일FTA 산관학공동연구회」를 7월부터운영하여

한–일F T A의효과, 포괄범위, 추진일정등을협의

*2002.3 한·일정상회담에서「공동연구회」설치합의

□양자협의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의 철강 세

이프가드조치등주요통상현안에적극대처

*미국의철강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서는3.21 WTO에제소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8, 남아공) 등환경

보전과개발의조화를위한논의에참여하여적극대처

나. 농수산업경쟁력강화

□농업 경쟁력강화와구조조정을위한쌀산업대책, 농지

제도개선방안을차질없이시행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2 0 0 2

년산부터소득보전직불제도입을목표로추진

–5 0 0만석수준의특별재고처리방안을마련

○농지소유와이용관련규제를완화

(농지법개정안정기국회제출추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 5 h a )을 폐지하고 주

식회사의 농지소유,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농지

( 1 , 0 0 0 m2 미만)소유허용

□농어업전반에대한종합대책을「농어업특위」를중심으

로마련

○농정의 중점을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과잉생산방지에

두고수출농어업을집중육성

○농어촌의료기관의인력·시설확충, 농어촌근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등 의료·교육분야의생활여건개

선병행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7월부터 정책금리 인하

( 5→4 % )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총

9 8 4억원)과근본적인악성가축전염병방지대책강구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업구

조개편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대비하여해양수산업보조금을

자금이용성 제고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

○적정어선 유지를 위한감척사업과자원조성을위한바

다목장사업(상반기해역선정완료) 지속추진

다. 외국인투자증진과관련제도선진화

□금년 1 ~ 5월중전년동기( 2 5억달러)에비해40% 증가

한 3 5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하였으며, 금년목표

1 5 0억달러를달성할수있도록적극노력

1 1 0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올해초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완화(투자액1억달러

이상→5천만달러 이상), 대상 확대(물류업, 종합유원

업추가)를통해조세감면혜택부여

□외국인투자환경의지속개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천안, 평동, 대불, 진사4곳) 확대

지정을통해외투기업의입주수요에부응

○주한 외국상공인 단체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외

국인투자의실질적애로사항을해소

○교육, 의료, 주거등 외국인생활여건개선 등 외국인투

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 2 0 0 2년 2 1 7억원)을

차질없이수행

□전략적투자유치활동강화

○부품소재, SOC 등테마별투자유치단파견확대

*투자유치단파견: (상반기) 5회→(하반기) 10회

*잠재투자가초청: (상반기) 4회→(하반기) 6회

○APEC 투자박람회(9.9~12, 블라디보스톡), Korea

Caravan 행사(9.19~23, 미국), 부산아시안 게임

(9.29~10.14) 등활용

□월드컵기간중 초청CEO 등과의투자협의가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별전담관리체

제구축

*Tigerdev, Odfjell 등6개사가투자의사표명

라. 지역별대외경제협력강화

□한·중·일간 기술, 자본, 시장 등 자원의 상호보완적

구조를활용할수있는효율적인산업협력방안을모색

○3국 정상회의(2002.11, 캄보디아), 재무·통상장관회

의와 연구기관간공동연구등을 통해구체적 협력방안

을논의

*자동차·조선등전통제조업및물류·환경·문화·관광·

해양등주요분야별협력방안을마련

□중국·아세안·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

장기적인경제협력추진방안을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자금 지원

을확대하고정기적인협의채널을구축

○주요 지원대상국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EDCF 지원

방향등에대한설명회개최

○ A S E A N +한·중·일 재무장관회의(2002.5, 상해)에

서의성과를바탕으로역내국가들과의금융협력강화

마. 남북경협의내실있는추진

□당국간 경협사업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협의·

추진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이행을위한후속협상을진행하

고, 해운·통행·통신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

○경의선 연결 등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의복원

과임진강수방등수자원분야협력에주력

□민간의 경협은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경협절차간소화등여건을조성

재정포럼 1 1 1



4. 성장동력과산업경쟁력 기반의확충

가. 수출·투자의활성화

□수출마케팅활동강화와수출기반강화

○지난3월마련된「수출회복종합대책」과세계일류상품

1 0 0개추가발굴(총2 2 0개) 등수출지원활동적극전개

○시장개척단을 상반기(중국·폴란드·필리핀)에 이어,

하반기에도중국등성장유망시장에집중파견

○월드컵 기간중 개최된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수출상담

이수출계약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

*1 1회전시회를통해수출상담2 4억달러, 수출계약2 . 2억달

러기록

○유망해외전시회 참가( 8월 대만, 9월 상해) 등을 통해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게임등) 수출에 대해 상품수

출과같은차원의마케팅·수출보험·금융등지원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 개최( 8월 서울,

1 0월 미국) 등을 통해 국내업체의 외국정부조달시장

참여유도

○인터넷 방식 EDI 개발 등 전자무역(e-Trade)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전문인력 양성, 무역전시산업육성등

추진

□설비투자에대한세제와금융지원을강화

○금년 6월말만료예정인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금년

1 2월말까지로연장조치

○기업의 정보화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대한 세제지

원을강화(개정법률안금년정기국회제출)

*투자세액공제대상설비에S C M (공급망관리) 및C R M (고객

관계관리) 설비를추가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투자도 투자세액

공제(3%) 적용

○상반기 증액된 설비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대

출조건도개선추진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공급5천억원신규조성

( 2 0 0 2년3월)

*기업은행: 설비자금공급규모1조원 확대(당초 2 . 5조원→

2 0 0 2년3월 3 . 5조원)

○신보·기보의 시설자금 보증특례조치* 시한을 당초 6

월말에서연말까지연장

*부분보증비율상향조정( 8 0→90%), 약식심사대상보증금

액확대( 1 0→2 0억원) 

나. 미래산업육성과기술인력의양성

□IT 산업의고도화를위한기반마련

○휴대폰이용 전자거래( M - C o m m e r c e )·위치기반서비

스(LBS:Location Based Service) 등무선인터넷서

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표준화와 관련법령 제정

추진

○디지털방송국허가를광역시로확대하여디지털TV 수

요기반을넓히고, 차세대원천기술개발, 핵심부품국산

화등으로디지털가전산업경쟁력강화

○「IT SoC 지원센터」를 통한창업보육·인력양성, 「시스

템 I C - 2 0 1 0」사업을 통한기술개발등 S o C산업육성

으로비메모리반도체의발전기반강화

1 1 2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수출·투자의활성화를통한안정성장기반확충

◇경쟁력제고기반이되는인력양성, 정보화, 기술개발, 기업경영환
경개선등을지속추진



*SoC(System-on-Chip) : 시스템의기능을 단일칩에구현

한일종의비메모리반도체

□미래유망신기술개발과관련신산업육성

○생물산업 통합정보망( 2 0 0 1 ~ 2 0 0 3년) 구축을 추진하

고, 미생물유전체, 프로테오믹스등3개신규프론티어

사업착수

○「나노종합F a b센터」구축사업을지속추진하고, 「나노

기술개발촉진법」제정추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1 0개년마스터플랜수립

○산업분야별 전략적 핵심기술과 구체적 개발방안을 제

시할「국가기술지도」연내마련

*1단계( 3월~ 7월) : 제품선정및필요기술도출

*2단계( 8월~ 1 2월) : 기술별지도작성

□우수기술인력의양성기반강화와과학기술인사기진작

○「대통령과학장학생」제도도입과해외유학지원확대

등우수인재의이공계진학촉진방안마련·시행( 7월)

*진학자료작성·배포등 연내시행가능한방안부터조속히

착수

○「국가과학기술인」제도도입및「출연(연) 연합대학원

대학」설치등으로 우수인력양성을뒷받침하고과학기

술인사기진작

○학생선발(2002.9) 등부산과학영재고개교를차질없이

준비

○산업계와 공동작성한 산업별 필수 이수교과목목록을

전국 공과대학에 배포하고, 기업 CEO 공과대학 출강

확대등교육의현장지향성강화

○외국우수대학 유치, 공동연구 활성화 등 우리 교육의

경쟁력강화를위한교육국제화추진계획마련

다. 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경쟁력강화

□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존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전자, 반도체, 섬유등

주력기간산업의경쟁력강화대책마련( 7월)

○섬유 등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

원 지속

□부품·소재산업육성을통한수입유발적산업구조개선

○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하여 기

술개발과제 3 0여개 품목을 추가 발굴(상반기 2 5개

품목)

○국산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인력양성, 평가

기준개발, 평가전문기관육성등을본격화

□상반기중 지정완료한「3만개* 중소기업I T화 사업」의

대상업체에대한지원·관리강화

*지정실적: (2001) 12,760, (2002) 21,542→총3 4 , 3 0 2

개업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솔루션을 통합제공하는 소기

업 네트워크화사업을지속 추진(2002.1~5, 5만개기

업지원)

라. 중소·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

□기 수립한「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2 0 0 2 . 2 )을 차질없

이추진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시행, 벤처기업협회에 벤처기업

D/B 구축등민간의자율성장기반을확충

재정포럼 1 1 3



○창업규제 완화, 지방화·국제화 지원, 벤처기업간

M&A 활성화, 창업·여성벤처기업전용펀드 조성 등

재도약인프라구축

□중소기업의수요에부응한인력난해소대책추진

○상반기중산업연수생제도의기간조정(연수2년+취업

1년→연수1년+취업2년) 등을조치(4.27 시행)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

현장인력의원활한공급을도모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

에맞는인력지원체제를구축

*실태조사( 8월) : 노동부( 1 3 , 0 0 0개 업체), 중기청( 8 , 5 0 0개

업체) 

–외국인력의 권리보호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종합대

책을수립·추진

*2002.4 현재총외국인력3 4 0천명(산업연수생2 7천명, 불

법체류자2 6 8천명)

○열악한 작업환경개선, 여성·준고령자등유휴인력 활

용도 제고, 산학연계 강화,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맞춤훈련활성화등국내인력활용극대화노력강화

□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

○기술신보의 보증하에 은행의 별도심사 없이 자금대출

을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을확

대( 1천개→2천개)

*2 0 0 1 ~ 0 5년간5 , 0 0 0개기업을발굴하여지원할계획

○기술개발과사업화를위한산학연협력기반을확충

□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활용기반을구축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여시설자금

( 7천억원→1조원) 추가 지원과 중고설비구입 특례자

금( 3 0 0억원) 신규지원추진

○3만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와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결제방식유도를통하여하도급거래관련대

금지불체계및관행을지속개선

마.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마련

□2 0 0 2년 4월 4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가로 육성하기위한기본계획(Master Plan)을수립·

발표

□동 기본계획을바탕으로하여2 0 0 2년 6월말까지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마련하고, 2002년7월정부

안확정

1 1 4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세부실행계획주요내용】

■물류중심지화추진
•인천공항2단계사업에대한재정지원확대
•부산·광양항배후부지기반시설에대한재정지원

■비즈니스거점지역의개발
•공항·항만을중심으로한인근지역의경제특구지정·개발
•경제특구개발효과의인근지역확산및지방핵심거점개발

■외국기업경영환경개선
•국제화된전문인력양성및교육환경개선
•경제특구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제지원

■외국인생활여건개선
•외국임직원의해외근무수당비과세범위확대
•경제특구내외국교육기관및병원·약국의진출허용

■행정적지원
•경제특구위원회설치를통한외국인투자업무의일괄처리



□2 0 0 2년 1 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거쳐「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

을최종확정할계획

5. 중산·서민층생활안정과삶의질 향상

가. 사회보장체제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화

○상반기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특별점검

(2002.5), 4대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임금

소득전국일제조사등부정수급자단속강화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재산의소득환산을통해합리적으로개선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

( 1 0 ~ 1 5 %→30%) 추진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확대실시를위하여 근로소득 조

사등사전준비추진

*근로소득공제제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생계비지원시감액대상인소득에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제외

○집수리 기술교육 실시기관 선정·지원( 2 5개소/개소당

3천만원지원) 등자활사업프로그램의다양화추진

□사회보험제도의정비및내실화

○급여비 지출 억제, 약값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대

책(2001.5, 2001.10, 2002.4)을착실히 추진하는 한

편, 근본적인재정안정방안을강구

○국민연금의중장기재정안정을위한제도개선방안강구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2 0 0 2년 1 2월까지재정안정및제

도발전방안시안마련, 2003년3월최종안확정

○산재보험을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에도 확대 추진

(하반기중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

나. 취업취약계층위주의내실있는실업대책추진

□중장년층등의장기실업자재취업촉진

○장기실업자·실직여성가장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조치( 2 0 0 2 . 1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과중소기업의전직지원장

려금의지원요건완화추진(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고령자고용촉진기반조성(고령자고용촉진법국회계류중)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

고, 고령자적합직종우선채용의무기관확대추진

*의무기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정부출자

기관포함

○고령자 기준고용률(현행 3 % )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

로차등화

□청년층의원활한노동시장진입지원

○청소년 3 0만명에 일자리·훈련기회를제공하는「청소

년실업종합대책」( 2 0 0 1 . 1 2 )을 적극 추진( 6 . 1 4현재 1 7

만명수혜)

재정포럼 1 1 5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농어민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

◇중산·서민층의생활편의제고와삶의질개선

◇지역균형발전과환경보호기반마련



–상반기중 도입된「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졸업자등의경력형성및능력개발지원

*6.14 현재3 9 , 7 4 5명신청, 22,593명선발

○고용안정센터와 대학내 취업지원 기구와의 연계를 강

화하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최저 연수기간을

완화( 2개월→1개월)하여재학생의참여유도

다. 주5일근무제도입및삶의질향상

□주5일근무제도입추진

○금융노사의 주5일근무제 합의로 7월 1일부터 금융권

( 2 6개 금융기관)에서시행됨에따라제도확산의 계기

를마련

*현금입출금, 어음·수표결제등이용자불편해소대책기마련

○하반기중 주요쟁점사항에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조속

히매듭짓고중소기업의부담완화대책을병행추진

*쟁점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가·휴일일수, 유급생리

휴가등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육성

○한·중·일 프로축구 리그의 정기적인개최 추진 등으

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레

저·스포츠산업관련 규제를재점검하고종합발전계획

을마련

○농어촌관광 시범마을*, 자연휴양림이용시설과 농어촌

민박시설등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

*상반기중2 6개마을지정완료

○각종 문화시설무료·할인관람기회확대, 개관시간연

장, 대중이용시설을활용한문화공연확대추진

라. 주거생활안정및생활편의제고

□금년에국민임대주택5 2 , 5 0 0호등총 5 5만호의주택을

차질없이건설( 4월까지1 9 9천호건설)

○2 0 0 3 ~ 2 0 1 2년기간중국민임대주택1 0 0만호건설에차

질이없도록세부계획과택지확보방안을하반기중마련

○택지의원활한공급을위해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전국

3 7 6만평, 수도권2 7 6만평)을택지지구로조속히지정

□리모델링활성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금년중 국민주택기금 5 0 0억원

(호당3천만원한도) 지원

○입주자의 동의요건 완화( 1 0 0 %→8 0 % )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

법개정추진

□일반국민이 양도소득세와근로소득세등 생활관련세금

을 스스로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을알기쉽고

간소하게정비(금년말까지정부안마련)

마. 소비자보호기반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집중 개선하

고피해예방을위한제도적장치강화

○산업별시장개선대책과그룹별소비자시책의지속추진

○불공정약관 집중 개선(신용카드, 자동차 매매 등) 및

1 5개분야(학습지, 유학원, 사채업등)에표준약관보급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등 특수거래형태 분야에서의소

비자보호강화( 7월시행)

*7일이내조건없이청약철회가능, 소비자정보도용행위금지

1 1 6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다단계판매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제도의조기정착유도

○재판외분쟁해결기구인「제조물책임센터」의효율적운

영(하반기중 1 1개의 업종별 센터운영)을 통해 사업자

와소비자간의분쟁해결을지원

○기업의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

확대, 가입유도등P L보험활성화추진

□금융이용자보호강화

○사금융 피해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금융정보제공 확충 등을 통한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

○증시 불공정거래및 분식회계근절, 공시강화등 증권

시장의투명성제고를통해일반투자자보호강화

바. 지역균형발전과환경보호

□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강화

○금년말로 종료되는「기업지방이전 촉진대책」을 2 0 0 5

년까지연장시행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5년간5 0 %→5년간면제) 

○조성비용의 3 0 %를 국고보조하는국민임대산업단지제

도도입

□전국토의균형있는발전

○현재 개발추진중인 목포신항과 더불어 대불지역을 자

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서남권 개발거점으로

활용하는방안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항·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동북아 국제선박등록

중심지로개발

○아산신도시 개발이 경부고속철도와연계하여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1 1 2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조

기지정

□깨끗하고쾌적한환경조성추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공포

( 2 0 0 2 . 1 )에 따른물이용부담금부과요율고시( 7월) 등

후속조치추진

○악취방지법 제정,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003~2012) 수립등쾌적한생활환경조성추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시행(2002.9), 연안정비사업

( 4 0개소) 및 오염해역 준설( 3개소) 등을통해 해양생

태계복원추진

Ⅴ. 향후경제전망

□우리경제는 금년에내수가 호조를보이는가운데 하반

기부터 수출과 투자 회복이 본격화되어 연간 6 %대의

성장이가능할전망

○소비자물가는연평균3% 내외에서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도5 0억달러이상이될것으로전망

재정포럼 1 1 7

G D P성장률 3 . 0 6대

소비자물가 4 . 1 3 내외

경상수지 8 6 5 0

2 0 0 1년실적 2 0 0 2년전망

(단위: %, 억달러)



2 0 0 2년 하반기중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금융시장안정및금융구조조정의차질없는마무리

○가계대출 증대및 신용불량자양산에 대응하여카드발

급여건을강화하고,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등도입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이행과 서울은

행·대한생명등현안금융기관처리의신속한마무리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대한규제완화등을 통해 금융

산업이성장산업으로재도약할수있는여건조성

□성장동력및산업경쟁력기반확충을위한세제지원

○정보화설비및공해방지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육성의일환으로 외국 임

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대한비과세범위확대등 세제

지원

○IT, BT 등신산업분야의외국인투자에대해조세감면

확대

□대외경제환경변화에적극대처

○블록화추세에 대응하여양자간투자협정( B I T )과 자유

무역협정( F T A )을적극적으로추진

○미국·EU 등주요국상공인단체와정책협의를활성화

하여외국인투자의실질적애로사항을해소

○중국·아세안·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

장기경제협력추진방안마련

□환율은 기본적으로시장에서 결정되도록하되, 급변동

시에는적절한수급대책을통해시장안정을도모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연내 국가재정정보시

스템구축을완료하고, 「국고금관리법」의제정도추진

□세계경제·통상환경의변화에능동적대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적극참여

○지역주의확산추세에대응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추진

–ASEAN+3, APEC, ASEM 등지역협력활동강화

○O E C D의새로운국제경제이슈논의와규범제정에참여

○국제환경문제해결노력에동참

○동북아비즈니스중심기지화를위한전략적대응

□수출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활동지속전개

○재외공관의세일즈외교전초기지화

○시장개척단파견등벤처및유망중소기업지원

○사회보장협정, 조세협정등체결을통한기업부담경감

□주요국과의통상마찰예방및실질협력증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1 1 8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국민의정부」를 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 있도록하반기경제운용
계획의차질없는실천에만전

○지난4년반동안추진해온구조조정노력이그결실을맺을수있도
록, 정치일정에흔들리지않고일관성있게정책을추진

◇이번월드컵으로확인된우리국민의저력과결집력을활용하여개
방과경쟁을통해각부문의혁신노력을적극유도함으로써

○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과「일류경쟁력」실현



○철강, 자동차, 조선등주요통상현안의원만한해결노력

○외국수입규제조치에대해WTO 제소등적극대응

○미·일·EU 등주요교역국과의실질협력관계강화

○중국의WTO 가입을중국시장진출확대의기회로활용

○수출시장및 자원확보를위한 중남미, 아·중동지역에

대한외교강화

□대개도국협력기반구축을위한개발협력강화

○개도국빈곤·개발에관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

○한국국제협력단( K O I C A )을 통해 대개도국 협력사업

지속추진

○정보격차해소등 I T분야국제협력강화

□2 0 1 0년세계박람회유치추진

○박람회유치를위한외교적활동적극추진

○해수부, 유치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 유치활동의 효율

적 추진모색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방안추진

○과학교육 내실화와「대통령과학장학생」제도시행 등

우수학생에대한인센티브제공

○미래 직업전망·신기술동향 등을 담은 진학자료 작

성·배포

□과학기술인사기진작

○「국가과학기술인」제도및「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설

치추진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

설치추진

○출연(연) 우수연구원영년직(tenure) 제도도입·운영

추진

□국가기술지도(NTRM) 작성추진

○향후 1 0년 이후의국가경제와국민생활고도화를견인

할 1 0 0여개핵심기술선정( 2 0 0 2 . 7 )

○금년말까지핵심기술별상세기술지도작성

□과학영재학교설치·운영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개교(2003.3) 준비

–3단계 전형을 거쳐 학생 1 4 4명( 1 , 1 6 7명 지원) 선발

(2002. 9)

–KAIST 및미국Georgia 대학에서교원연수실시

○추가지정검토등단계적확대추진

□생명공학연구개발지속추진

○미생물유전체, 프로테오믹스, 세포응용연구등 3개 신

규프론티어사업단발족

○「인간복제금지및 줄기세포연구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협의

□나노기술의전략적추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정

○핵심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나노종합F a b센터 구

축·운영

과학기술부

재정포럼 1 1 9



□문화콘텐츠산업중점육성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및문화콘텐츠기술개발

–게임·영화 등 아카데미 운영, 문화콘텐츠 공모, 우리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및수출활성화

–국제견본시 개최및 참가, 유럽투자로드쇼 개최, 상설

마켓구축등

○목포·제주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주 등 지방문

화산업단지조성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조성

□관광선진국도약을위한관광산업진흥

○고양시 관광숙박단지조성, 관광숙박지원등에관한법률

등관광산업지원관련법률정비

○관광수용태세개선및외래관광객유치홍보

–관광호텔등 신축·보수지원( 6 7 0억원), 관광정보시스

템 구축, 월드컵 효과 활용 해외 판촉단 파견 및 연계

광고지속

○「주5일근무제」대비생태·녹색·역사문화체험·레저

스포츠관광상품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1 0 8억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1 7

억원), 7대문화관광권개발

○고부가가치국제회의산업육성

–「2002 국제회의산업전」개최( 9월, 부산 BEXCO), 제

주관광종합센터건립지원(2003. 3 완공)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용품산업지원육성

–스포츠용품인증제도 도입, 정보망 구축, 우수체육용구

생산장려및융자지원확대( 3 1 1억원)

–국제스포츠산업 박람회 개최(9. 14~9.17, 올림픽공

원, 150개업체)

○제 1 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개최

–9.29~10.14, 43개국참가, 38개종목, 선수·임원등

1 8 , 0 0 0명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쌀·우유등 과잉문제를

해소하는등농가경제안정에역량집중

○구제역 발생우려농가집중관리 및 차단방역을강화하

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등 가축방역체계도정비

○쌀 소비촉진을위한정부쌀 판매가격인하, 인도적차

원의대북지원등특별처리방안강구

○젖소도태( 3만두), 소비확대시책강화로우유수급안정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5→4%) 등 농가경영안정 지

원대책강화

□월드컵국가이미지를활용, 실효성있는농산물 수출대

책추진

○외국인들의 인기상품으로 부상한 김치, 인삼, 비빔밥

등 전통식품과신선채소·화훼등 경쟁력 있는품목의

수출확대노력전개

○일본 등 주류시장이외에동남아, 미국등 신규시장개

척활동강화

–현지 유통업체와의협력 증진, 판촉전 등 해외시장 특

성에맞는마케팅추진

농림부

문화관광부

1 2 0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주5일근무제시행등에맞춰농촌관광및지역경제활

성화본격 추진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지역축제활성화, 관광네트워크

구축등을통해농촌관광붐조성

–녹색농촌체험·전통테마·산촌마을조성 및 종합정보

시스템가동

○농지소유·이용제도완화및 농촌투자유치센터개설로

도시자본의농촌유입을촉진

–빈집, 폐교를 이용한 휴양시설 유치 등 투자관련 정보

제공및상담·알선

□월드컵 성과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조정착

○월드컵을 계기로 획기적으로제고된국가·기업이미지

와연계한수출마케팅활동을집중지원

–「Made in Korea」캠페인및 국가홍보프로그램마련,

해외방영추진

–일류상품추가선정( 1 2 0→2 2 0개) 및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확대

○월드컵 초청 C E O ( 5 4명) 종합관리체제를구축하여 국

내대기업과의제휴강화와투자 확대유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주력기간산업, 차세대산업등에 대한 2 0 1 0년 발전 비

전및전략수립

○핵심기술인력 확보를 위한「산업기술인력 수급종합대

책」의 추진

○한국형 품질경영 혁신모델 개발, CEO 경영혁신교육

등을통해기업의경영혁신지원

○차세대 중대형 부품 등 핵심부품·소재개발지원 확대

( 1 2 0개과제 9 2 0여억원)

□안정적이고경쟁력있는에너지산업기반구축

○전력, 가스산업 등의 구조개편을 지속추진하고에너지

자원의자주개발확대

○에너지절약 기술개발및 대체에너지보급·확대등 에

너지부문R&D 집중지원

□전자정부구현, 소기업네트워크화, 국민정보화교육등

의 정책들을차질 없이마무리하여전국민의 디지털생

활환경조성

○전자정부1 1대 과제를1 0월말까지완료하고, 금년말까

지초고속인터넷1 , 0 0 0만가구보급을달성(2002. 5말

현재8 5 7만가구)

○신뢰할 수 있는전자거래환경조성을 위해사이버테러

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응능력을높이고 스팸메일 등에

의한폐해를최소화

□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수시장을 활

성화하여 I 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4세대 이동통신, 인터넷정보가전, IT SoC, 차세대

S / W솔루션등핵심 I T기술을개발하고, 글로벌경쟁력

을갖춘 I T전문인력양성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재정포럼 1 2 1



○3세대 이동통신망 확충과 고속데이터서비스 요금 인

하, 무선인터넷플랫폼표준화등을 통해통신서비스내

수시장활성화

○디지털TV 보급·확산을추진하여초기시장형성단계

인디지털TV 세계시장선점을위한기반구축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확보한 국민적 자신감,

IT KOREA라는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해외진출지

원을강화

○CDMA, SI, 초고속인터넷등 유망품목의 수출지원체

계를 확충하고, 중소I T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K o r e a

Global IT Fund를조성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추진

하여 IT Leader국가로서의위상을 강화하고 D o h a협

상에도능동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의내실화

○연금보험료의50% 소득공제, 수업료·교재대외 학용

품비추가지원등수급자지원확대

–장애인·학생근로소득공제율상향( 1 0 ~ 1 5 %→3 0 % )

○미신고복지시설의양성화및관리·감독강화

○소득인정액·근로소득공제제도의확대실시준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지속추진

○약제적정성평가및진료비심사·실사강화

○급여일수 제한( 3 6 5일), 고액·다빈도의료이용자질병

관리등가입자의불필요한의료수요차단

□맞벌이부부의육아문제해결을위한보육사업활성화

○보육수요, 시설·교사, 보육행정등을망라하는종합적

인보육서비스수급실태조사( 5 ~ 1 0월)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공인자격증제, 표준보육과정개

발등법적근거마련(영유아보육법개정안국회계류)

○추가예산 5 2 8억원을 투입, 보육수요충족률 대폭 상향

조정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추진

○보건소기능을 활용하여저소득층·노인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1 2 8만명, 2002년), 5대암검진

프로그램개발·보급등국가암검진체계의조기구축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육성

○신소재 생체재료 개발, 노인 거동보조 및 장애인 재활

촉진등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지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9. 25~10. 24)의성공적개최

□「푸른하늘2 1」특별대책추진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제도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가

칭)”제정추진

○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 2 0 0 2년말까지3 0 0 0대 보급) ,

자동차공회전규제등자동차오염저감대책강화(대기

환경보전법국회계류중)

○악취관리및실내공기질관리대상확대등을위한법률

환경부

보건복지부

1 2 2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제·개정

□4대강유역별통합관리체제확립·시행

○3대강특별법의하위법령제정·공포( 7 . 1 5 )

○3대강 수계수변구역을현지조사및 지자체 합의를 거

쳐지정·고시( 8월중)

○오염총량관리제기본방침마련(낙동강9월, 금강, 영산

강 1 2월)

□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체계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하위법령개정

○음식물쓰레기줄이기홍보강화, 사료·퇴비화시설확

충및제도개선추진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 대책(안) 확정

( 8월)

□「에코-2 프로젝트2 0 0 2」추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1 0개년마스터플랜수립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수립( 9월) 및 환경산업 해외

마케팅활동지속추진

*제2차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공동 개최(일본,

7월), 중국환경투자집중지역설명회개최( 5회)

□국제환경협력강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참가및협상대책마련

( 6 ~ 8월)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및 도하개발아젠다

(DDA) 환경협상대책추진

□참여와협력의생산적노사관계정착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통해 마련된 노사협력 분위기

를 지속적으로확산, 협력적·생산적노사관계로 정착

되도록유도

○공기업노무관리진단등 공공부문노사관계혁신및 노

사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열린 경영과 성과배분제 확산

지원

○합리적인노동운동은 적극보호하되, 불법행위는노사

를 불문하고엄정조치하여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노사

관계형성

□취업취약계층위주의내실있는고용정책추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고용안정센터와 대

학 취업지원보도실연계 등 청년층 구조적 실업문제에

적극대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전직지원장려금등의지원

요건을완화하여장기실업자등중장년층재취업촉진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력제도

개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내실화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비율 확대( 3 3 . 5 % →

40%) 및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확대등 사업주 인적

자원개발지원확대

□근로조건개선및선진근로복지시스템구축

○주5일근무제는 조속히노사합의가도출되도록설득노

력을강화하는한편다각적인입법방안준비

노동부

재정포럼 1 2 3



○2 0 0 2년 6월마련된「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이 차질

없이시행되도록세부추진계획을마련·시행

○비정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

합의를유도하고제도개선안을마련

□서민·중산층의주거안정

○수도권 3 3만호등총 5 5만호주택건설로보급률1 0 0 %

달성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등 주거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향후 1 0년간 국민임대주택1 0 0만호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확정

□동북아물류중심지도약을위한기반확충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하반기중

착공

○영종도, 김포매립지등을국제비즈니스중심지로개발

○천안–논산고속도로등 3개 신설노선, 2개확장노선을

금년중개통

○전국 5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 추진(호남권은 9

월착공)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시책추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국민임대산업단지도입등 지역

균형발전대책(6.4 확정)을본격추진

○아산신도시본격개발을위해1단계사업지구지정(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위한종합개발계획확정

□쾌적하고편리한생활환경조성

○개편된 국토이용체계 시행( 2 0 0 3 . 1 )에 대비한 세부기

준·절차마련

○도시철도망확충등이용자중심의대중교통서비스제공

○수도권 남부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통난이

심화되고있는북부지역에대한광역교통대책마련

□남북경제협력의토대구축

○경의선, 동해선등남북교통망연결준비에만전

○임남댐안전성확보 및임진강수해방지를위한 남북협

력을적극유도하고, 평화의댐보강등대책추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H/W, S/W기

반확대

○항만시설 확충을위해부산신항·광양항에추가선석을

신규착공

○항만공사제 시행기반을마련하고부산·광양항에런던

금속거래소지정창고운영개시

○선박투자회사제도시행(2002. 8)으로민간자본의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와 연계하여 선

박등록제도개선추진

□「농어업특위」를 중심으로W T O에 대응한 수산업 기반

조성

○ WTO 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수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1 2 4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지속가능한수산업을위하여연근해어업구조개편추진

○양식인프라 구축과 북태평양 꽁치어장 등 해외 신규어

장개발을통해어업기반확대

□첨단해양산업육성및깨끗하고안전한바다조성

○태평양 심해저광구( 7 . 5만㎢)를 최종 확정( 2 0 0 2 . 8 )하

고, 해양 심층수 활용을 위한 시범단지(강원도 고성)

조성

○울돌목 조류발전기본계획 수립등 해양에너지 실용화

를추진

○연안정비사업( 4 0개소)과오염해역준설( 3개소)을통해

해양생태계를복원하고, 전남백수읍갯벌등 4곳을습

지보호지역으로지정

○해양용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 G P S )의 기준국( 3개)을

설치하고, 500톤이상연안위험물운반선에대해국제

기준에의한안전관리실시

□민관합동 노력으로 2 0 1 0년 세계박람회의성공적 여수

유치추진

□내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은건전성확보에중점

○내년도예산편성은균형재정목표달성에최우선

–2 0 0 3년적자국채발행중단방안을 적극추진

–모든 재정사업의영점기준 재검토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및비과세·감면축소등세입기반확충

○기금은유사·중복사업통폐합, 보조·출연축소등 핵

심사업위주로개편

–기금과예산사업간연계검토로중복투자방지

□중기재정계획( 2 0 0 3 ~ 2 0 0 5년) 수립을 통해 재정의 효

율성제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여건을 점검·분석하고, 이를토

대로중기재정운용방향설정

□재정집행은실물경제흐름과조화롭게운용

○재정집행상황을면밀히점검, 여건변화에탄력대응

□공공부문구조조정마무리및지속적개혁기반마련

○공기업민영화및철도구조개혁등을계획대로추진

○정부산하기관관리체계화및방만경영방지를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추진

○전자조달시스템(G2B) 등 1 1개 중점과제를 1 0월말까

지완료하는등전자정부기반구축

○지난 4년간의개혁성과점검·평가결과를토대로 향후

공공부문개혁의발전전략과실천과제발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국민의피부에닿는개선시책마련

*6개 산업 부문 :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레저·관광

등기타서비스, 교육

*6개소비자그룹: 청소년, 부녀자, 노인, 농어민, 아동, 학생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경쟁적시장구조조성및소비자 권익보호를위한제도

적장치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포럼 1 2 5



□소비자·영세사업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구축

○올해 초에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및 방

문판매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정한집행을

통하여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적장치완비

○약관법을개정하여소비자단체에도표준약관제정요청

권을부여하고 표준약관과다른내용의약관은이를표

시하도록의무화

–아울러 학습지, 유학원, 사채업등 소비자피해가 빈발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15개 표준약관 추가 보급

( 2 0 0 2 . 5말현재 3 3개표준약관보급)

○금년 1 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시행령을 조속

히 마련하여영세가맹점들의피해방지를위한 제도적

장치구축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공자

본, 자금지원에의한계열사 확장을차단하고시스템위

험재발방지

○한도초과출자분에대한의결권제한등출자제한제도를

착실히운영하여기업지배구조왜곡현상의심화를방지

○상호채무보증 관행의 근절을 위해신규 채무보증을철

저히막고교차채무보증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에대한

감시도강화

○내부거래공시 등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자제를 유도하되, 부당내부거래혐의가 탐지되면 철저

히조사·시정

□금융·기업개혁의지속추진

○통합금융회사의기능재편, 업무체제정비등을마무리

○처리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부실기업은 주채권은행 주

도하에 신속히 처리방안을마련하는등 당면한 기업구

조조정현안을조속히마무리

○채권은행에 의한「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시스템」정착

유도

*상반기평가( 5 ~ 7월), 하반기평가( 1 0 ~ 1 2월)

□중산·서민층금융이용자보호강화

○사금융 피해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금융정보제공 확충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개선및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한등을통한카드이용자보호강화

○신용불량자 등록연체금액상향조정(7.1) 및금융회사

의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 유도 등을 통해 소액

서민신용불량자가양산되지않도록유도

○불공정거래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분식회계

근절을위한제도개선등을통한증권시장투명성제고

□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감독체제선진화

○시장리스크를감안한은행의B I S기준자기자본보유제도

(2002.1 시행)의정착, 증권회사에대한상시전산감시체

제구축등을통해리스크관리중심의감독기능강화

○자율규제기관의 역량강화및 감독기능의단계적 이관

을통해시장중심의감독체제정착

금융감독위원회

1 2 6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 정부는 금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부담금 징수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지난 1월

3 1일 각 부처에시달하여소관부처로부터부담금운용

보고서를접수

□2 0 0 1년도말기준으로부담금은1 0 1개가운용되고있음.

○그동안 부담금은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취약한 재

정을지원하기위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작년에는「준조세정비방안」에따라9개의부담금이폐

지되었고, 수질개선투자, 공기업민영화등에소요되는

재원확보를위해1 2개 부담금이신설되어3개부담금

이순증

□2 0 0 1년도부담금징수액은6조4 , 7 7 3억원임.

○부담금징수액은IMF 외환위기를겪은1 9 9 8년에부담

금 부과 일시중지 및 감면, 전반적인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3% 수준 감소하였으나, 1999년이후

는예년수준인6~8% 수준증가하였음.

○다만,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

시출연금, 부과기준의변경, 부담금신설등에따라전

년에비해 2 0 , 5 5 0억원(46%) 수준증가하였으나

•2 0 0 1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IMT-2000 연구·개발

출연금을제외할 경우 전년대비5조 2 , 0 0 0억원 수준으

로서IMF 이전인1 9 9 7년수준으로파악됨.

<증가사유>

–IMT-2000 연구·개발일시출연금: 12,310억원

–부담금 신설 또는 2 0 0 0년도중에 신설된 부담금이1년

기준으로징수됨에따른증가: 4,944억원

–부담금부과율·단가인상등에따른증가: 2,366억원

–경제성장등에따른자연증가: 1,068억원등

재정포럼 1 2 7

부담금 신설·폐지및 부담금 징수 현황
※이자료는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기금제도과에서2 0 0 2년6월 2 2일에발표한

「부담금신설·폐지및부담금징수현황」의전문입니다.

신설 9 2 1 3 3 1 2

폐지 - 1 - - 9

누계 9 2 9 2 9 5 9 8 1 0 1

구분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단위: 개)

징수금액 4 9 , 4 6 4 3 8 , 3 3 5 4 0 , 8 1 4 4 4 , 2 2 2 6 4 , 7 7 3

증가율 △2 2 . 5 6 . 5 8 . 4 4 6 . 5

구분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단위: 억원, %)



□2 0 0 1년 기준으로 볼 때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 5 4 % ,

특별회계 29% 등 부담금의 대부분( 8 3 % )이 중앙정부

수입으로 계상되고, 나머지는지자체 및 공단 등 수입

으로계상

□기획예산처는이와 같은부담금 신설·폐지현황, 부담

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작

성하여8월말까지국회에제출할예정임.

□한편, 지난해까지는부담금이계속증가해온측면이있

으나금년부터는「부담금관리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

○부담금 신설시와부과요율변경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

회심의등 사전심사가의무화되었으므로부담금신설

과규모증가가최소화될것으로예상

□또한, 정부는 부담금이 국민 및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

이되고있다는점을 감안하여

○부과요건 등이법령이 아닌 고시·훈령등에규정되어

있는경우에는이를법제화하고

○부과·징수실적이미미한부담금은부담금존치실익을

검토한후폐지를추진하며

○부과대상·방법 등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해나갈계획임.

□이와함께, 징수된부담금의5 4 %를차지하는기금사업

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기금운용계획도국회

의심의·의결을받도록하였으며

○기금 지출사업의타당성을철저히 점검하여부담금 규

모 증가를최대한억제해나갈계획임.

<참고> 부담금신설·폐지현황

1. 신설현황

○1 9 9 9년

•폐기물관리법제4 3조의2에의한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 9

조의규정에의한물이용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 3조의 규정에

의한수익자부담금

○ 2 0 0 0년

•도시개발법제5 6조및제5 7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

관리자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 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 0조의

규정에의한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2 0 0 1년

•담배사업법 제2 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원등

의사업을위한출연금

•전기사업법제5 1조의규정에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부

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 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

력금

1 2 8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징수금액 3 5 , 0 7 9 1 8 , 9 9 5 5 , 4 4 7 5 , 2 5 2 6 4 , 7 7 3

비 율 5 4 . 2 2 9 . 3 8 . 4 8 . 1 1 0 0 . 0

기금 특별회계 지자체 기타 계

(단위: 억원,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1 3조의 규정

에의한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3 0조의 규정

에의한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1 3조의 규

정에의한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3 2조의 규

정에의한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제1 3

조의규정에의한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제3 0

조의규정에의한물이용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 1조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오염방지법 제4 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

선부담금

•어장관리법제1 4조의규정에의한어장정화·정비실시

부담금

2. 폐지현황

○2 0 0 1년

•항만시설관련수익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도로교통안전분담금

•방조제관리비

•산림전용부담금

재정포럼 1 2 9



Ⅰ. 주요내용

□금융기관토요휴무실시에따른국세납부편의제고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납부기한이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

을 금융기관의그 다음 정상영업일로연장하여 납부편

의를도모

*국세기본법시행령§2 3①3호의2 기한연장사유로인정

□「부동산등기전양도세사전신고제」폐지

○금년 7월1일부터부동산매매사실을세무서에신고하

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 제도

를폐지하여부동산거래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

* 2 0 0 1년1 2월 3 1일소득세법§165 폐지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결

제시매출액의2 %를 납부할부가가치세에서공제

○개인자영사업자가사이버공간에서전자화폐를통해판

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신용카드로결제한 것과동

일하게 전자화폐매출액의 2 %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서 세액공제하여과표양성화제고및 전자상거래활성

화지원

*전자화폐의개념

–전자적인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화폐가

치를저장하였다가물품및 서비스구매시활용하는지

급수단으로주로주화및소액지폐를대체

*2001. 12. 31 부가가치세법§3 2의2 개정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

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수신료에대해부가가치세과세전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

채널방송

*중계유선방송: 지상파방송또는한국방송공사및방송

사업자가행하는방송등을수신하여중계송신하는것

*2 0 0 1년 1 2월3 1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32 개정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예식장업·욕탕업」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포함.

○정부업무대행단체인농협·수협등이운영하는「예식

1 3 0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 7월 1일부터달라지는세제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2 0 0 2년6월 2 0일에발표한

「2 0 0 2년7월1일부터달라지는세제」의전문입니다.



장업·욕탕업」이 일반사업자가 운용하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

세과세대상에포함하여일반예식장등과의 형평유지

*현재 농·축·수협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고유목적사

업은 면세하되 일반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

업·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2 0 0 1년 1 2월3 1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 0 6조개정

□수출용재화부가가치세영세율환급첨부서류단순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환급하고있는바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수출대금입금증명

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중에서하나를제

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수출실적명세서」로 일

원화하여첨부서류를단순화함.

*2 0 0 1년 1 2월3 1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64 개정

□에너지세율조정

○2 0 0 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국제기준에맞추어개정한「중장기에너지세제개

편」에 따라금년7월1일부터경유·등유및 L P G부탄

등에너지세율의2차연도조정이이루어짐.

○에너지세율은 2 0 0 1년7월부터2 0 0 6년7월까지6년간

에걸쳐연차적으로조정하게됨( <표1> 참고) .

*2000. 12. 29 특별소비세법§1, 교통세법§2 개정

□수입담배에대한관세율인상

○2 0 0 1년7월1일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제조업에대

한 내외국인투자가 허용됨에따라 관세가면제되던수

입담배에대하여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2 0 0 1년 7월 1일부터 1 0 %

를 부과하고 매년 1 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 0 0 4년 7월 1일부터 4 0 %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1 0 %에서2 0 %로인상

*2 0 0 1년 1 2월 3 1일관세법 제7 1조의규정에의한 할당

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1 개정

□제지류, 목제제품등에대한관세율인하

○2 0 0 2년 7월 1일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

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 6개 품목의 관세율을 다음과 같이인하할

예정( <표2> 참고)

재정포럼 1 3 1

경유 1 8 5원/ℓ 2 3 2원/ℓ 7 0 5원 7 3 5원

등유 8 2원/ℓ 1 0 7원/ℓ 5 6 0원 5 6 0원

중유 3원/ℓ 6원/ℓ 3 5 2원 3 5 6원

L P G부탄 6 7원/ℓ 1 1 8원/ℓ 4 1 3원 4 5 5원

세 율 소비자가격

2001. 7 2002. 7 2002. 6 2002. 7(예상)

<표1> 에너지세율조정내용

주: 유류가격은국제유가·환율등의영향을받으므로세금변동요인이그대로반영되지

는않음.



1 3 2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신문용지( 4 8 0 1 0 0 ) 4 . 3 2 . 7

겹붙인지와판지(480700), 

도포한지와판지(ex481013, ex481014, 5 . 6 3 . 5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 e x 4 8 1 1 9 0 )

커피의부산물( 0 9 0 1 9 0 ) 3 1 . 8

커피성분을함유한커피대용물( 0 9 0 1 9 0 ) 1 0 5

합판(ex441213, ex441214) 1 0 5 . 3

창문과창문틀(441810), 문·문틀및문지방

(441820), 파아켓트패널(441830), 9 5 . 5

목제램프( e x 9 4 0 5 2 0 )

목제의조립식건축물(ex940600) 1 0 6 . 2

품명( H S번호) 현행 개정 대상국가
세율 세율

<표2> 

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4 개정(2002. 6. 30 공포예정)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
글라데시, 라
오스

라오스



Ⅰ. 주요내용

□최근「사회보장성수지흑자, 여타재정수지적자」의 패

턴이지속되어재정기조의판단에대한이견야기

○기획예산처는 사회보장성 수지와 여타 재정수지의 국

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재정기조 판

단에활용할수있는새로운지표개발작업*을진행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2002. 6. 17~9. 16 : 3개월)에

용역의뢰등

□재정정책 기조의 판단지표로 통합재정수지가 널리 활

용되고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대규모 흑자로 재정기

조지표로서통합재정수지의유용성에대한문제제기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는 가입자에게 상환될 재원으로

(강제)저축적인 성격이 있고 통화효과가 중립적인 점

등 감안시총수요 효과가여타 재정수지와상이할소지

(별첨참조)

※최근 I M F와의 재정정책 세미나( 6월 5일) : 사회보장

성기금의 총수요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등을 통해

판단필요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기조 판

단지표를개발하여향후재정운용에활용할계획

1. 사회보장성기금을감안한 재정기조판단

가. 최근통합재정수지동향

□최근 통합재정수지는2 0 0 0년이후 흑자를 나타내고 있

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제외할경우적자지속

□2 0 0 1년 현재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G D P대비 2 . 8 %

의 흑자이며앞으로도 상당기간 대규모 흑자가 지속될

전망

나. 재정기조판단지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가

재정기조를제대로반영하는지에대한검토필요

재정포럼 1 3 3

새로운 재정기조판단지표개발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정책과에서2 0 0 2년7월5일에발표한

「새로운재정기조판단지표개발」의전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 . 5 △4 . 2 △2 . 7 1 . 3 1 . 3 1 . 0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2 . 8 △5 . 6 △4 . 2 △1 . 2 △1 . 5 △1 .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 . 3 1 . 4 1 . 5 2 . 5 2 . 8 2 . 4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예산

(단위: GDP대비,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의 총수요 효과가 여타 재정수지

와상이할소지

–가입자에게상환되어야할재원으로(강제)저축적성격

이 있으며 여유자금은민간부문내투자로 활용되어통

화효과가중립적

※재정의총수요효과(수지흑자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구조적 흑자로 통합재

정수지에이를포함시흑자(긴축적), 제외시적자(팽창

적)가 나타남에 따라 재정기조 판단에 상이한 견해가

대두

○재정정책의 기조는 통합재정수지·재정충격지수·구

조적재정수지등 여러지표를통해판단하나어떤 재정

수지를사용할지에따라다른결과발생가능

<참고> 재정수지판단: 재정기조는어느 한 지표에 의존

하기보다다음과같은 다양한 지표를감안하여판

단하는것이일반적

•통합재정수지(Overall Balance) : 재정기조및 총수요

효과를파악하는기본지표이나경기변동에따른일시적

세수효과등이포함되는문제점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 경기적 재정수지

(cyclically neutral balance)를 제외한 재량적 수지

( F I S )의변화를통해재정기조판단( I M F방식)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 : 경제가잠재

G D P수준에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통합재정수지

( O E C D방식)

※최근 I M F와의재정정책세미나(2002. 6. 5) 결과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성숙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와 같은흑자 급증사례를찾기힘들어외국과의비교에

한계

–연금제도의 성격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수지의 총수요

효과가달라질소지가있으며실증분석 등을통해판단

할사안

다. 향후계획

□이번 작업*을통해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성수지및 통

상적재정수지의총수요효과를비교분석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2002. 6. 17~9. 16 : 3개월)에

용역의뢰등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실정에 맞는 재정기조 판단지

표를개발하고향후재정운용에활용할계획

1 3 4 2 0 0 2년7월호

정 책 흐 름

실물경제효과 가처분소득감소 가처분소득감소, (강제)저축증가

→소비, 저축감소 →소비감소효과적음

통화효과 통화긴축 통화중립

총수요효과 긴 축 중립~다소긴축

통상적재정수지 사회보장성수지

(단위: GDP대비, %)



재정통계
•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Ⅱ) 편

•국제조세비교: 재산과세편

1. OECD 국가의총조세 대비재산세 비중

2. OECD 국가의GDP 대비재산세 비중

3. OECD 국가의주거주 주택에 대한과세방식비교( 2 0 0 0년 기준)

•국제조세비교: 소비과세편



1 3 6 2 0 0 2년7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3 7

재정통계



1 3 8 2 0 0 2년7월호

재정통계



억울한세금부과없어야

세정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

다가뒤늦게 돌려준 액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국

세청에 대해‘세금을 잘못 매겼으

므로납세자들에게돌려주라’고 결

정한 금액이 지난 한해동안 1 2 2 8

건, 6054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에

비교할 때 건수로는 1 5 5건, 금액으

로는 3 7 0 0억원이 늘어났다. 금액으

로만 보면 한해 두곱절이 훨씬 넘

게 늘어나고 9 7년의 1 2 8 7억원에 비

하면다섯곱절에이르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1 0 0조원에 가까운

우리나라한해징수액 규모에 비하

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부과되는세금이 해마다 줄지

않고오히려 늘어나고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전체 금액의

다과를 떠나잘못부과당하는납세

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억울하고 번거로운 일은 없다. 국

세청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납세자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세금인

데도국세청이이를누락시켜 감사

원이세금을 다시추징하라고지시

한 사건도 2 0 0 0년에는 1 4 4건에 4 5 1

억원, 지난해에는 9 7건에 3 3 6억원

에 달했다. 좋게 보아 행정 착오일

수 있으나 악의적으로말하면 국세

청이눈감아주거나세법을 잘 몰라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것이아닌가

하는의구심도든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드러나고 있

는 국세청의각종권력형 비리사건

개입의혹은 세정당국에대한국민

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떤

권력실력자의구속영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세

금을깎아주기도하고특정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유예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세청의 힘을 빌려 정치자금

을 모은일도있지않은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도 문제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에 제기한 이

의신청에서 국가가 패소한 비율이

지난해 4 3 . 5 %로서일본의 네곱절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선세금을 매기

고 보자는 발상의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세정에 대한 불신을 조

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은 물

론이다.

이같이 늘어나는 과오납을 줄이

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세법의 단순

화와함께자의적인해석이 가능한

규정의 애매함을 불식시킴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일이없

도록 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에서

벗어나 조세정의를 조속히 실현해

야 함은더 말할나위가없다.

< 2 0 0 2년6월 2 4일자f n사설>

공적자금해법이제시작이다

공적자금 1백5 6조원의 상환대책

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재정포럼 1 3 9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 실린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1 4 0 2 0 0 2년7월호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보증을 선

빚 중에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규모를 처음으로 계산해서 발표했

다는데 의미가있다.

발표에 따르면 회수가 불가능한

6 9조원에다 이자 1 8조원을 합한총

8 7조원을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은 빚을 감당

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부담

해야 하는가다. 우선 국민이 부담

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정부가

제시한 6 9조원이 과연 정확한가를

철저하게따져봐야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백5 6

조원 중 이미 회수된 금액은 4 2조

원이다. 정부는 나머지 1백1 4조원

중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4 1조원

을,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4 9

조원을추가적으로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간치인 4 5조원을

기준으로 회수불능 금액이 6 9조원

이라고발표했다. 

누가얼마만큼부담하나

그런데이 방법은문제가있다.

6 9조원을 회수불능금액으로 확정

해 버리면 낙관적인시나리오를현

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사라질 수

있기때문이다.

한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국채발행으로 상환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회수노력은중단될

수밖에없다.

따라서 가장 낙관적인 회수규모

로 내세운 4 9조원을 기준으로 회수

불능규모를 추정해 6 5조원을 국민

부담 대상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그 차액인 4조원만큼의 추

가적인회수노력이생긴다. 

국민부담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6 9조원 중에서 금융이

2 0조원 그리고 재정이 4 9조원을 부

담하는방안을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얼

마만큼 부담하는가이다. 금융권부

담방안으로 예금 보험료를 2 5년간

0 . 1 %씩 부과해재원을 마련할경우

금융권이 대출이자를 올리거나 예

금이자를 내리는 방법으로 그 부담

을 국민에게전가할것이다. 

한편 재정에서 부담하기 위해 세

금을 더 거두거나 예산을 깎는 것

도 국민이 전적으로부담하는것이

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과 응능원칙에충실한 방법을 찾아

내는것이라하겠다. 

국정조사로책임밝혀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금융과 재

정의 분담 몫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이 부담

함에따른대출이자의상승은 민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은 정부투자를 감소시키고 조

세 왜곡을 발생시킬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불능에 따

른 국민부담이 성장 잠재력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금융과 재정의 분담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적자금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

작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되

물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제대로 책정됐고 이 자금이 제대로

투입이 됐는가? 투입된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노력은 계속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 있는가?

공적자금의조성-투입-회수와관련

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다는의구

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앞으

로도계속할질문들인것이다.

이번에 회수불능으로 간주된 자

금은 이자부담과 함께 앞으로 2 5

년간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할 빚

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공적자금과 관

련해빚어진 그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요구된다.

보다분명한 책임소재를밝히기위

해서는 무산됐던 공적자금 국정조

사를 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국회로 이

이런의견

저런생각



관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

국회는 회수 불능액의 국채발행

상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기구

다. 따라서 국회가 공적자금과 관

련된 조사.관리, 그리고 감독의 책

임을지는것은당연한일이다.

安鍾範 (성균관대교수·경제학) 

<『중앙일보』<시론> 2002년6월2 9일자>

체육투자는사회간접자본확충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과 국민

의 뜨거운 성원으로 나라 전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다. 이 분위기를

잘 살려 축구뿐 아니라 체육전반

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

하게 생각해 보고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려면우선 지금까지 체육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체육활동은 여가로 즐기든지 전문

적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개인의 합

리적인 투자활동이다. 따라서체육

에 대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

가지로그결과로서평가돼야한다. 

지속적인투자바람직

체육투자 성과분석을 위해 1 9 2 6

년에서 1 9 9 7년까지 육상 신기록의

변화추이를 통해 실질적인 체육활

동 참여인구의 증가폭을 추산해

봤다. 즉 육상기록이 경신되려면

체육활동 참여자가 많아져야 가능

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록 변화를

기초로 참여자 규모를 역산해 봤

다. 그 결과 1 9 2 6년의 실질적인 체

육활동 인구를 1명이라고 했을 때

1 9 9 7년에는 5만명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육활동 참

여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유

럽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상대적으

로 낮다 우리나라 체육투자의 성

과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

진다는 것을의미한다.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

다. 우선 체력은 국력 이 아닌 체

력은 메달 이라는 관점에서 지나

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에

체육정책의 중심을 두어 온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국위선양에

초점을 두다보니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는 소홀히 했던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서 체육활동이차지하는 비중이 미

미하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 0 0 0

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 V시청과 인

터넷검색에 할애하는 반면 체육활

동은상대적으로낮다.

체육인구저변확대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육에 대한관점의 전환

이 필요하다지금까지실질적인 체

육활동 참여인구는 경제상황의 변

동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체육투자는 남는 돈으로 한

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

로는 생활체육의 강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체육

투자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

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도로·항만 등이 사회간

접자본이었고 1 9 9 0년대 이후에는

인적자원이 사회간접자본이었다면

지금은 지와 체를 겸비한 인적자

원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마찬가지로 체육

투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까지는 경제상황에 지나치게 민감

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속 투자해

야 한다. 같은 논리로 국민 개개인

이 남는 시간에 체육활동을 한다

는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

의 한 부분으로 체육활동을 한다

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해야한다.

우리는 월드컵이 가져올 경제적

인 효과의 극대화에만정책의 초점

을 맞추고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대회에서 우

리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정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없이 체육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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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월드컵대회에서 보여준 국

민들의 관심을 배경으로 체육인구

의 저변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의

마련을기대해본다.

전택승(한국조세연구원초청연구위원)

<『대한매일』<기고> 2002년6월2 8일자>

개방경제되돌릴순없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제경제

의 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외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

도가훨씬높아졌다.

첫째는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이미우리나라전체상장회사주식

의 약 40%, 그리고 우량회사 주식

의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로넘어가있다.

국제경제불확실성커져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보다훨씬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취약성을높인다.

이는 단순히 자본의 유출입 양이

확대되는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국내증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부(富)

의 효과를 통해 국내 소비지출과

경기변화를 주도하는 간접적 영향

이 대단히크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이와 더불어 지난 4 ~ 5

년간 우리산업구조의 변화, 즉 수

출뿐 아니라 증시에서의 정보기술

산업의 비중확대로이들의 수출및

주가가 해외경제, 특히 미국 경제

및 미국증시의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받고있기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장.단기 전망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과 대폭적인경상수지적자가 어떻

게 조정되느냐에달려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시아 외

환위기 이후확대되어온미국의 경

상수지 적자와아시아 국가들의경

상수지 흑자가오래지속되기는어

려울것이라는점이다.

현재 미국 외의 전 세계 중앙은

행들의 외환보유액 1조7천억달러

중 일본.중국.한국.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만 1조2천억달러에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

문대출 확대는주로이들국가로부

터의 투자에 의해 조달해 왔으나

과거의 국제경제사로볼 때 이것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으며, 언제라

도 추세가반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 국가 통화들

과 미국달러화의 환율재조정으로

나타나게될 것이다.

이미 개방된 경제를 되돌릴 수는

없다. 개방은 또한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기도 하다. 이미 국내증시

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감시는

기업의 내부거래라든가 비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데 큰 역

할을하고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

화에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

추고또한시의적절한경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우리경제는 아직도 많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너

무 높다. 그동안 저금리와 크게 절

하된환율덕택에 기업들이수익성

을 개선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절상돼간다면 고임금구조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압박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사이에 이는 오히려 거

꾸로 조정되어 앞으로 임금상승

압력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여전히 회생이 의문시되

이런의견

저런생각



는 기업들이 대량의 금융자금을삼

키고 있다. 경제정책 운용에는 장

기적인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최근 들어 다시 단기적인 시각

이 주도하는듯한인상이짙다.

경제체질개선에주력을

지금과 같은 국제경제환경 아래

서는올해높은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해 장

래 일어나게 될 국제금융 흐름의

반전과 환율의 조정가능성에대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월드컵 경

기를보면서 한국인의잠재력에 대

해 다시많은것을느낀다.

백여년 전 이 땅을 네 차례나 구

석구석 방문하고‘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여행기를 남긴 비

숍 여사는 당시 우리나라의 참담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엄청난 에

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라

고 적고 있다.

정치나 경제나 어떤 계기가 필요

한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가 외

부 힘에 의한 계기를 제공했다면

월드컵은우리국민의 단결성과 자

발성을확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완전개방을 받아들인 이상 증시

나 경기의 기복이 해외경제에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다. 이에 맞서려 하지 말고 이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와 체질

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과제다.

趙潤濟(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 

<『중앙일보』<시론> 2002년6월2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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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 A X·E - m a i l을 이용

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

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1        FAX : (02)2186-2139

E-mail : p u b @ k i p f . r e . k 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 9 - 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 0 , 0 0 0원입니다. 2∼3년간 장기

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

용지(지로번호6 9 2 3 4 3 7 )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한빛은행) 양재남지점

·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2002년 7월호(제73호)
	목차
	권두칼럼 - 개방을 다시 생각함
	현안분석
	1. 기금 현황과 쟁점
	2. NPO 및 기부금 관련 최근 동향
	3.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정책토론리포트 
	명언산책 - 인간사회의 목표
	정책연구
	1.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2.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3.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4.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1.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2. 부담금 신설.폐지 및 부담금 징수 현황
	3.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4. 새로운 재정기조 판단지표 개발

	재정통계 - 재산과세 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